
회원가입문의 : 02) 829-7575(세리처리는 세무박사) FAX : 02) 718-8565, 인터넷으로 신청 : www.eanse.com
부산·경남 (051)642-3988/ 대구·경북(053)654-9761/ 광주·호남(011)9212-3837/ 대전·충청(010)3409-2427/ 수원·안산(010)5255-6116

④ ④ www.eAnSe.comwww.eAnSe.com
               재경인터넷포털

                   사이트 무제한 제공

① 주간 안세재경저널① 주간 안세재경저널

CEO·CFO·COO 등의

핵심 경영정보

② 오늘 ② 오늘 

30분내 30분내 

Q&AQ&A

            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③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전직원 교육훈련학습내용

인사·노무·법무정보

        ⑥ 즉시전화·방문·FAX·⑥ 즉시전화·방문·FAX·

    E-mail 상담자문 등    E-mail 상담자문 등

(스마트폰 상담 가능)

⑧ 기업경영회계경리⑧ 기업경영회계경리

실제거래사례 예시·계정과목

                         해설·재무제표 작성

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⑩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중소기업회계기준 제공
⑪ 민법 상법 등⑪ 민법 상법 등

(월간저널로 편집)(월간저널로 편집)

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⑨ 회계세무재무경영강의

  동영상 400강좌 100시간

     ⑦ 기업경영조세전략⑦ 기업경영조세전략

세법개요 실용 내용

⑤ 세무박사 조세법전⑤ 세무박사 조세법전

3단대사식·3500쪽·순한글

안세안세··안건안건

핵심기본회원

829-7575

안세회계법인+안건조세정보의 핵심기본자문회원(매월 5만원)

Online+Offline+Consulting알찬알찬

11가지 혜택11가지 혜택

기업
경영
자문
분야

고객이 제공받는 인적·물적서비스

① 재경전분야 상담·자문·컨설팅서비스(전화, Fax, 면담)

② 주·월간 정기간행물 우편 ③ on-line 인터넷과 Q&A

④ 조세법전 등 단행본 택배  ⑤ 동영상 강의  

회원명칭과 포함범위 및 매월회비(단위:만원)

재경고문
정회원

핵심기본
정회원

아카데미
준회원

저널구독
회원 상세내역과

탁월한 특장
월 100만원 연 66만원 연 54만원 연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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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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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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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  

① 주간안세재경저널(재경컨설팅·재무경영전략지) ○ ○ ○ ○ 명품주간컨설팅지

② 재경인터넷포탈서비스：www.eanse.com 클릭 ○ ○ ○ ○ 누구나 무제한 활용

③ 회계세무경영 동영상강의 400강좌 100시간 ○ ○ ○ ○ 전직원 교육훈련 활용 가능

④ 세무박사조세법전(단행본, 2도, 순한글, 3단대사) ○ ○ ○ 모든조세법률 3,500쪽 이상

⑤ 기업경영회계경리분개(재경회계실무, 계정과목 해설) ○ ○ ○ 재경분야실무전임직원용(월간 형태)

⑥ 기업경영조세전략(핵심세법요약, 세무신고와 처리) ○ ○ ○ 관리직 언제나 필수휴대품(월간 형태)

⑦ 국제회계나 일반기업회계기준(전직원 handbook) ○ ○ ○ 회계기준서·분개사례·재무제표(월간 형태)

⑧ 오늘 30분이내 Q&A의 온라인 문서 회신 답글 ○ ○ 온라인 상시 재무고문, 30분 내 ASAP 즉시 답신받음

⑨ 즉시전화·방문·Fax·E-mail 방법의 상담자문 ○ ○ 일시적 외부세무자문역할, 여러명 통화가능

⑩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전직원교육훈련·법무저널) ○  ○ 인사·총무·재무·노무·기업법무, 매월 특집

⑪ 365세무·회계수첩(재경실무자 세무관리핵심정보) ○  ○ 매일점검 핵심내용, 회계재경직 현장업무 휴대용

⑫ 회계사·세무사·재경컨설턴트·고문역 정규파견 ○ 각 회원·고객업무 특성에 가장 친숙한 전담 회계사 배정·정기방문 가능

세무

회계

경리

재무

자금

관리

기획

인사

총무

법무

재경

M&A

경영

교육

추가

단행본

·

필수

서적

특별상담

비공개

Q&A는

월 9만원

이달의 특집

�� 2024년 귀속  2024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

  (국세청)(국세청)

•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국세청)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국세청)

•‘창업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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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258호회
계세

무
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즉답829-7575
010-2672-2250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2025

[세무박사
조세법전]

[세무회계
경영수첩]

[일반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기업경영
조세전략]

[중소기업
회계기준]

(월간 형태)

[상법 전문]
(월간 형태)

[민법 전문]
(월간 형태)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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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   세
회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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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
투명한 회계처리“ ”,
효율적 경영활동“ ”
에 도움을 드리고자 ,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분야의 ․ ․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 ․ ․
입니다 .

월의 세무일지5

월
간 세무회계경영저널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사업자  단위총괄납부와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방법간  비교   · ··········   2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의무 ···············································   3
잉여금  배당 감액배당 무상증자배당방법과  과세여부,  , ✓ ··························· 4

✓매출세액에  대응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적격  연관성 ································· 5
✓수입수익차익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과세여부· · ········································ 6

이달의 세무신고 Checkpoint

✓ 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국세청5 ,  ( ) ·····················   7

이달의 특집

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  국세청2024 ( )✓ ···································· 22

세무정보

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 ✓
국세청    ( ) ······························································································ 119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국세청( ) ✓ ······································· 126

경영정보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신청하세요‘ (R&D)  ’ ✓
중소벤처기업부    ( ) ················································································ 139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
기준 재정  환율  월    · (4 ) ·······································································   144

일 자 구              분

월 법인 소득세 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포
함 신고납부

월
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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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회계조세전략민감한 회계조세전략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핵심 point핵심 point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와 사업장별 부가세 신고납부방법간 비교 ·◉ 
  안세재경저널 일자 통권 호- 2025/4/2 1721

개념 구분, 각 사업장 단위 과세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개념
각 사업장마다
개별신고납부

복수사업장 납부액을 
주된사업장의 

합산납부로 신청

사업장 여러개인 경우, 
본사 사업자 단위 로 ( )

통합신고납부함 본점 등( )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8 1

부가가치세법 제 조51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8 3

부가세 신고 각 개별 신고 각 개별 신고 다수사업장을 통합신고

부가세 납부
개별납부(+), 
개별환급(-)

다수사업장 
합산 납부(+,-) 

다수사업장 합산납부

행위주체 각 사업장 지점 단위( ) 본점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 

세금계산서 등 각 사업장 발행 수취, 각 사업장 발행 수취, 
본사 등이 사업자번호로

발행 수취 총괄·

내부거래
사업장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
발행

사업장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

발행

사업장간 
매출 매입의 세금계산서·

발행 안함

유리 불리·
적용

사업장별 독립채산시•
복수경영주체 유리•

특정사업장은 매입 
위주로 환급 인 경우 (-)

자금상쇄 편리

사업장별 성과 관리 
불필요시 중앙단일경영주(
체 유리회계 기장 세무 , , 

통합)

통합 적용AI 
과거 아날로그 방법

독립계산 후 (
회계통합)

통장과 자금통합관리

온라인 통합물류시대에 AI 
적합

중앙통합 컴퓨터 (
총괄수행)

사업장별 손익
독립채산으로 

매출 매입 인센티브 · ·
명확 구분 자동계산, 

독립채산으로 
매출 매입 인센티브 · ·
명확 구분 자동계산, 

사업장별 손익구분 안됨
성과는 (

별도 계산하여 측정함)

안세재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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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의무◉ 
  안세재경저널 일자 통권 호- 2025/4/9 1722

개념 구분 의무 절차 이행사항 불이행가산세 등 불이익, , , 

공익법인세무확인1.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여부를 
외부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인 의 세무확인받아야 함( , , 2 )

대상규모 자산규모 억 이상 억 미만 당년출연재산 억 이상( 5 ~100 , 3 )

공익법인과
독립성 
유지

출연자 등 
제외

출연자 이상 설립자 임직원은 안됨(1% ) , 

출연자 
특수관계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자 친족 직계비속 배우자 촌 이내 혈족 ( , , , 2
등 제외) 

출연자 등 
외주

출연자 등이 경영하는 회사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계약자 제외· · ·

채권채무 해당 공익법인과 채권 채무 관계자 제외·

이해관계자
공익법인과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장 세무대리자 등( · )

동일법인소속
자

출연자 출연자 등 외부용역자 기장 세무대리인 등과 같은 법인 , , ·
소속자 등

불이행가산세
세무확인서 미제출시 당년 수입 출연재산액( + ) × 7/10,000 ≧

만원100

공익법인의 외부감사2.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의무

해당규모 자산규모 억원 이상 수입 당년출연가액 억원 이상( 100 , · 50 )

불이행시
외부감사 불이행시 당년수입 출연재산액 가산세 ( + ) × 7/10,0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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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배당 감액배당 무상증자배당방법과 과세여부, , ◉ 
  안세재경저널 일자 통권 호- 2025/4/16 1723

개념구분 이익잉여금배당 자본준비금배당 자본전입무상증자

개념정의
회사의 누적순이익, 

잉여금 임의적립금에서 , 
매년 정상배당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헐어 
일시배당금 지급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의 , 
준비금을 신규자본금 

증자

근거규정
상법 제 조 조458 ·462

상법 
제 조의 주식배당462 2( )

상법 제 조의461 2
준비금의 감소( )

년 신설2011
상법 제 조461

배당재원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배 초과1.5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 

자금영향 현금예금 감소 현금예금 감소 현금예금감소 안 됨

주주자금 회사에서 지급 회사에서 지급 추가주식의 장내 양도

회계처리
차 잉여금 ( ) 100
대 예금 ( ) 100

차 자본준비금 ( ) 100
대 예금 ( ) 100

차 자본준비금 ( ) 100
대 불입자본금 ( ) 100

배당과세
배당소득과세
종합소득 합산( )

과세안됨 개인( )
법인은 익금산입

과세안됨 개인( ),
법인은 익금임

적용경우 모든 법인 할증발행한 상장회사 등
모든 법인

주로 비상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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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에 대응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적격 연관성◉ 
  안세재경저널 일자 통권 호- 2025/4/23 1724

구분쟁점항목 매입세액공제 적격요인 불공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적법, 
합계표의 적법

적법세금계산서 없거나,
합계표 미제출

사업과 직접
관련성

부가세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 구입,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손익 자본거래·
손익거래 수익대응비용 계산거래( )

판매촉진활동수수료 등
자본거래 자기자본 관련( )
자본조달 관련 수수료 등

승용자동차의
통제

경차 인승 차 운수업의 자동차, 9 , , 
트럭 등

일반적 승용차 소 중 대형( · · )

업무추진비 등
비용인정 손금산입되는 , 

판매촉진비용 불특정 다수를 , 
위한 광고홍보용 지출 등

소득세 법인세상 비용 불산입되는 ·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

면세 과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건축물의 신축 증축 철거 등· · 토지 취득 가치증진 형질변경 등· , 

사업자등록일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일 내 사업자 20

등록하면, 
해당기간 전부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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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수익 차익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과세여부· ·
  안세재경저널 일자 통권 호 - 2025/4/30 1725

개념 구분, 법인의 과세방법 개인의 과세방법

과세범위
순자산증가설 법인의 순자산을 (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이익, 

또는 수입 익금: )

소득원천설 소득세법에서 (
열거규정한 소득만 과세)

과세소득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종합 퇴직 양도 금융투자소득, , , 

거주성 분류
내국법인 전세계 소득: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내국인 전세계소득: , 
외국인 국내원천소득: 

정상
수익의
범위

사업상 수입
손익계산서 (
매출액 등)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전액 과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 , 
기타소득 연금소득 열거됨, 

자산양도액
모든 재산의 양도차액

양도가 원가( - )
양도소득세 과세 별도규정
부동산 기타자산 주식양도( , , )

임대료 모든 자산의 임대수익과세 임대 사업소득으로 포함됨( )

평가차익
순자산증가설로 과세 포함
임의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 

실현되면 과세)

과세소득에 열거안됨
환차익 등 과세제외( )

무상수증 등
순자산증가설로 과세 포함
이월결손금과 상쇄 가능( )

증여세로 과세됨

기타의 수익
법인귀속금액

순자산증가설로 과세( )

열거안된 소득은 과세안됨
뇌물 습득물( , , 

매장물 발견보상금 신소유권 ·
취득은 기타소득열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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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월 종합소득세  신고가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월 종합소득세  신고가5 , 
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더욱  친절해졌습니다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 ,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개월 직권연장하여 원활한 피해 회복 지원  3

□ 신고개요 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국세청 청장 강민수 은 ( ) 5 , ( ) 4.･ 25.

금 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

 ○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25. 6. 월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2.( ) , ･
없이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PC), ( ) ARS 

다.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만 ( ) 633

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 443 ( ) *

을 발송합니다.

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 으로 월중 안내하   * ’24 , 4｢ ｣
였음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 ARS ( 1544-9944) ☎

또는 홈택스 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이달의            이달의 
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세무신고업무
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Check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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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와 손택스 모바일 에 월 한 ( ) (PC) ( ) 5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 홈택스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 ( )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 ｣ ｢
신고 를 누르면 보이는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ARS . ｣

□ 인적공제 확인 안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 ) , 

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

시지를 제공합니다. 

 ○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부당 인

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만( ) , 14

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 9. 월 까1.( )

지 직권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 ･
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 ) □ ‧
치단체 시 군 구 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 ･ ･ ･

 ○ 홈택스 와 손택스 모바일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PC) ( )

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 , ○ 

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 ☎‧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661-6669) .



월 종 합 소 득 세  신 고 가 5 , 

더 욱  친 절 해 졌 습 니 다

2025/05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www.eAnSe.com  9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1. ’24 6. 월 까지2.( ) !

□ 신고기간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 ) ’24 6. 월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2.( )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올해 * 6.｢ ｣ 월 까지 30.( )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소득세법 의’24 ( §70 2)

도 소매업 등 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억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억 원15 , 7.5 , 5① ② ③･ ･ ･

□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 만 명에게는 ( ) 1,285 4. 금 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카25.( ) (

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로 보내드리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 ) , 

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주요 신고안내 유형별 모바일 안내문 발송 일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쉒 : 4. 25.

외부조정 복식부기 대상자쉒 ･ : 4. 26.

자기조정 대상자쉒 : 4. 28.

비사업자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 , )쉒 : 4. 30.

기준경비율 대상자쉒 : 4. 28. ~ 4. 30.

단순경비율 대상자쉒 : 5. 2.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 )쉒 : 5. 1. ~ 5. 2.

모두채움 대상자 환급( )쉒 : 5. 2. ~ 5. 5.   

□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 ) (PC) ( )

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 ARS ( 1544-9944) ☎ 

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 ･ ｢ ｣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5 06 1 , ARS ･
고는 시부터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료일인 월 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시까06 24 . 6.2.( ) 24

지만 운영합니다. 

□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 ) ･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체크카드는 는 납세자가 부담( 0.8%, 0.5%)

□ 분납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 를 납부기한으로부터 개월 이내에 ( ) 1 , * 2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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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할 세액 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2 : 1
납부할 세액 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이하 금액 2 : 50%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로 간편하게 신고2. ARS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 ) ･ ｢ ｣
만 명의 납세자에게 633 5. 목 부터 보내드립니다1.( ) .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 * , , ○ 

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

    * 직전 과세기간 년 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023 )

도 소매업 등･ 제조업 음식업 등･ 임대 서비스업 등･
천만 원6 만 원3,600

만 원2,400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만 원* 3,600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만 명 환급 , 443 (○ ･ ･ ･ ･
예상액 조 억 원 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1 70 ) ( ) . (｢ ｣ ｢
원클릭 환급 으로 월중 기안내4 )｣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3.3% , 
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 ) ARS ( 1544-9944) ☎ 

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
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ARS ｜ ｜

납부자( )

환급자( )
  

 ○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ARS 

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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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갈 필요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편리한 신고3. ･
□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손택스에 월 한 달 동안 소득( ) 5･ ｢
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됩니다, . 

 ○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
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Ι바로가기 화면 제공 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Ι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 ｣ ｢
신고 를 누르면 보이는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ARS A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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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화면 및 즉시 이동ARS Ι Ι

① 

모바일

신고

선택

②

ARS 

신고

선택

인적공제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4. 

□ 안내 개요( )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럼에도 공, 

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하여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

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 

□ 안내 유형 사망자 및 소득요건 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전년도에 다( ) * , ① ② ③

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

록 안내해 드립니다. 

    * 연간 소득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 · · · ) 1
총급여가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5

 ① 사망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입력이 차단됩니다, . 

 ② 인적공제 대상에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입력한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제대상을 , 

재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여드립니다. 

 ③ 인적공제 대상에 전년도 중복공제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재확인을 , 

요청하는 메시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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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유형별 안내 메시지 화면Ι

사망자 입력시① 소득요건 초과자 입력시② 전년도 중복공제자 입력시③

□ 재확인 필요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 소득기준 초과 여부( ) , ( , 

다른 신고자와 중복하여 공제받는지 여부 을 한 번 더 살핀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합니다5. 

□ 납부기한 직권연장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 ) , 

자 등 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월 까지 직권으로 연14 9.1.( )

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 ｜

특별재난지역 ①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산불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 ( · , · · · · , , 3.22

27.)∼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 포천 이동면 - ( , 3.8.)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남 무안 - ( , ’24.12.29.)

제주항공 여객②
기 사고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년 수출액 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이상 - ’24 5 , 50% 

관세청 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KOTRA
단 금융소득 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 2

  

□ 연장여부 확인 연장된 납부기한은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 ) 

며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월 까지 꼭 해야 합니다( )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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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월 까지 신고( 6.30.( )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 ) , □ ･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개월( ) , 9･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①증명 등록 신청 → ②･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 납부기한 신청･
    2) 손택스[ ] ①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 / → ②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 ③신고기한 

연장 신청 및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 납부하세요6. ･
□ 신고개요 종합소득세 국세 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 ) ( ) 6.‧ 월 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를 지2.( ) ( )

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 월 까지 신고납부30.( ) ‧

□ 신고방법 홈택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 ) · ‘ ’ ‘

동 을 클릭하면 위택스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 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 ( )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성명( )

사업자 주민( )

등록번호
접수일시 접수증 납부서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820123-*… 2025-05 보기 보기 N 신고이동   

 ※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 5.① 은 시1. 6.1. 06～ ~익일 시01 , 6.② 은 시2. 06 ~ 시24 )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

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세정지원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 ) 

부기한을 종합소득세 국세 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 .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 ○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 .‧
 ○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개 자치단체 시군구 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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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월 내 , 1 2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 ☎‧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661-6669) .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
다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귀속('24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1.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

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 , , 

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1), 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      2) (
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20.2.1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2.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

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 2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주업종1)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1)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소득세과2) : ( -729, 20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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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4. 

○ 공동사업장은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1 , 

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2 

여부를 판단함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      * , 
하여 판단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5.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

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 

판단하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6.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 

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월말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6 · , 1

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2

사업장이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7.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산출세액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Max × ( / ) × 5%①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②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8.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 

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9.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

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만원 한도 년 귀속까지60% 1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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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원 로 공제하는 것임100 )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10. 

○ 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18

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11.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12. 

○ 조특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특법 제 조의 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132 2 126 6

적용대상이 아니나, 조특법 제 조의 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122 3

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제조업 억15① 
신규사업자   (2024.5.1. )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억 이상(7.5 )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부동산임대업 억4② 
전년도 제조 억인 경우( 50 )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억 미만(5 )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음식업 폐업 억(6.30. ) (7 )③ 
도매업 개업 억(10.1. ) (5 )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억 이상7.5 ) 

 * 음식 억 음식환산7 + 억 억2.5 (5 ×7.5/15)

④ 제조업 억 7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7.1. ,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억 미만(7.5 ) 
 *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도매업 억 제조업 억13 , 1⑤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억 이상15 ) 

 * 도매 억 도매환산13 + 억 억2 (1 ×15/7.5)

음식점 억 부동산임대 억7 , 1⑥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억 이상7.5 ) 

 * 음식 억 음식환산7 + 억 억1.5 (1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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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제조 억 도매 억A ( 3 , 2 )⑦ 
사업장 제조  억 도매 억B ( 2.5 , 2 )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억 이상7.5 ) 

 * 제조 억 제조환산5.5 + 억 억2 (4 ×7.5/15)

사업장 도매 억A ( 10 )⑧ 
사업장 부동산임대  억B ( 2 )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억 이상15 ) 

 * 도매 억 도매환산10 + 억 억6 (2 ×15/5)]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억8① 
손익분배비율    [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서비스 억 이상( 5 ) 
 * 공동사업장별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
수입금액 합산 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억4② 
손익분배비율    [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억   7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억 미만(5 )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억 미만(7.5 ) 

③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억A 8
공동사업자 갑 을   [ , ],
단독사업장 부동산임대업 억   B 2
단독사업장 소매업 억   C 1.5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억 이상(5 )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억2.5
 * 임대 억 임대환산 억 억2 + 0.5 (1.5 ×5/15)

공동사업장 제조 억A 8④ 
공동사업자 갑 을   [ , ],
공동사업장 제조 억   B 4
공동사업자 갑 병   [ , ]

사업장만 A
대상

공동사업장 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억A ( 7.5 ) 
이상
공동사업장 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억B ( 7.5 )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공동사업장 제조 억A 10⑤ 
공동사업자 갑 을   [ , ],
공동사업장 제조 억   B 4
공동사업자 갑 을   [ , ]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제조 억 이상( 7.5 )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1 
으로 보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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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 -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  133 1「 」

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 조의 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70 2 , 「 」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2. 서면 소득 -2016- -5616,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  , 

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 중 , -2017- -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  

한후 신고에 해당함

서면 소득4. -2016- -3671,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  

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1

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 법령해석소득5. -2015- -2166,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 조의 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  70 2「 」 

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126 6 .「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귀속 부터     * (’18 )

서면 소득6. -2015- -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  1

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와 공동사업장은 도, A · 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

인 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0 . 

사전 법령해석소득7. -2015- -0107, 2015.06.30

소득세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  70 2 1「 」



이 달 의  세 무 신 고 업 무  

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5/05 

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계53 3「 」

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 소득8. -2015- -0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   , 74

조 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1 , 122 3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 -611, 2013.0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 조의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 70 2「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 조에 5 1 6 30 45「 」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122 3「 」 

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소득10. 2013-214, 2013.07.01

소득세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  70 2 133「 」

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100 18「 」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징세과11. -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  , 70 2 「 」

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월 5

일을 경과한 후 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31 1

니다. 

소득세과12. -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  , 126 6「 」 

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100 60

며 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00 . 

년 귀속부터는 만원  *18 120

13.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  , 126 6「 」 

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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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3

소득세과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2, 2012.03.06) . 

소득세과  ( -182, 2012.03.06)

소득세법 제 조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70 2 133「 」 「 」 

공동사업장이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2 

다.

소득세과14. -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  , 1

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 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 “ ”

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5. -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 조의 와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  , 70 2 133

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에 첨부하는 성실“ ” , “ ” “

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

성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6. -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  , B , 

이 단독사업 또는 다른 공동사업 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의 (A) (C) , B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 조의 제 항에 70 2 2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7. -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 조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  , 70 2 133「 」 「 」

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2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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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론 총괄. Ⅰ
기업경영조세전략 안건조세정보 발간 발췌 참조(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과정흐름 및 연말정산

  종합소득의垷 과세표준은垷 과세기간인垷 년간 매년垷 월垷 일 월垷 일 의垷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1 ( 1 1 ~12 31 ) ·
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垷 및垷 기타垷 소득금액垷 등의垷 총수입금액垷 합계액에서垷 필요· · ·
경비와垷 근로소득공제垷 등과垷 같이垷 근로소득垷 관련垷 필요경비성垷 공제항목과垷 연금소득공제垷 등을垷 뺀垷 소
득금액에서垷 기본공제와垷 추가공제垷 등의垷 인적사항의垷 소득공제를垷 차감한垷 금액으로垷 한다 과세표준계. 
산상垷 소득발생의垷 계속성이垷 있는垷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垷 포함 의垷 소득금액계산방법은垷 법인의垷 경( )
우의垷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垷 및垷 손금불산입垷 등과垷 대동소이하다 또한垷 이월결손금이垷 있다면垷· · . 
각垷 이월결손금이垷 발생된垷 소득별로垷 년간의垷 범위내에서垷 공제한다10 .
이밖에垷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과垷 일용근로자垷 급여垷 및垷 비과세소득  · ·
은垷 종합과세소득에서垷 제외한다.
거주자의垷 인적사항을垷 고려하여垷 차감하는垷 기본공제와垷 추가공제의垷 종류로는垷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 ·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세垷 이상垷 경노우대공제 여성세대주공제 한부모공제 연금보험료垷 소득공제· ·70 · · ·
가垷 있다.
종합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垷 있는垷 모든垷 사람들은垷 다음垷 해垷 월垷 일부터垷  ( · · · · · · ) 5 1
월垷 일까지5 31 ( 년은垷 월垷 일까지2025 6 2※ 종합소득세를垷 신고하고垷 계산된垷 세액을垷 납부하여야垷 한다) . 

그러나垷 종합소득이垷 있더라도垷 근로소득만垷 있는垷 자로서垷 소속회사에서垷 이미垷 근로소득垷 연말정산을垷 완
료한垷 경우 판매수당이나垷 모집수당만垷 있는垷 경우로서垷 소속회사에서垷 사업소득垷 연말정산을垷 한垷 경우, , 
또는垷 비과세나垷 분리과세소득만垷 있는垷 경우垷 및垷 연垷 만원垷 이하의垷 기타소득이垷 있는垷 자로서垷 분리과300
세를垷 원하는垷 경우垷 등에는垷 종합소득을垷 신고하지垷 않아도垷 된다.

월말垷 종합소득을垷 신고할垷 때에는垷 지방소득세도垷 함께垷 신고해야垷 하며垷 종합소득신고를垷 하지垷 않은垷  5
경우에는垷 각종垷 세액공제 소득공제垷 및垷 감면垷 등을垷 받을垷 수垷 없을垷 뿐만垷 아니라垷 신고불성실가산세 과· (
소신고 초과환급신고垷 미신고垷 부당과소 미신고垷 및垷 부당초과환급신고垷 와垷 납부불성· 10%, 20%, · 40%)
실가산세 미납부세액 경과일수 를垷 추가로垷 부담해야垷 한다( ×0.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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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의 종합 도해 설명

※ 자산소득垷 부부합산과세제도의垷 헌재의垷 위헌판결 헌바 로垷 부동산임대소득垷 및垷(2001 82, 2002. 8. 29)
금융소득의垷 부부합산과세는垷 폐지되었으며 부부각자의垷 명의와垷 실질소득원천대로垷 각각垷 합계하여垷, 
따로垷 계산함 부부별산제( ).

거주자 
국내외垷 (
전세계垷  
소득과세  )

ㆍ내국거주자
ㆍ국내거주

외국인  
ㆍ해외파견

내국인  

소
득
의
구
분

합산과세되는垷 종합소득
매년垷 정규적으로垷 발생( )

⊖

가지 (6 )
ㆍ이垷 垷 자
ㆍ배垷 垷 당
ㆍ사垷 垷 업
ㆍ근垷 垷 로
ㆍ연垷 垷 금
ㆍ기垷 垷 타

모垷 든垷 금垷 융垷 소垷 득
은행 금융기관이자 법인배당 분배금 비영업( , , , , 
대금이자 상장법인의垷 대주주배당 일반법인, , 
의垷 배당소득 국외금융소득垷 등垷 모든垷 금융소득, 
에서垷 개인별垷 년垷 천만원垷 초과금액만垷 합산1 2 )

배垷 당垷 수垷 입垷 垷 총垷 액垷 화垷 垷 금垷 액
배당소득 가산( ×10% )＝

의垷 제垷 배垷 당垷 소垷 득
법인垷 기타垷 배당관련금액( )

사업소득 산림소득 부동산임대소득도垷 포함( · )
근垷 로垷 소垷 득
연垷 금垷 소垷 득
기垷 타垷 소垷 득垷 일垷 시垷 재垷 산垷 소垷 득垷 垷 포垷 함垷( )

종
합
합
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垷
분리과세소득
소득세법垷 ( §14 )③

일垷 반垷 금垷 융垷 소垷 득
개인별垷 천만원垷 이하垷 금액( 2 )

비垷 실垷 명垷 금垷 융垷 소垷 득 원천세율垷( 38%)
직垷 장垷 공垷 제垷 회垷 초垷 과垷 반垷 환垷 금
분垷 리垷 과垷 세垷 기垷 타垷 소垷 득
열거된垷 것은垷 등垷 비용공제후垷 순소득垷( 60%(80%) 

만원300 )
일垷 용垷 근垷 로垷 자垷 의垷 垷 근垷 로垷 소垷 득
연垷 垷 만원垷 垷 이垷 하垷 의垷 垷 연垷 금垷 소垷 득1,500
비垷 과垷 세垷 소垷 득垷 금垷 액

별
도
분
리

분류과세되는垷 퇴직소득
분류과세되는垷 양도소득

위의垷 종합소득과垷 별도과세되며垷 다른垷 신고서垷 작성( )※
우발적 일시적 비경상적垷 발생· ·
장기간垷 누적소득의垷 당연도垷 일시발생(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 (
득에垷 한하
여垷 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국내사업장이나垷 부동산소득이垷 있는垷 경우垷 종합소득 퇴직 양도는垷 분류과세함 의垷( · )
합산 거래대가를垷 받을垷 때垷 세금계산서나垷 계산서를垷 작성 교부해줌( · )

국내사업장이나垷 부동산소득이垷 없는垷 경우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垷 작성( ·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垷 종합소득신고서와垷 다른垷 신고서로垷 분류과세垷 신고함· .

가지2

종합소득신고서

별도의垷 신고서



기  타
공  제

법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전액

주택마련 취득, ,
임차관련공제

주택임차차입금垷 원리금垷 상환액의垷 공40% ◦제 주택마련저축과垷 합하여垷 연垷 만원垷400：한도장기주택저당차입금垷 이자상환액垷 공제◦ ：연垷 만원垷 한도  600~2,000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지로 및 현금영수증 (
포함)

총급여 초과사용액의 직불카드垷×25% ×15%(등 전통시장사용분30%, 40%)： ：연垷 만원 만원垷 한도 전통시장사용분垷300 ~250 (≦추가垷 만원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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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흐름도

이자소득
수입금액 －

비
과
세
·
과
세
제
외
소
득

제
외

원가 공제 없음 이 자 소 득
금     액 원천징수( )… － 분 리 과 세

소 득 제 외

종

합

소

득

금

액

기
본
공
제

본인 만원150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배우자 만원150배당소득
수입금액 － ＝ 배당수입 총액화(

가산 배당×10%)：
배 당 소 득
금     액 원천징수( )… － 분 리 과 세

소 득 제 외
부양가족수×150

사업소득
수입금액
임대소득 (
포함)

－ － 실 제 필 요 경 비 = 사 업 소 득
금     액 원천징수( )… － 면세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이  월
결손금

추
가
공
제

세 이상 경로자70
만원 인원수100 ×

장애자 만원200 ×
인원수연금소득

수입금액 － －
연垷 금垷 소垷 득垷 공垷 제

만원垷 한도(900 ) = 연 금 소 득
금 垷 垷 垷 액 원천징수( )… －

여성세대주 만50
원,
한부모가족공제 

만원100

기타소득
수입금액 － － 법 정 필 요 경 비 = 기 타 소 득

금     액 원천징수( )… － 분 리 과 세
소 득 제 외

근로소득
수입금액

－ －
근  로
원  가

근로소득
공    제

= 근 로 소 득
금     액

원천징수( )… － 일 용 근 로 자
소 득 제 외

 ×
세율
 ∥
세액

연
금
공
제

공적연금 국민연(
금 보험료는 전액 )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만200≦
원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만400≦원

구   분 공제순( ) 공          제          범          위

배당세액공제 법 ( §56) 법 배당소득에 대하여 공제 배당소득 총액화 가산후 공제§17 1.~4. ( )◦ ①
당해 배당소득의 분의 상당액만 공제100 10 ◦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 ：

기장세액공제 법 의( §56 2)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시 공제 만원 한도20% (100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세액공·
제 법 의( §56 3)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원 세액공제 만원 한도200 (100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 §57)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 ：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법 의 양도소득산출세액 국외자산양도소득( §118 6) ×( /⇨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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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법 ( §58) 재해상실비율이 이상인 때20% ◦
재해발생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가산세액 포함 상실비율 재해손실가액을 한( )× (◦
도로 함)

근로소득세액공제 법( §59)
납세조합가입자 포함( )

산출세액 만원 이하 만원 초과 만 천원130 55%, 130 30% 71 5◦ ＋
총급여 만원 이하 만원 천만원 이하 만원 억 천만원 이하   ( 3,300 74 , 7 66 , 1 2
만원 억 천만원 초과 만원 한도50 , 1 2 20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시는 일률적으로 씩 세액공제 한도 연 원55% ( 500,000 )◦ ：

자녀세액공제 법( 의§59 2) 출산 입양자 만원 둘째 만원 셋째이상 만원· 30 , 50 , 70◦
자녀 명은 만원 명 명 이상은 만원 명1~2 15 / , 3 30 /◦

연금저축 퇴직연금 법· ( 의§59 3) 불입액의 세액공제12%(15%) ◦

특별세액공제
법( 의§59 4)

의료비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총급여 초과금액의 세액공제3% 15% ◦ 사용액 세액공제15% ◦
기부금 사용액 세액공제15%(30%) ◦ 보험료 세액공제12% ◦

종합소득세율 단계 초과소득 누진세율(6%~45% 8 )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적     용     세     율

만원까지1,400◦
만원 초과 만원까지1,400 5,000◦
만원 초과 만원까지5,000 8,800◦
만원 초과 억 만원까지8,800 1 5,000◦

억 만원 초과 억원까지1 5,000 3◦
억원 초과 억원까지3 5◦
억원 초과 억원까지5 10◦
억원 초과10◦

과세표준6%( ×6%)◦ ＝
만원 만원 초과액84 1,400 ×15%◦ ＋
만원 만원 초과액624 5,000 ×24%◦ ＋
만원 만원 초과액1,536 8,800 ×35%◦ ＋
만원 억 만원 초과액3,706 1 5,000 ×38%◦ ＋
만원 억원 초과액의 9,406 3 40%◦ ＋

억 만원 억원 초과액1 7,406 5 ×42%◦ ＋
억 만원 억원 초과액3 8,406 10 ×45%◦ ＋

* 근로소득의垷 경우垷 세액공제垷 비율 세액 공제 산출세액垷 만원까지는垷 공제 산식 산×30% ( 130 55% , [： ：
출세액 만원 만원 세액공제垷 계산액은垷 근로자의垷 총급여액에垷 따라垷 연간垷130 ]×30% 130 ×55%), － ＋

만원 만원垷 한도로垷 세액공제함74 ~20 .
* 일용근로소득에垷 대한垷 세액계산 하루垷 일당垷 만원씩垷 공제후垷 일괄垷 를垷 곱하여垷 세액공제함15 6% 55% .：
 세액 일당 만원 세액공제垷 적용비율垷 차감垷 후인垷=( 15 )×6%×45%(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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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흐름도

양도소득垷 과세표준은垷 종합소득 퇴직소득과垷 별도로垷 구분하여垷 과세표준을垷 계산한다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양도가액 양도소득의垷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 설비비 개량비 자{ ( ) ( , ＝ － ＋ ＋․
본적垷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이라垷 함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세율 ◈ ◈

종합소득과세표준 적   용   세   율

만원까지1,400◦
만원 초과 만원까지1,400 5,000◦
만원 초과 만원까지5,000 8,800◦
만원 초과 억 만원까지8,800 1 5,000◦

억 만원 초과 억원까지1 5,000 3◦
억원 초과 억원까지3 5◦
억원 초과 억원까지5 10◦
억원 초과10◦

과세표준6%( ×6%)◦ ＝
만원 만원 초과액84 1,400 ×15%◦ ＋
만원 만원 초과액624 5,000 ×24%◦ ＋
만원 만원 초과액1,536 8,800 ×35%◦ ＋
만원 억 만원 초과액3,706 1 5,000 ×38%◦ ＋
만원 억원 초과액의 9,406 3 40%◦ ＋

억 만원 억원 초과액1 7,406 5 ×42%◦ ＋
억 만원 억원 초과액3 8,406 10 ×45%◦ ＋

양   도   소   득 적   용   세   율

미등기 양도자산 입주권 포함( ) 70%：ㆍ
년 미만 보유자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1 50%( · ·：ㆍ

70%)
년 이상 년 미만 보유자산 주택 입주권 분1 2 40%( · ·：ㆍ
양권은 60%)
세대 주택 세대 주택도 일반세율 적용1 3 , 1 2 (6~45%) ㆍ
비사업용토지 16%~55%：ㆍ
조정지역내 주택입주권 60%~70%：ㆍ
조정지역내 세대 주택 일반세율1 2 20%： ＋ㆍ
조정지역내 세대 주택 일반세율1 3 30%： ＋ㆍ

주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 포함( )ㆍ
소액주주 양도 비과세 － ：
대기업 고액주주 년 미만 보유 1 30%－ ：
대기업주식 년 이상 보유 1 20%(25%)－ ：
중소기업 주식 고액주주  10%( 20%)－ ：
비상장주식ㆍ
대기업 고액주주 년 미만 보유 1 30%－ ：
대기업 고액주주 년 이상 보유 1 20%(25%)－ ：
대기업 소액주주 20%－ ：
중소기업 주식 고액주주  10%( 20%)－ ：
파생상품 20%：ㆍ
신탁수익권 20%(25%)：ㆍ

주식관련垷 양도소득세율을垷 요약하면垷 다음과垷 같다 안건조세법전垷 요약垷 참조  ( ).
법 인

주 주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 일반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대주주 년 미만 보유양도1 30% 20% 30% 20% 30% 20%
억 이하3 20%

20%
20%

20%
20%

20%
억 초과3 25% 25% 25%

일반 주주 장외거래( ) 20% 10% 20% 10% 20% 10%
일반 주주 장내거래( ) 0% 0% 0% 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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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시점 개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 기한과 가산세 등 비교요약 ·◈ ◈
유형·

소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 립 일

신고납부

기    한

납세의무

확 정 일
기한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1. 1~
12. 31

매년 
12. 31

차년 5. 31 자진신고
납부일
(5. 31)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한 20%( 10%,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가· 40%) 
산세 미납부액 이자율 하루 만분의 × ( 10＋
22)

어떤 개인이
라도 과세기
간 모두 동
일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1. 1~
12. 31

매년 
12. 31

매월 일10 월 말일2
원천징수(

일)

미납부기간 하루당 3% 0.022%＋ ≦
세액×10%

소득지급시
마다 징수납
부함.연말정산은

차년 월 일3 10
양도소득
예정신고 
토지매각 (
예정신고)

각 양도
시점

양도월 
말일

다음다음월 
말일 부담부증(
여시는 개월3 )

주식은 
반기말 달2＋

자진신고
납부일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한 20%( 10%, 
방법으로 미신고과소신고는 가· 40%) 
산세 미납부액 이자율 하루 만분의 × ( 10＋
22)

각 양도소득
을 년간 합1
산함.

예정신고도
필수임.

이자‧
배당 등
분리소득

각 지급
시점

각 
지급시점

다음달 일10 각
지급시점

미납부기간 하루당 3% 0.022%＋ ≦
세액×10%

각 소득을 1
년간 합산함.

납세조합
가입소득

1. 1~
12. 31

발생월
다음달 
말일

징수월
다음달 일10

발생월
다음달 
말일

5% 각 소득을 1
년간 합산함.

예정신고 중간예납 확정신고 연말정산 등의 관계와 시기· · ·

  개인소득세의垷 신고납부垷 종류로는垷 토지나垷 부동산垷 등을垷 양도한垷 달의垷 말일부터垷 개월垷 후까지垷 신고2
납부하는垷 자산垷 등垷 양도차익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와垷 토지垷 등垷 매매차익垷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 매( ) ( ), 
년垷 월부터垷 월垷 일까지를垷 기간으로垷 하여垷 월垷 일까지垷 신고납부하는垷 중간예납 일반垷 직장생활1 6 30 11 30 , 
인을垷 위한垷 원천징수와垷 연말정산 매년垷 다음垷 연도垷 월垷 말일까지垷 연말정산하여垷 월垷 일까지垷 정산납( 2 3 10
부 소득지급시마다垷 수시로垷 하는垷 원천징수 매년垷 월垷 일부터垷 월垷 일까지를垷 기간으로垷 하여垷 다), , 1 1 12 31
음垷 연도垷 월垷 일까지垷 신고납부하는垷 소득세垷 확정신고垷 등이垷 있다 이러한垷 신고납부垷 방법들은垷 각垷 소5 31 . 
득의垷 발생특성 계산편리垷 및垷 계속적 반복적垷 발생여부垷 등을垷 감안하고垷 세금징수의垷 조기확보垷 목적을垷, ·
위해垷 소득종류별로垷 각각垷 다르게垷 규정된垷 것들이다 그러나垷 모든垷 소득은垷 다음垷 연도垷 월垷 일까지는垷. 5 31
종합하여垷 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垷 년중 월垷 일부터垷 월垷 일까지 발생된垷 소득에垷 대해垷 재검토할垷1 (1 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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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垷 있는垷 기회는垷 언제나垷 있다 소득세垷 납세의무관련垷 신고납부시점을垷 년간의垷 기간에垷 걸쳐垷 도시하면垷. 2
다음과垷 같다.

중간예납기간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종료마감일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납부기일

모든 소득
확정신고납부기일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차                (1 )

토지매매 예정신고 중간예납신고㉯ ⊕
차 납부기일              (2 )  

월  월 일   월 일   월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일  3 5 31 6 30 7 9 30 11 30 1 31 2 28 3 10 5 31 12.31
월 일                                  월 일1 1 12 31

확정신고기간 년(1 )

계산서합계표 제출( )
소득지급명세서제출일
회사의 각종 소득( )

양도소득확정신고  ( )㉮＋㉯
종합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 확정신고· ·◦
  당해垷 연도의垷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垷 있는垷 거주자는垷 당해垷 연도의垷 과세표준을垷· ·

다음垷 연도垷 월垷 일부터垷 월垷 일까지垷 관할세무서에垷 신고하여야垷 한다 이를垷 과세표준垷 확정신고라垷5 1 5 31 . 
하는데 당해垷 연도의垷 과세표준이垷 없거나垷 결손금액이垷 있는垷 경우에도垷 확정신고는垷 하여야垷 한다 그래, . 
야垷 세무서가垷 알게垷 되고 결손금은垷 나중에垷 이익에서垷 차감하여垷 절세가능하다, .
종합소득의 중간예납신고◦

  종합소득이垷 있는垷 거주자는垷 일반적垷 과세기간인垷 월垷 일부터垷 월垷 일까지의垷 반에垷 해당하는垷 월垷1 1 12 31 1
일부터垷 월垷 일까지의垷 기간을垷 중간예납기간으로垷 하여垷 중간예납기준액인垷 전년도垷 총납부세액1 6 30 (＝

전년중간예납세액 확정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垷 등 의垷 상당액을垷 월垷 일까지垷 납부하) 50% 11 30＋ ＋
여야垷 한다 전년도垷 세액이垷 없는垷 경우는垷 개월간의垷 거주자의垷 실제종합소득을垷 년으로垷 환산하여垷 기. 6 1
본세율을垷 적용한垷 금액의垷 해당기간만큼을垷 월垷 일까지垷 납부하여야垷 한다 또한垷 정부는垷 중간예납11 30 . 
기준액垷 및垷 중간예납추계액을垷 기준으로垷 중간예납세액을垷 결정할垷 수垷 있다.
매년 월까지 소득 및 퇴직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12◦
원천징수의무자는垷 매년도垷 월분垷 근로소득이나垷 퇴직자의垷 퇴직월의垷 근로소득지급시垷 연말정산垷 절  12
차에垷 의한垷 원천징수를垷 하는데垷 평소에는垷 매월말垷 단위로垷 원천징수를垷 한다 현실적으로垷 급여는垷 각垷. 
월간에垷 변동이垷 있고垷 근로자의垷 인적사항이나垷 소득공제사항도垷 변동되기垷 때문에 표준적垷 간이세액표, 
에垷 의한垷 매월의垷 원천징수세액을垷 퇴직월이나垷 매년垷 월말에垷 모든垷 사항垷 확정시垷 정산할垷 필요가垷 있는12
데垷 이러한垷 정산절차가垷 바로垷 근로소득垷 연말정산이다 매년도垷 월분垷 근로소득지급시垷 적법한垷 연말. 12
정산을垷 하며垷 월垷 일까지의垷 모든垷 공제垷 및垷 변동상황을垷 제대로垷 반영하기垷 위해垷 다음연도垷 월垷 말12 31 2
일까지를垷 전년도垷 연말정산원천징수시기垷 종료일로垷 한다 이垷 경우垷 해당垷 연도垷 월분의垷 근로소득은垷. 12
일단垷 간이세액표에垷 의하여垷 일반垷 원천징수납부하며 월말까지垷 연말정산하여垷 월垷 일까지垷 정산액, 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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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垷 납부한다 물론垷 월垷 일에는垷 월분垷 근로소득의垷 간이세액垷 적용垷 근로소득세와垷 합산된다. 3 10 2 .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납부 관련 세무의사 결정사항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제도◦
양도소득세의垷 과세대상이垷 되는垷 자산을垷 양도한垷 개인은垷 자산양도차익을垷 양도일이垷 속하는垷 달 주식은垷  (
반기말 의垷 말일부터垷 개월 다음垷 다음垷 달 후까지垷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垷 및垷 자진납부계산서를垷 주소) 2 ( ) 
지垷 관할세무서장에게垷 신고하고垷 산출세액을垷 소재지垷 관할세무서 한국은행垷 및垷 체신관서에垷 납부하여, 
야垷 한다 예정신고도垷 의무규정이므로垷 이행하지垷 않는垷 경우에는垷 가산세가垷 적용된다.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토지나垷 건물垷 등의垷 부동산을垷 매매하는垷 부동산매매업자는垷 당해垷 부동산의垷 매매로垷 인한垷 매매차익을垷  
매매일이垷 속한垷 달의垷 말일부터垷 개월垷 후까지垷 세무서에垷 신고하여야垷 하며 예정신고를垷 하지垷 않으면垷2 , 
무신고 미납부가산세가垷 적용된다· .

모든 회원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하세요!
각종 세무 회계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

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www.ea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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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점검사항2024

                           부부개별과세

일반종합소득자 자신의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 ⊕
과 합산

자신의 능동소득과 합계 일반활동소득 자산소득㉯ ＋⊕
부부개별소득만 합계( )

                 ⊕ ⊕
능  동  적(

활 동 소 득)
사  업  소  득
근  로  소  득
일시재산소득
연  금  소  득
기  타  소  득

비 과 세 항 목

  ⊖

부 동 산  금융소득합산과세   ㉰ ㉱ ⊕ ⊕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ㆍ장기주택마련저축 년까지垷 가(2012

입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 
ㆍ노인 장애인垷 등垷 생계형저축·
ㆍ 년垷 이상垷 보험차익10
ㆍ우리사주조합원垷 소액주주垷 년垷 이1

상垷 장기보유주식
ㆍ소액주주의垷 주권상장주식 코스닥상·

장주식의垷 장내거래垷 매매차익
ㆍ조합垷 등垷 예탁금垷 이자

각 개인 천만원 초과부2㉲
분의 조건부 합산소득
일반금융기관 이자소득, ①
모든 금융소득
주권상장법인의 소액투자②
자 배당소득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투③
자자 배당소득
오른쪽아미부분의 특별( )④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합산하는 특㉳
별금융소득
일반개인간 사채이자①
비영업대금이익  ( )
외국에서 받는 이자소득②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③
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모든 주주④
배당소득소액주주도 해(
당)
외국에서 받는 배당소득⑤

분 리 과 세 항 목

개인별 금융소득 천만원 이하2 (14%)①
년 이상 장기채권 이전 10 (2003. 12. 31 ②

발행된 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 5 ·
등 세율)(30% )
비실명이자소득배당소득·③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배당소득· 9%④ ：

⑤ 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15 14%：
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10⑥

동산간접투자기구배당소득 : 14%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신탁수익 · : 5%⑦

천만원 이하는 혹은 2 14%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9% 

됨 년까지 년 월(97 15%, 98 1
부터는 년 월부20%, 98 10
터 년까지는 99 22%, 2000
년은 년까지는 20%, 2004

였음15% ).

의 무조건 종합합산금＊㉳
융소득은 년분 소득2003
까지는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되지만 년분 , 2004
소득부터는 무조건 종합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다, 
른 금융소득과 똑같이 조
건부연합계 천만원 초( 2
과분부터 합산계산과세) 
됨.

부부垷 중垷 각자의垷 이름으로垷 된垷 자산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은垷 각각垷 따로垷 자신의垷 능동적垷 일반활동소( · · )◦
득과垷 합계한垷 후垷 부부는垷 자기소득만垷 따로垷 신고함.
각각垷 부부의垷 개별소득垷 와垷 는垷 각垷 부부명의垷 금융소득별로垷 별개로垷 집계하여垷 신고하며垷 부부합산垷◦ ㉮ ㉯
과세가垷 아님.

합산안함                                           합산안함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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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 관련절차 점검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2024  , 

종합소득신고서垷 제출 올해는垷 까지 과垷 납부마감일 소득귀속연도의垷 다음垷 연도垷 지방소( 6.2. ) 5. 31, ① ：
득세垷 납부도垷 같은垷 날짜임.
신고납부첨부서류 과세표준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垷 및垷 조정계산서 장부· · (② ： ⊕
근거복식기록자垷 등)
신고 납부불이행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垷 초과환급신고垷 미신고垷 부당과소신고미· ( 10%, 20%, ③ ：
신고 초과환급신고垷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垷 만분의垷· 40%), ( 10 22)
종합소득합산신고垷 대상범위 모든垷 금융소득은垷 개인별垷 연垷 천만원垷 이상垷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배2 , ·④ ：
당소득에垷 대한垷 총액화가산 합산 일시재산소득垷 등을垷 사업소득과垷 근로소득垷 등에垷 모두垷 합( 11% ), ⊕
산시킴 여러垷 차례의垷 부동산垷 양도소득은垷 양도소득종합신고로 퇴직소득은垷 퇴직소득종합신고로垷 별( , 
도계산垷 신고납부하며垷 종합소득에垷 합산하는垷 것이垷 아님).
종합소득신고합산주체 각자垷 개인 부부별산제 자산소득 이자 배당垷 등垷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 · · ], ⑤ ：
사업소득 근로소득垷 중垷 자기명의만垷 합산신고하며 배우자소득은垷 배우자소득으로垷 별도과세로垷 종결· , 
시킴 자녀도垷 무조건垷 별도신고임. .
부동산임대수입은垷 임대료垷 실제수입垷 연간금액 임대보증금 건설비상당액 정기예금이[( - )×1/365×⑥ ＋
자율 인데 이렇게垷 계산된垷 금액에서垷 기준경비율이나垷 단순경비율을垷 곱한垷 금액과垷 실제지출입증비] , 
용을垷 뺀垷 나머지가垷 과세소득임.
비상장법인의垷 주주垷 겸垷 임원인垷 경우 회사근로소득 급여 과세연도垷 중垷 배당소득 배당소득수입( )⑦ ： ＋ ＋

총액화가산율 다른垷 임대소득垷 등을垷 합산하여垷 세율적용하여垷 결정세액을垷 계산한다 여× ( 11%) . ＝ ＋
기서垷 근로소득의垷 연말정산垷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이자소득 배당수입에垷 대한垷 기원천징수세액, · ·

및垷 배당수입 총액가산율 세액공제垷 등을垷 차감한垷 잔액만垷 납부함(14%) × (11%) .
회계사 세무사의垷 외부조정계산서垷 필수첨부대상 직전년垷 추계결정자 직전년垷 개업자 조특법 의垷· , , ⑧ ： ｢ ｣
공제 감면 소득공제적용자 대규모사업자 임대 서비스垷 억 천만원垷 이상 제조 음식 숙박업垷 억원垷· · , ( · 1 5 , · · 3
이상 도소매 농축수산물垷 등垷 억원垷 이상 등은垷 회계사垷 등垷 전문가의垷 외부조정이垷 필수적임, · 6 ) .
분납가능 납부할垷 세액垷 천만원垷 초과시垷 납부기한垷 경과후垷 개월垷 이내1 2⑨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및 점검사항

(1) 기준경비율 적용 해당기간 직전년垷 귀속垷 소득에垷 대해垷 올해垷 월垷 일까지垷 신고하는垷 일반개인이6 2：
나垷 개인사업자에垷 적용함.

(2) 적용범위 및 불이익：①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垷 매출액기준 제조업垷 억원垷 이상 차산업 도소( 1.5 , 1 ·：
매업垷 억원垷 이상 부동산임대垷 및垷 서비스업垷 등은垷 만원垷 이상의垷 사업자 는垷 복식부기에垷 의한垷 재3 , 7,500 )
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垷 등을垷 첨부하여垷 실제대로垷 신고함이垷 원칙임 따라서垷 기준경, , . 
비율로垷 세액계산한垷 경우는垷 일종의垷 무기장이垷 되므로垷 본세액에垷 추가하여垷 가산세垷 를垷 추가함 세20% (
액 총매출액 입증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垷 의한垷 인정경비 기본공제垷 등 적법누진세율( )×＝ ⊖ ⊖ ⊖



년 귀속 종합소득신고납부방법2024

2025/05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www.eAnSe.com  33

가산세는垷 사업소득垷 있는垷 모든垷 사업자에게垷 적용됨(6%~45%)×120%) )：
  ② 간편장부의무사업자는垷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垷 작성垷 신고함 장부나垷 증빙이垷 없어垷 기준경비. 

율垷 적용하면垷 무기장가산세로垷 본세액에垷 추가하여垷 가산세가垷 있음 세액 총매출액 기20% ( { ×(1＝ －
준경비율 실제입증경비 개인누진세율) }× ×120%).－

간편장부 대상자가 법대로 간편장부기장하면 오히려 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음 세     * 20% (
금 감액20% ).

  ③ 기준경비율로垷 실제입증경비를垷 차감하여垷 계산된垷 소득액에서垷 뺄垷 공제액은垷 가족당垷 기본공제 인원(
수 만원 와垷 추가공제 건당垷 만원垷 등 만垷 적용되면垷 근로소득자에게垷 적용되는垷 실제지출垷 특×150 ) ( 100 )
별공제垷 등은垷 적용垷 안됨.

(3) 기준경비율은 해당업종의 원가율을 평균적으로 반영하는바 실제기장으로 계산한 소득세액과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액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적
게 계산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함.

  ① 복식부기의무자 중규모垷 이상 실제기장소득 세율 기준경비율과垷 실제입증비용垷 적용소득 일( ) × ×： ≦
반세율 가산세가垷 실제기장을垷 선택함 그러나垷 반대의垷 경우이면垷 기준경비율을垷 선×120%( 20%) . →
택함.

  ② 복식부기垷 아닌垷 간편장부의무자 소규모 실제기장소득 세율 기준경비율과垷 실제입증비용垷 적용( ) ×： ≦
소득 세율 가산세垷 임 실제기장을垷 선택함 그러나垷 반대의垷 경우면垷 기준경비율垷 방× ×120%( 20% ) . →
법을垷 선택함.

(4)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신고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함· .
ㆍ일반사업자의垷 기준경비를垷 초과하는垷 실제입증垷 경비의垷 대응적용   

주요경비에垷 대한垷 증빙서류가垷 없으면垷 비용인정은垷 못垷 받고 기준경비율이나垷 단순경비율에垷 의한垷     , 
부수적垷 경비만垷 비용인정垷 받으므로垷 소득세垷 부담이垷 늘어남 따라서垷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垷. , , 
등의垷 주요경비에垷 대해서는垷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지급, , , , 
조서垷 등垷 적법요건을垷 갖춘垷 정규증빙서류를垷 수취해야垷 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기준경비율에垷 의한垷 자동인정비용     ( )＝ － ＋ ＋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ㆍ아주垷 소규모사업자는垷 표준소득률의垷 차감개념과垷 유사한垷 단순경비율에垷 의해垷 소득세垷 신고함   .
     단순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垷 인정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 ＝
(5) 실제기장과 기준경비율 선택의 유리 불리한 상황비교 세액이 너무 적으면 실제매출 매입에 · ( ·

대해 과세관청의 실사가능성 있음)
매출액은垷 크지만垷 경쟁심화로垷 이익이垷 아주垷 적은垷 경우 실제기장이垷 유리함 그러나垷 실제이익이垷 너무垷- (：
많으면垷 기준경비율을垷 적용하는垷 것이垷 유리).
매출액은垷 큰데垷 기준경비율이垷 높은垷 경우 기준경비율垷 적용이垷 유리함 그러나垷 기준경비율이垷 낮다면垷- (：
실제기장이垷 유리).
매출액은垷 작은데垷 실제결산이익은垷 많은垷 경우 기준경비율垷 적용이垷 유리- ：

- 매출액은垷 작으며垷 실제이익도垷 적은데 반대로垷 해당업종의垷 기준경비율이垷 낮으면 실제기장이垷 유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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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표 적용방법2024 ·

년 귀속 개인소득의 실제소득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2024 , ■ 

계산의 선택흐름도

년垷 귀속소득의垷 각垷 업종별垷 기준경비율과垷 단순경비율이垷 공표됨 단순경비율垷 신고방법의垷 소득  2024 . 
상한배율은垷 복식부기의무자는垷 배 임 추계신고시의垷 최종신고소득 단순경비율을垷 적용한垷 소2.8( 3.4 ) ( ＝
득 배까지가垷 최고한도임×2.8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
별도 사업자등록 

안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자유직업활동수

입자(3.3% 
원천징수된 
소득 등) )

실제 기장이 제일
적은 이익계산으로 

복식부기회계장부기장이나 ㉱ 
간편장부로 소득계산

자체증빙신고
가산세 없음.
가산세 부과안됨.유리하면

소득추계가 실제 기록보다 더 적어 유리한 경우

소규모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의 

소득금액 수입금액×(1＝
단순경비율)－

가산세 가 추가됨20% .
단 신규사업자 연소득 ( , , 

만원 미만 사업자4,800
는 가산세 없음)또는 신규개업자

가 아닌 경우 중 대 계속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능( · ) ㉮

단순경비율소득에 배 2.8(3.4)㉰ 
소득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1 ) ＝ －

배 소득계산 상한비율임×2.8(3.4) ( )

역시 
가산세 
20% 
추가됨.방법의 기준경비율㉯

방법의  소득이  단

순경비율 방법인 ×㉮ 2.8 배 적용한 금액 이상인 경우 의 실제(3.4) ：㉯
소득이 더 크므로 소득배율 상한금액인 적용금액으로 끝냄.㉰ 

기준경비율방법의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실제소×＝ － －
요매입입증금액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조서 ( , , 

구비된 비용)

의 실제 기장방법이 아니면 모두 가산㉱
세 가 추가됨20% .
가산세 제외 신규사업자와 초소규모( ：
사업자 등)

기장→
추계

상한

대

소규모

소득
계산

기준경비율적용소득이 ㉮
금액×2.8 배보다 적(3.4)
은 경우 적으므로 있는 ：
그대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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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년의 종합소득계산방법2024■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 조 시행령 제 조80 , 143◦ ：
장부나垷 증빙에垷 근거한垷 실제기장이垷 원칙이지만垷 기준경비율과垷 실제입증대응비용의垷 합계로垷 계산하거나垷
단순경비율로垷 계산하는垷 예외를垷 인정 소득세법垷 제 조제 항( 80 3 )

소득계산 적용방법·◦
다음의垷 는垷 개인사업자의垷 실제垷 회계기장소득이垷 아니고垷 추계방법이며 추계하면垷 복식부기의· · , ㉮ ㉯ ㉰
무자와垷 간편장부대상자垷 모두에게垷 가산세가垷 추가됨 는垷 복식부기垷 등垷 실제垷 기장방법이므로垷20% . ㉲
가산세垷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당연도垷 신규개업자 직전년도垷 수입 매출액 이垷 기준금액에垷 미달하는垷 소, ( )：

규모사업자(① 농 수렵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垷 및垷 제외한垷 경우는垷 연간垷· · , , , , ·② ③ 
만원垷 미만6,000 , ② 제조업 음식숙박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용품垷 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 , · · , , , · ·

업 금융 보험업자垷 등은垷 연간垷 만원垷 미만, · 3,600 ,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 , , 
건 사회복지업 사회垷 및垷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垷 만원垷 미만· , , 2,400 )
사업소득에垷 대한垷 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의 연도별 기준비교 ◈ ◈
연

업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부터2008

일반적

복식부기의무자

농업 등① 억원1.5 만원9,000 만원7,200 만원6,000 억원3

제조업 등② 천만원9 만원6,000 만원4,800 만원3,600 억원1.5

서비스업③ 천만원6 만원4,800 만원3,600 만원2,400 만원7,500

㉯ 기준경비율과 실제소요비용 적용대상자 상기垷 신규사업자 소규모사업자垷 아닌垷 모든垷 경우·：
 ◦사업소득에垷 대한垷 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증빙수취분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 )＝ － －

매입비용 원부자재 제품 상품垷 등이며 고정자산垷 구입비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垷 등 은垷 제외됨 과垷   ( ( · · , ( · · ) )＝
사업용垷 고정자산의垷 임차료 리스료 지급임차료 렌탈료垷 등 로서垷 세금계산서나垷 계산서가垷 있는垷 금액( · · )

종업원급여 임금 퇴직급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垷 지급명세서垷 등이垷 작· · ( · ·＋
성되어垷 세무서에垷 소득자료로垷 제출된垷 금액)

㉰ 방법의 기준경비율 등 적용소득금액이 의 단순경비율 적용소득 금액보다 너무 큰 경우㉯ ㉮
즉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총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   , ( × ) { ( ×－ － ≧ －
율 배율인데 방법에서垷 실제소요입증비용이垷 너무垷 적어垷 기준경비율만垷 빼면 단순경비율만垷)}×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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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垷 경우에垷 비해垷 기준소득금액이垷 기획재정부장관이垷 정한垷 배율보다垷 더垷 커지는垷 경우를垷 말함.
이垷 경우垷 사업소득에垷 대한垷 기준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기획재정부 { ( × )}×◦ ＝ －
장관이垷 정한垷 배율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가산세 추가· 20% 와垷 방법으로垷 계산한垷 기준소득금·：㉮ ㉯ ㉰垷
액에垷 각종垷 소득공제와垷 다단계세율을垷 적용하여垷 계산된垷 소득세액에垷 의垷 가산세 실제기록이垷 아20% (
니므로垷 무기장가산세垷 부과함 를垷 추가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나垷 간편장부의무자垷 모두垷 다垷 실제기) , 
장垷 아니고垷 기준경비 단순경비율垷 적용시垷 가산세는垷 이다 그러나垷 신규개업자나垷 직전년垷 수입, 20% . 
금액이垷 만원垷 미만의垷 소규모사업자는垷 방법으로垷 세액계산해도垷 가산세垷 가垷 없음4,800 · · 20% .㉮ ㉯ ㉰垷

㉲ 실제기장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 에 의한 신고자( ) 의垷 추계방법을垷 적용하지垷 않고垷 실제· ·：㉮ ㉯ ㉰
수입과垷 실제垷 기록한垷 지출 비용에垷 의거垷 실제기장에垷 의한垷 소득을垷 계산하면垷 당연히垷 무신고 무기장· ·
가산세垷 는垷 없음20% .
간편장부垷 적용자 산출소득세액의垷 를垷 공제해줌 당연도垷 신규개업자 기준규모垷 이하垷 사업자 ( 10% ), , ◦
농업 등은垷 억원 제조업 등은垷 억원 서비스업 등은垷 만원垷 미만垷 자( ( ) 3 , ( ) 1.5 , ( ) 7,500 )① ② ③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적용대상자垷 아닌垷 모든垷 사업자에垷 해당 ◦ ：
간편장부란垷 매출액 수입사항 경비지출사항 고정자산垷 증감사항垷 등을垷 기재한垷 장부이면垷 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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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외판 판매 판매성과 등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기타자영업의 소득계산 사례( ) , 

이러한垷 직종은垷 대부분垷 소득자본인 인 이垷 직접垷 활동하며 외부로부터의垷 직접垷 매입경비 세금계산서  (1 ) , (
나垷 계산서로垷 입증 나垷 하부 보조조직에垷 대한垷 원천징수소득 근로소득이나垷 자유직업소득 이垷 없는垷 경) · ( )
우임 따라서垷 자신의垷 실적급여총액 수입금액 에垷 대해垷 실제대응입증경비와垷 기준경비율垷 비용을垷 뺀垷. ( )
기준경비율垷 적용소득금액이垷 수입금액에서垷 단순경비율垷 해당垷 금액을垷 뺀垷 단순경비율垷 적용소득금액에垷

배 복식부기의무자는垷 배 소득상한배율 를垷 곱한垷 금액보다垷 더垷 크다면 기준경비율垷 적용소득2.8 ( 3.4 )( ) , 
이垷 너무垷 큰垷 소득금액이垷 되므로 단순경비율垷 적용소득금액에垷 소득상한배율인垷 배 복식부기의무자, 2.8 (
는垷 배 를垷 곱한垷 금액이垷 최대신고소득으로垷 귀결됨3.4 )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垷 단순경비율은垷 수입금액이垷 천만원까지는垷 기본율을 천만원垷 초과분부터는垷  4 , 4
초과율을垷 적용함.
또한垷 년간垷 총수입금액이垷 연垷 만원에垷 미달된다면垷 복식부기나垷 간편장부의무도垷 없어서垷 산출세  1 4,800
액垷 의垷 추가垷 가산세가垷 적용되지垷 않음 원천징수되는垷 자유직업사업자는垷 수입금액이垷 연垷 만20% ( 4,800
원보다垷 커도垷 복식부기를垷 해야垷 하는垷 소득금액에垷 미달되면垷 기준경비율이나垷 단순경비율垷 적용시垷 가산
세垷 없음).
외판실적소득의垷 총수입금액별垷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垷 소득금액계산예시 배우자의垷 연말소득 만  · ( (100
원垷 이상 이垷 있어垷 본인공제만垷 적용된다고垷 가정함) )

총      액 만원5,000 만원4,000 만원3,000 만원2,000 만원1,000

성      별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여성소득자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한 소득 입증경비 , 

만원대중교통 년권 가정100 ( 1 ) 
만원5,000 5,000×22%－
만원100 =38,000,000－

만원4,000 4,000×－
만원22% 100－

=30,200,000

만원3,000 3,000×－
만원22% 100－

=22,400,000

만원2,000 2,000×－
만원22% 100－

=14,600,000

만원1,000 1,000×－
만원22% 100－

=6,800,000
㉯ 단순경비율 적용한 소득×2.8 [{4,000×(1 0.75)} {1,000×(－ ＋

1 0.650)}]×2.8－
=37,800,000

4,000×(1 0.75)－
×2.8=28,000,000

3,000×(1 0.75)－
×2.8=21,000,000

2,000×(1 0.75)－
×2.8=14,000,000

1,000×(1 0.75)－
×2.8=7,000,000

와 중 적은 금액 선택가㉮ ㉯ 37,800,000 28,000,000 21,000,000 14,000,00 6,800,000

㉰ 소득자 인의 공제금액 만원1 (150 )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여성소득자인 경우추가공제( )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6%)
  산출세액 천 초과시 (1 200 15%)

과 표 35,800,000 26,000,000 19,000,000 12,000,000 4,800,000

세 액 4,290,000 2,820,000 1,770,000 720,000 288,000

㉳ 원천징수된 선납세금3% 1,500,000 1,200,000 900,000 600,000 300,000

㉴ 종합소득신고납부여성기준환급( ( )) 추가납부2,790,000( ) 추가납부1,620,000( ) 추가납부870,000( ) 추가납부120,000( ) －○ 환급12,000( )

각종  인적용역  중  종사하는  사업활동인의  숫자가  많은  기타자영업  중  서적판매원 학습지회원모집인 방문교육자판매,  , 
원 정수기외판원 화장품외판원 기타외판원  등과  같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소득 코드번호 단순경비,  ,  ,  ( 940908, ：
율은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은 75.0%· 65.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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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년 귀속 소득의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2024

경비율제도 의의     1. 

모든垷 사업자는垷 장부를垷 기장 복식부기장부垷 또는垷 간편장부 하여야垷 하고垷 기장내용을垷 집계한垷 재무  ( )◦ 
제표垷 또는垷 소득금액계산서垷 등을垷 소득세신고서에垷 첨부하여垷 제출하여야垷 하지만垷
고의垷 또는垷 재해垷 등垷 여러垷 가지垷 이유로垷 장부를垷 기장하지垷 아니하거나垷 기장했더라도垷 주요부분이垷  ◦ 
허위인垷 경우가垷 있을垷 수垷 있고垷 이러한垷 경우에垷 대비垷 垷 소득금액을垷 추계로垷 계산하여垷 과세할垷 수垷 있
는垷 수단으로

  ◦ 종전垷 표준소득률을垷 폐지하고垷 무기장단계에서垷 기장단계로垷 연결해垷 줄垷 중간단계로서垷 년垷 귀2002
속분부터垷 기준경비율제도를垷 도입

경비율의 이해2. 

 ◦ 경비율제도는垷 주요경비는垷 증빙에垷 의하여垷 필요경비를垷 인정하고垷 기타경비는垷 경비율에垷 의해垷 필
요경비를垷 인정하는垷 기준경비율과垷 필요경비垷 전부를垷 경비율에垷 의해垷 인정하는垷 단순경비율로垷 구
분

수입금액(100%)

소득금액 주요경비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  ,  ) 기타경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垷 적용대상자는垷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보다垷 증빙수취의무가垷 한층垷 강화되어垷 있고垷 주  ◦ 
요경비에垷 대한垷 증빙垷 미수취垷 시垷 세부담이垷 급격히垷 증가

경비율 적용3. 

  ◦ 아래의垷 업종별垷 기준수입금액垷 이상자는垷 기준경비율垷 적용하여垷 소득금액을垷 계산하고垷 기준수입금액垷
미만자와垷 당해연도垷 신규사업자는垷 단순경비율垷 적용하여垷 소득금액을垷 계산함 소득령( §143 , )③ ④
부가가치세법垷 시행령垷 제 조제 항제 호에垷 따른垷 사업자 의사 변호사垷 등垷 전문직垷 사업자 는垷 신    - 109 2 7 ( , )
규여부 수입금액과垷 관계없이垷 기준경비율을垷 적용하고, ,
기존사업자의垷 해당垷 과세기간의垷 수입금액이垷 복식부기의무자의垷 판단기준이垷 되는垷 수입금액垷 이상    - 
인垷 경우에垷 단순경비율垷 적용이垷 배제됨 소득령( §143 ) ④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垷 상습발급거부자는垷 단순경비율垷 적용이垷 배제됨    - , ·
소득령( §143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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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 , , ( ), 
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천만원6
미만

억원3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 , · · , ·
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 · , ( ),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 

천 백만원3 6
미만

억 천만원1 5
미만

부동산垷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垷 제외 전문 과학垷 및垷 기술垷 서비스, ( ), ·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垷 및垷 임대서비스업 교육垷 서비스업 보건업垷 및垷, · , , 사회복지垷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垷 및垷 여가관련垷 서비스업 협회垷 및垷 단체, · , , 수리垷 및垷 기타垷 개인垷 서비스업 가구내垷 고용활동*, 
천 백만원2 4
미만

천 백만원7 5
미만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기준은 만원을 적용   * 3,600추계결정 경정 자에垷 대한垷 세액공제垷 배제 조특법 조  ( ) ( §128◦ ①)
결정 경정 시垷 장부나垷 그垷 밖의垷 증명서류에垷 의해垷 소득금액을垷 계산할垷 수垷 없어垷 소득세법 에垷    - ( ) §80③
따라垷 추계로垷 결정하는垷 경우垷 조특법 해당垷 세액공제가垷 배제됨§128①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4. 

사업자가垷 업종을垷 겸영하거나 이상의垷 사업을垷 하는垷 경우는垷 아래의垷 식에垷 의해垷 계산한垷 금액으  , 2 ◦ 
로垷 판단 소득령.( §143 , §208 )⑥ ⑦

 주업종 수입금액  주업종외 수입금액   × ＋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외 기준금액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 
수입금액은垷 소득세법상垷 총수입금액을垷 말하며 결정垷 또는垷 경정으로垷 증가된垷 수입금액을垷 포함 소  , (◦ 
득령§208 2, §143 2)⑤ ④
사업자의垷 수입금액을垷 장부 기타垷 증빙서류에垷 의하여垷 계산할垷 수垷 없는垷 경우垷 아래의垷 금액을垷 포함  , ◦ 
소득령( §144 )③
당해垷 사업과垷 관련하여垷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垷 지급받은垷 보조금垷 또는垷 장려금    - ･
당해垷 사업과垷 관련하여垷 동업자단체垷 또는垷 거래처로부터垷 지급받은垷 보조금垷 또는垷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垷 교부함으로써垷 부가가치세법 에垷 의하여垷 공제받은垷 부가가치세액    - ｢ ｣

공동사업장에垷 대하여는垷 해당垷 소득이垷 발생한垷 공동사업장별로垷 소득금액을垷 계산한다 즉 공동사  . , ◦ 
업장은垷 해당垷 공동사업장을垷 사업자로垷 보아垷 장부기장의무를垷 적용하며 소득세법 공동사1 ( §87 ), ③
업의垷 구성원이垷 동일한垷 공동사업장이垷 개垷 이상인垷 경우에는垷 공동사업장垷 전체의垷 직전연도垷 수입2
금액垷 합계액을垷 기준으로垷 판단 소득세법垷 기본통칙( 70-0 2 )埪 ③
직전연도垷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垷 대한垷 수입금액이垷 없는垷 거주자가垷 상속으로垷 사업을垷 승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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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垷 경우垷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에垷 해당함 서면 팀( 1 -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垷 단순경비율垷 적용이垷 배제되는垷 사업자의垷 경우에는垷 단순경비율을垷 적용받을垷 수垷, 
없음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5.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垷 근무형태가垷 근로자와垷 유사하고垷 연말정산을垷 대행할垷  , , ◦ 
지급자가垷 있어垷 수입금액垷 천 백만원垷 미만인垷 경우垷 연말정산으로垷 납세의무를垷 종결할垷 수垷 있고7 5
소득세법 소득령垷 연말정산垷 시에는垷 단순경비율을垷 적용하여垷 소득금액垷 산출垷( §73 4, §137 ), ① ①

가능 소득세법垷 의 소득령 의 소득칙 의( §144 2 , §201 11 , §94 2)① ④
연말정산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소득율 단순경비율= * (1- )

구  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률 단순경비율(1- )

천만원이하분4 천만원초과분4 천만원이하분4 천만원초과분4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연말정산소득垷 외垷 다른垷 소득이垷 있는垷 경우垷 합산하여垷 월에垷 종합소득세를垷 신고垷 시垷 사업소득을垷  5◦ 
재계산하지垷 아니하고垷 연말정산垷 시垷 산출된垷 소득금액으로垷 신고할垷 수垷 있음 소득령 의( §201 11 )⑩

단순경비율 적용6.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는垷 필요경비垷 전부를垷 단순경비율을垷 적용하여垷 소득금액을垷 계산  ◦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 * × )

일자리 안정자금   * ‘ 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2020.2.11. )  ･
단순경비율은垷 수입금액垷 대비垷 전체경비를垷 업종별로垷 평균한垷 비율임  ◦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로서垷 장애인증명서를垷 제출한垷 장애인이垷 직접垷 경영하는垷 사업에垷 한하여垷  ◦ 
단순경비율에垷 단순소득률의垷 를垷 가산함20%

장애인단순경비율垷 단순경비율垷 단순경비율      ( = + (100% - ) × 20%)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임90.3 92.2

90.3 (100 90.3) × 20% = 92.2＋ － 

인적용역垷 제공사업자 업종코드垷 에垷 대한垷 단순경비율은垷 수입금액이垷 천만원까지는垷 기본율을垷  ( 9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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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垷 천만원을垷 초과하는垷 금액에垷 대하여는垷 초과율을垷 적용함4
＊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 의 경우45 (940908)
소득금액 : 천원 천원 천원 천원{40,000 (40,000 ×75.0%)} {5,000 (5,000 ×65.0%)}－ ＋ － = 천원11,750

기준경비율 적용7. 

◦ 기준경비율垷 적용대상자는垷 주요경비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는垷 사업관련경비로서垷 소( , , )
득세법垷 제 조의 제 항에垷 규정하는垷 정규증빙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垷 수160 2 2 ( , , , )
취해야垷 경비가垷 인정되고垷
주요경비를垷 제외한垷 기타경비는垷 기준경비율을垷 적용하여垷 소득금액을垷 계산  -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 ×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 + + 

◦ 기준경비율은垷 수입금액垷 대비垷 주요경비를垷 제외한垷 기타경비가垷 차지하는垷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垷 추계시垷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는垷 추계소득금액垷 계산시垷 기타경비에垷 대해垷 기준경비율의垷 를垷 적용하여垷 필요경  - 1/2
비를垷 계산함 소득령 호垷 다목垷 단서( §143 1 )③

＊ 적용례
건축사업 코드 운영업자의 년도 수입금액이 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 742105) 2023 1

년 기준경비율 의 인 원임2023 21.0% 1/2 10,500,000 .
복식부기의무자가垷 무신고垷 또는垷 추계신고垷 등의垷 사유로垷 소득세법 호에垷 따른垷 서류를垷 제    - §70 3④
출하지垷 아니한垷 경우에는垷 무신고로垷 간주하여垷 무신고가산세垷 부과 조특법 해당垷 감면배, §128②
제垷 등의垷 불이익이垷 있음

결정 경정 시垷 장부나垷 그垷 밖의垷 증명서류에垷 의해垷 소득금액을垷 계산할垷 수垷 없어垷 소득세법 에垷    - ( ) §80③
따라垷 추계로垷 결정하는垷 경우垷 조특법 해당垷 세액공제가垷 배제됨§128① 

 ◦ 급격한垷 세부담垷 증가垷 완화를垷 위한垷 소득상한垷 배율垷 적용
기준경비율垷 적용대상자가垷 주요경비에垷 대한垷 증빙서류를垷 제대로垷 수취하지垷 않을垷 경우垷 세부담이垷    - 
급격히垷 증가하는垷 것을垷 완화하기垷 위해 단순경비율로垷 계산한垷 소득금액에垷 배율 을垷 곱한垷 금액*
을垷 상한소득으로垷 함 소득칙(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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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 계산 (①, ② 중 적은금액 )

 ①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 × )

 ②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율 { × (1- )} × 

귀 속
기장의무 2007 2008 2009 2010-

2015
2016-
2019

2020-
2024

간편장부대상자 배2.0 배2.1 배2.2 배2.4 배2.6 배2.8
복식부기의무자 배2.4 배2.6 배2.8 배3.0 배3.2 배3.4  

문 제조업 단일업종 을垷 경영하는垷 사업자로垷 년도垷 수입금액이垷 억원 년垷 수입금액이垷 ( ) 2023 4 , 2024【 】
억 천만원일垷 때垷 추계소득금액은1 2 ?
장애인이垷 아닌垷 임차사업장으로서垷 기준경비율垷 단순경비율垷 배율垷 배( : 20%, : 75%, 3.4 )

주요경비垷 합계액은垷 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垷 보관하고垷 있고垷 기초재고垷 및垷 기말재고가垷 없다   68 , . 
주요경비垷 내용垷 매입비용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 (41 ), (12 ), (15 ) ⦁

답 원  40,000,000【 】
분석垷 및垷 소득금액垷 계산  【 】
직전연도 년도 수입금액이垷 제조업으로서垷 억원이므로垷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  - (2023 ) 4 , 
무자가垷 추계신고시垷 기타경비에垷 대하여垷 기준경비율의垷 를垷 적용하며 배율은垷 배를垷 적용1/2 , 3.4
한다.

추계소득금액垷 중垷 적은垷 금액 원    ( , ) : 40,000,000① ② ⦁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①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②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8. 

경비율의垷 적용은垷 사업장별  ◦ ･ 업태별･ 종목별垷 해당연도垷 총수입금액에垷 대해垷 적용함
기준경비율을垷 적용하는垷 경우垷 자가사업자는垷 기준경비율의垷 일반율에垷 업종垷 구분없이垷 를垷 가산  0.4◦ 
하여垷 적용하고垷 단순경비율을垷 적용하는垷 경우垷 자가사업자는垷 단순경비율의垷 일반율에垷 업종垷 구분垷
없이垷 을垷 차감하여垷 적용함 사업용건물의垷 임차료와垷 감가상각비垷 평균적垷 차이垷 비율垷 감안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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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의 자가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 0.4•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임 11.6 12.0

   (11.6 0.4 = 12.0)＋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 0.3  •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임 90.3 90.0

   (90.3 0.3 = 90.0)－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8231; (011000~052200), (101000~143107), &#8231; &#8231;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401000~403000), , , (410000, 410001), (451101~453000), 

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522099, 523132, 525200), (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630701~630909, 641201, 749906), (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 (730000~730008, 741108, 749941), 

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인적용역, (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 내 고용활동(940100~940929), (701700, 950000), (950001)

공동사업자에垷 대하여는垷 해당垷 공동垷 사업장의垷 총수입금액에垷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垷 분배된垷  . , ◦ 
수입금액에垷 경비율을垷 적용하지垷 아니하고垷 공동사업장垷 전체의垷 수입금액에垷 경비율을垷 적용한垷 소
득금액을垷 공동사업자垷 손익분배비율垷 또는垷 지분율로垷 각각의垷 소득자에게垷 분배함

주요경비9.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垷 재화의垷 매입 사업용垷 고정자산의垷 매입을垷 제외 과垷 외주가공비垷 및垷 운송업의垷 운반비    - ( )
로垷 함
재화의垷 매입은垷 재산적垷 가치가垷 있는垷 유체물 상품     · ( ․ 제품 ․ 원료 ․ 소모품垷 등垷 유형적垷 물건 과垷 동력)

․ 열垷 등垷 관리할垷 수垷 있는垷 자연력의垷 매입으로垷 함
외주가공비는垷 사업자가垷 판매용垷 재화의垷 생산     · ․ 건설 ․ 건축垷 또는垷 가공을垷 타인에게垷 위탁하거나垷

하도급하고垷 그垷 대가로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으로垷 함
운송업의垷 운반비는垷 육상     · ․ 해상 ․ 항공운송업垷 및垷 운수관련垷 서비스업을垷 영위하는垷 사업자가垷 사업

과垷 관련하여垷 타인의垷 운송수단을垷 이용하고垷 그垷 대가로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으로垷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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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 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 을 포함하지 않은 1. , , ( , , , )
순수한 물건 대금임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2. ,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3.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4. 

  - 외주가공비와垷 운송업의垷 운반비垷 이외의垷 용역을垷 제공받고垷 지출하였거나 지출할垷 금액은垷 매입비용, 
에垷 포함하지垷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음식료 및 숙박료① 
창고료 보관료 통신비( ), ②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 )③ 
수선비 수선(④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용역 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 ( )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 서면 팀( 1 -1059, 2005.9.6)⑥ 

사업용垷 고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 
사업에垷 직접垷 사용하는垷 건축물垷 및垷 기계장치垷 등垷 고정자산을垷 타인에게서垷 임차하고垷 그垷 임차료로垷 지  - 

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으로垷 함
리스료 금융리스 운용리스 는垷 임차료에垷 포함하지垷 않음 서면 팀     · ( , ) ( 1 -960, 2007.7.6)
매출액의垷 일정비율에垷 해당하는垷 수수료를垷 지급하는垷 백화점垷 등에垷 입점한垷 업체가垷 매월垷 매출액     · 

의垷 일정액을垷 백화점垷 등에垷 임차료로垷 지급하는垷 것은垷 사업용垷 고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에垷 해당
함 소득세과.( -1405, 2009.09.11)

인터넷垷 쇼핑몰垷 판매자가垷 인터넷垷 오픈마켓에垷 입점하여垷 약정에垷 따라垷 판매대금의垷 일정비율을垷     · 
오픈마켓垷 운영垷 사업자에게垷 지급하는垷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 임차료의垷 범위와垷 증명서류・「
의垷 종류垷 고시 국세청고시垷 제 호 에垷 따른垷 사업용垷 고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의垷 범위( 2024-31 )」
에垷 포함되지垷 않는垷 것임 소득세과. ( -154, 2016.01.29.)

인건비◦ 
종업원의垷 급여 임금垷 등垷 및垷 일용근로자의垷 임금 퇴직급여로서垷 증빙서류에垷 의해垷 지급하였거나垷  - , , 
지급할垷 금액垷 垷 垷

참고사항 ※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1.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 비과세분 포함( )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 ,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 인건비 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 팀( ) ( 1 -88, 2007.1.15)   

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의垷 계산◦ 
수입금액에서垷 공제하는垷 주요경비에는垷 기초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포함하고垷 기말재고    - 
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차감한垷 금액으로垷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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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垷 과세연도의垷 기초재고자산垷 또는垷 기말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따로垷 계산할垷 수垷 없는垷    - 
경우에는垷 기초垷 및垷 기말재고자산을垷 감안하지垷 않고垷 해당垷 과세연도에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주
요경비를垷 수입금액에서垷 공제할垷 주요경비로垷 할垷 수垷 있음

직전垷 과세연도垷 종료일垷 이전의垷 주요경비垷 지출에垷 대한垷 내용과垷 증명서류가垷 없어垷 기초재고자산에垷    -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따로垷 계산할垷 수垷 없으나垷 기말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따로垷 계산할垷
수垷 있는垷 경우에는垷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垷 직전연도垷 주요경비율 단순율 기준율 을垷 곱한垷 금( - )
액을垷 기초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로垷 할垷 수垷 있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의 증명 소득령10. ( §143 ) ⑤

매입비용과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의垷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垷 포함 등垷 정규증명서류    - , , ( )

    - 소득세법垷 제 조의 제 항垷 단서와垷 동법垷 시행령垷 제 조의 및垷 동법垷 시행규칙垷 제 조의 에垷 따160 2 2 208 2 95 3
라垷 정규증명서류를垷 수취하지垷 않아도垷 되는垷 경우에는垷 지출垷 사실이垷 확인되는垷 영수증垷 등

매입비용과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에垷 대하여垷 정규증명서류를垷 수령하지垷    - 
아니한垷 경우에는垷 종합소득세垷 과세표준垷 확정신고서에垷 별지의垷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를垷 첨부｢ ｣
하여垷 제출한垷 금액

주요경비지출명세서垷 작성대상    - 
장부를垷 기록하지垷 않은垷 기준경비율垷 적용대상垷 사업자가垷 소득금액을垷 계산하기垷 위해垷 수입금액에    ․
서垷 공제한垷 매입비용垷 또는垷 임차료垷 중에서垷 정규증빙을垷 수령하지垷 않은垷 금액垷

    ․ 정규증빙을垷 수취하지垷 않았더라도垷 정규증빙수취垷 예외사유에垷 해당하는垷 거래는垷 기재하지垷 않음
종업원의垷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의垷 증명서류

급여    - ･ 임금은垷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垷 또는垷 지급명세서를垷 관할세무서에垷 제출한垷 금액
퇴직급여는垷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垷 또는垷 지급명세서를垷 관할세무서에垷 제출한垷 금액    - 
급여와垷 임금垷 및垷 퇴직급여에垷 대한垷 원천징수영수증垷 또는垷 지급명세서를垷 제출할垷 수垷 없는垷 부득이    - 
한垷 사유가垷 있는垷 경우에垷 대해서는垷 소득을垷 지급받은垷 자의垷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垷 등垷 인적, , 
사항이垷 확인되고垷 소득을垷 지급받은垷 자가垷 서명垷 날인한垷 증명서류

증명서류垷 중垷 정규증빙수취액과垷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垷 제출금액은垷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  (◦ ･
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별지垷 제 호垷 서식 제 쪽 작성시垷 정규증빙서류垷 수취금액 란에垷 기) 40 (1) 25 ‘ ’〔 〕
재하여야垷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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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귀속 소득의 업종별. 2024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표·

총    칙. Ⅰ

목  적1. 

  이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 조제 항垷 단서에垷 따른垷 소득금액垷 추계결정垷 또는垷80 3「 」
경정을垷 하거나 법인세법 제 조제 항垷 단서에垷 따른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을垷 하는垷 경우에垷 적용한66 3「 」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2. 

가.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垷 타가사업자 사업장에垷 대한垷 임차료를垷 지급하는垷 사업자 에게垷 적용되는垷 율( )
타가율 을垷 일반율로垷 한다( ) .

나. 자가사업자에게垷 적용되는垷 율 자가율 은垷 별도로垷 두지垷 아니하고 일반율에垷 일정한垷 율을垷 가산하거( ) , 
나垷 차감하여垷 자가사업자에게垷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垷 백분율로垷 표시한다. .
일반적 적용례3. 

가.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垷 종합소득垷 중垷 사업소득의垷 종목구분 코드번호 별로垷 적용한다( ) .
다만 기타소득에垷 대한垷 필요경비는 소득세법垷 시행령 제 조제 호 제 호에垷 垷 따르고垷 연말정산, 87 1 ~ 3「 」
하는垷 사업소득의垷 소득금액계산은垷 같은垷 법垷 시행령垷 제 조의 및垷 같은垷 법垷 시행규칙垷 제 조의201 11 94 2
에垷 따른다.

나.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이垷 되는垷 수입금액에는垷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동업자단체
‧ 거래처垷 등으로부터垷 지급받은垷 보조금垷 또는垷 장려금과垷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항에垷 따라垷46 1「 」 
신용카드매출전표를垷 교부함으로써垷 공제받은垷 부가가치세액을垷 포함하며 이垷 책에垷 특별한垷 규정이垷, 
없는垷 경우에는垷 소득세법상의垷 총수입금액垷 또는垷 법인세법상의垷 사업수입금액을垷 말한다.

다. 이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垷 직전垷 과세연도垷 소득에垷 대하여垷 소급垷 적용하지垷 아니한다.
라.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垷 적용시垷 업종구분은垷 이垷 책에垷 규정된垷 내용에垷 따른다.
마.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의垷 업종분류에垷 관한垷 해석은垷 이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垷 또는垷 각垷 세

법령 기본통칙포함 에垷 특별한垷 규정이垷 있지垷 아니한垷 경우에는垷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垷 제( ) (
호 에垷 따른다2024-2 , 2024.1.1.) .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 기준경비율에垷 의한垷 소득금액垷 계산방법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 × )＝ － ＋ ＋ －

복식부기의무자는垷 수입금액에垷 기준경비율의垷 분의垷 을垷 곱하여垷 계산한다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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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垷 시행령 제 조( 143 )｢ ｣ 
  기준경비율에垷 의해垷 계산한垷 소득금액이垷 단순경비율에垷 의해垷 계산한垷 소득금액에垷 기획재정부령으로垷- 

정하는垷 배율 간편장부대상자垷 배 복식부기의무자垷 배 을垷 곱하여垷 계산한垷 금액垷 이상인垷 경우( 2.8 , 3.4 )
에는垷 그垷 배율을垷 곱하여垷 계산한垷 금액으로垷 할垷 수垷 있다.

  주요경비의垷 범위垷 및垷 증명서류의垷 종류는垷 국세청垷 고시垷 제 호 매입비용垷 임차- ' 2024-31 , 2024.9.13. [ ·
료의垷 범위와垷 증명서류의垷 종류垷 고시 참조]' 

나. 단순경비율에垷 의한垷 소득금액垷 계산방법
   소득금액垷 수입금액 일자리안정자금 단순경비율= ( )×(1- )－
다.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의垷 구분 소득세법垷 시행령 제 조( 143 )｢ ｣
  - 기준경비율垷 적용대상자는垷 직전연도垷 수입금액의垷 합계액이垷 아래垷 적용기준금액垷 이상인垷 사업자로서垷

장부를垷 기록하지垷 않은垷 사업자를垷 말한다.
  -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는垷 직전연도垷 수입금액의垷 합계액이垷 아래垷 적용기준금액에垷 미달하는垷 사업자

로서垷 장부를垷 기록하지垷 않은垷 사업자를垷 말한다 단 소득세법垷 시행령 제 조제 항에垷 해당. , 143 7 *「 」 
되는垷 사업자垷 및垷 해당연도의垷 수입금액이垷 복식부기의무자垷 기준수입금액垷 이상인垷 사업자 신규사업(
자垷 포함 는垷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에서垷 제외한다)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현금       * , , , ( 147 2, 109 2 7 ), 「 」 「 」

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회 이상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 3 (

함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만원 이상 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회 이상인 사업자) 100 5    - 아래垷 업종을垷 함께垷 운영하거나垷 사업장이垷 이상인垷 경우에는垷 다음의垷 산식에垷 의하여垷 계산한垷 수입2
금액에垷 따른다 소득세법垷 시행령 제 조垷 및垷 제 조.( 143 208 )「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의 수입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       * ( ) { ×( /＋

준수입금액)}

귀속연도

 

기준수입금액

업종구분

년 귀속'24

직전연도

년('23 )

해당연도

년('24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 ( ), , ㆍ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천만원6 억원3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 , , , ㆍ ㆍ ㆍ
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 (ㆍ ㆍ
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 , , 
보험업 상품중개업, 

천 백만원3 6 억 천만원1 5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 ㆍ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 , ㆍ
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 , , ㆍ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천 백만원2 4 천 백만원7 5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 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 군 적용* ‘ ’ , ‘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만원 적용* 3,600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소득세법 제 조* .( 19 )뺷 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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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5. 

가. 업종별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垷 사업장별 종목구분별 코드번호垷 단위 로垷 해당垷 수입금액에垷, ( )
적용한다.

나. 공동사업자에垷 대한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은垷 사업장별垷 총수입금액에垷 적용한다.
다. 인적용역垷 제공사업자 의垷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적용(94****) ( · ) 

인적용역垷 제공사업자에垷 대한垷 단순경비율은垷 수입금액이垷 천만원까지는垷 기본율을垷 적용하고垷 천    4 4
만원을垷 초과하는垷 금액에垷 대하여는垷 초과율을垷 적용한다.

    ＊ 소득금액 계산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백만원인 서적외판원 의 경우45 (940908)：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0,000 (40,000 ×75.0%)} {5,000 (5,000 ×65.0%)} 11,750－ ＋ － ＝라 일반율과垷 자가율의垷 적용구분. 
기준경비율의垷 자가율垷 적용(1) 
자가사업자에게垷 기준경비율을垷 적용하는垷 경우에는垷 기준경비율의垷 일반율에垷 업종垷 구분없이垷 를垷    0.4
가산하여垷 적용한다 아래垷 의垷 업종은垷 제외한다.( "(3)"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임    : 11.6 12.0 (11.6 0.4 = 12.0)＊ ＋ 단순경비율의垷 자가율垷 적용(2) 

자가사업자에게垷 단순경비율을垷 적용하는垷 경우에는垷 단순경비율의垷 일반율에垷 업종垷 구분없이垷 을垷    0.3
차감하여垷 적용한다 아래垷 의垷 업종은垷 제외한다.( "(3)" )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임: 90.3 90.0 (90.3 0.3 90.0)－ ＝(3) 다음垷 업종 코드 에垷 대하여는垷 자가율을垷 적용하지垷 아니한다( ) .
농업 임업 및 어업· 011000~052200 광업 (101000~143107

전기 가스 증기 및 . .

공기조절 공급업
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410000~410001

건설업 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
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
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
6 5 9 2 0 1 ~ 6 5 9 9 0 0 ,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 

기술서비스업

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 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 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 950001

자가사업자는垷 실제영업행위가垷 이루어지는垷 다음에垷 예시한垷 사업장에垷 대한垷 임차료 보증금垷 포함 가垷(4) ( )
지급되지垷 아니하는垷 사업자를垷 말한다.

예시  ( )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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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 ：임대인과垷 임차인이垷 같은垷 세대垷 구성원인垷 경우에는垷 자가사업자로垷 본다(5) .
과세기간垷 중에垷 타가에서垷 자가로 자가에서垷 타가로垷 전환된垷 경우에垷 자가율垷 적용垷 대상수입금액은垷(6) , 
총수입금액을垷 자가사업장垷 사용기간 일수 에垷 따라垷 안분계산한垷 금액으로垷 한다( ) .
자가垷 및垷 타가垷 사업장을垷 동시에垷 사용하는垷 경우에垷 자가율을垷 적용할垷 대상금액은垷 사업장별로垷 실제垷(7) 
발생한垷 총수입금액으로垷 하되垷 사업장별垷 총수입금액垷 구분이垷 불분명한垷 경우에는垷 총수입금액을垷 총
사업장면적에垷 자가면적이垷 차지하는垷 비율에垷 따라垷 안분계산한垷 금액으로垷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6.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垷 적용대상자로서垷 소득세법垷 시행령 제 조제 항에垷 따른垷 장애인 다만 소득세법垷    107 1 ( , ｢ ｣ ｢
시행령 제 조제 항에垷 따른垷 장애인증명서를垷 제출하는垷 장애인이垷 직접垷 경영하는垷 사업에垷 한하107 2｣ 
여垷 적용한다.)

나. 장애인적용垷 단순경비율垷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100% )×20%＋ －

다 장애인垷 적용垷 단순경비율의垷 계산은垷 소수점이하垷 자리부터는垷 절사한다. 2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임   : 90.3 92.2＊ 

     90.3 (100 90.3)×20% 92.2＋ － ＝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가. 해당垷 과세연도에垷 대한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이垷 제정되어垷 있지垷 않은垷 경우에는垷 직전垷 과세연
도의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을垷 적용한다.

나. 그垷 후垷 해당연도의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이垷 변경되는垷 경우垷 소득세법 제 조에垷 해당되는垷80｢ ｣ 
자는垷 변경된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에垷 의해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 , ｢ ｣ 

조 과세표준垷 확정신고의垷 특례 에垷 따라垷 신고한垷 경우에는垷 예외로垷 한다74 ( ) .
8.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가. 법인세垷 결정일垷 현재垷 각垷 사업연도의垷 기준경비율이垷 제정되어垷 있지垷 아니한垷 경우에는垷 직전垷 과세연
도의垷 기준경비율을垷 적용한다.

나. 법인세垷 결정일垷 현재垷 각垷 사업연도의垷 기준경비율이垷 제정되어垷 있는垷 경우 개년에垷 걸치는垷 사업연, 2
도의垷 기준경비율은垷 각각垷 해당연도의垷 기준경비율을垷 월할계산방법에垷 의하여垷 적용한다.

다. 기타垷 법인세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과垷 관련한垷 기준경비율의垷 적용은垷 이垷 총칙의垷 규정에垷 따른다.



이달의 특집

5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5/05 

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24Ⅱ

소득세법 제 조제 항垷 단서 같은垷 법垷 시행령垷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의垷 위임에垷 따라垷 소득  80 3 , 143 3 , 145 3｢ ｣
금액의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을垷 하는垷 경우에垷 적용할垷 경비율을垷 다음과垷 같이垷 정하여垷 고시합니다

년垷 월垷 일2025 3 28
국垷 세垷 청垷 장  

제 조 목적1 【 】 

  이垷 고시는 소득세법 제 조제 항垷 단서 같은垷 법垷 시행령垷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서垷 국세80 3 , 143 3 , 145 3「 」
청장에게垷 위임한垷 소득금액의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을垷 하는垷 경우에垷 적용할垷 경비율을垷 정하는垷 것을垷 목
적으로垷 한다.

제 조 적용범위2 【 】 

이垷 고시는垷 년垷 귀속垷 소득금액을垷 추계결정 경정하는垷 경우에垷 적용한다  2024 · .
제 조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3 【 】 

국세청장이垷 해당垷 과세기간 년垷 귀속 에垷 적용할垷 단순경비율과垷 기준경비율은垷 다음垷 표와垷 같다  (2024 ) .
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업종
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기본율 초과율
011000 농업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 0.0  0.0 
011001 농업 채소작물재배업/ 93.5 9.7
011102 농업 화훼작물재배업/ 93.5 5.4
： 이하생략   

제 조 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4 【 】 

인적용역垷 사업소득자 업종코드垷 의垷 년垷 귀속垷 수입금액垷 천만원垷 이하는垷 단순경비율垷 기  ( 940***) 2024 4
본율을垷 적용하고垷 천만원垷 초과분은垷 초과율을垷 적용한다4 .
부칙 국세청 고시 제 호  (2025. 3. 29. 2025-6 )

제 조 시행일  1 ( ) 이垷 고시는垷 부터垷 시행한다2025.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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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 ·Ⅲ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 조제 항垷 단서 같은垷 법垷 시행령垷 제 조제 항제 호垷 및垷 제 조제 항의垷 위임에垷  80 3 , 143 3 1 143 5｢ ｣ 
따라垷 소득금액을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하는垷 경우에垷 수입금액에서垷 공제하는垷 매입비용과垷 사업용유형'
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의垷 범위 매입비용垷 및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 '
차료垷 관련垷 증명서류의垷 종류 종업원의垷 급여 임금垷 및垷 퇴직급여에垷 대한垷 증명서류의垷 종류 에垷 관한垷', ' · '
사항을垷 다음과垷 같이垷 고시합니다.

년垷 월垷 일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垷 국垷 세垷 청垷 장 2024 9 13
제 조 목적1 【 】 

이垷 고시는垷 소득세법 제 조제 항垷 단서 같은垷 법垷 시행령垷 제 조제 항제 호垷 및垷 제 조제 항  80 3 , 143 3 1 143 5「 」
에서垷 국세청장에게垷 위임한垷 바에垷 따라垷 소득금액을垷 추계결정垷 또는垷 경정하는垷 경우에垷 수입금액에서垷
공제하는垷 매입비용과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의垷 범위 매입비용垷 및垷 사업용垷' ', '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垷 관련垷 증명서류의垷 종류 종업원의垷 급여 임금垷 및垷 퇴직급여에垷', ' ·
대한垷 증명서류의垷 종류 를垷 정함을垷 목적으로垷 한다' .

제 조 매입비용의 범위2 【 】 

매입비용은垷 다음垷 각垷 호의垷 재화의垷 매입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의垷 매입을垷 제외함 과垷 외주가( )① 
공비垷 및垷 운송업의垷 운반비로垷 한다.
재화의垷 매입은垷 재산적垷 가치가垷 있는垷 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垷 등垷 유형적垷 물건 과垷 동력 열垷 등垷1. ( · · · ) ·
관리할垷 수垷 있는垷 자연력의垷 매입으로垷 한다.
외주가공비는垷 사업자가垷 판매용垷 재화의垷 생산 건설 건축垷 또는垷 가공을垷 타인에게垷 위탁하거나垷 하도급2. · ·
하고垷 그垷 대가로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으로垷 한다.
운송업의垷 운반비는垷 육상 해상 항공垷 운송업垷 및垷 운수관련垷 서비스업을垷 영위하는垷 사업자가垷 사업과垷3. · ·
관련하여垷 타인의垷 운송수단을垷 이용하고垷 그垷 대가로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으로垷 한다.
제 항의垷 외주가공비와垷 운송업의垷 운반비垷 이외의垷 용역을垷 제공받고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은垷1② 
매입비용에垷 포함하지垷 아니한다 매입비용에垷 포함되지垷 않는垷 용역을垷 예시하면垷 다음垷 각垷 호와垷 같다. .
음식료垷 및垷 숙박료1. 
창고료 보관료 통신비2. ( ),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광고선전용垷 재화의垷 매입은垷 매입비용으로垷 함3. , , ( )
수선비 수선용 수리용垷 재화의垷 매입은垷 매입비용으로垷 함4. ( · )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垷 및垷 기타垷 서비스 용역 를垷 제공받고垷 지급하는垷 금5. , , , ( )
액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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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3 【 】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는垷 사업에垷 직접垷 사용하는垷 건축물垷 및垷 기계장치垷 등垷 유
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을垷 타인에게서垷 임차하고垷 그垷 임차료로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금액으로垷 한다.

제 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4 【 】 

해당垷 과세연도垷 수입금액에서垷 공제하는垷 매입비용과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垷① 
및垷 종업원의垷 급여垷 임금垷 퇴직급여 이하垷 주요경비 라垷 한다 는垷 해당垷 과세연도에垷 지출하였거( “ ” )‧ ‧ 
나垷 지출할垷 금액에垷 기초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가산하고垷 기말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
비를垷 공제하여垷 계산한垷 금액으로垷 한다.
해당垷 과세연도의垷 기초재고자산垷 또는垷 기말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따로垷 계산할垷 수垷 없는垷② 
경우에는垷 기초재고자산垷 및垷 기말재고자산을垷 감안하지垷 않고垷 해당垷 과세연도에垷 지출하였거나垷 지출할垷
주요경비를垷 수입금액에서垷 공제할垷 주요경비로垷 할垷 수垷 있다.
직전垷 과세연도垷 종료일垷 이전의垷 주요경비垷 지출에垷 대한垷 내용과垷 증명서류가垷 없어垷 해당垷 과세연도垷 개③ 
시일垷 현재垷 기초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따로垷 계산할垷 수垷 없으나垷 해당垷 과세연도垷 종료일垷 현
재垷 기말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를垷 따로垷 계산할垷 수垷 있는垷 경우에는垷 다음垷 방법으로垷 해당垷 과세
연도垷 개시일垷 현재垷 기초재고자산에垷 포함된垷 주요경비垷 금액을垷 계산할垷 수垷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 -  )

제 조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5 【 】

매입비용과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는垷 다음의垷 증명서류에垷 의하여垷 지출하였  
거나垷 지출할垷 사실이垷 객관적으로垷 확인되어야垷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垷 포함1. , , ( )
소득세법 제 조의 제 항垷 단서와垷 같은垷 법垷 시행령垷 제 조의 및垷 같은垷 법垷 시행규칙垷 제 조2. 160 2 2 208 2 95｢ ｣ 

의 에垷 따라垷 위垷 제 호의垷 증명서류를垷 수령하지垷 않아도垷 되는垷 경우에는垷 지출垷 사실이垷 확인되는垷 영수3 1
증垷 등
매입비용과垷 사업용垷 유형자산垷 및垷 무형자산에垷 대한垷 임차료에垷 대하여垷 제 호의垷 증명서류를垷 수령하지垷3. 1
아니한垷 경우에는垷 종합소득세垷 과세표준垷 확정신고서에垷 소득세법시행령垷 제 조제 항에垷 따른垷 주요143 9
경비지출명세서를垷 첨부하여垷 제출한垷 금액

제 조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6 ·【 】 

종업원의垷 급여垷 임금垷 퇴직급여는垷 다음의垷 증명서류에垷 의하여垷 지급하였거나垷 지급할垷 사실이垷  ‧ ‧ 
객관적으로垷 확인되어야垷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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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垷 임금의垷 경우垷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垷 또는垷 지급명세서를垷 관할세무서에垷 제출한垷 금액1. ‧ 
퇴직급여의垷 경우垷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垷 또는垷 지급명세서를垷 관할세무서에垷 제출한垷 금액2. 
급여와垷 임금垷 및垷 퇴직급여에垷 대한垷 원천징수영수증垷 또는垷 지급명세서를垷 제출할垷 수垷 없는垷 부득이한垷3. 
사유가垷 있는垷 경우에는垷 소득을垷 지급받은垷 자의垷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垷 등垷 인적사항이垷 확인되고垷, , 
소득을垷 지급받은垷 자가垷 서명垷 날인한垷 증명서류

제 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7 【 】 

제 조垷 및垷 제 조의垷 증명서류垷 중垷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垷 포함 수령금액  5 6 · · ( ) 
과垷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垷 제출금액은垷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에垷 따른垷 별지垷 제 호垷 서식· 130 40「 」

의垷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垷 시垷 정규증빙서류垷 수취금액란에垷 기재한(1) " ( )" 
다

제 조 재검토기한8 【 】 

훈령 예규垷 등의垷 발령垷 및垷 관리에垷 관한垷 규정 대통령垷 훈령垷 제 호 에垷 따라垷 이垷 고시垷 발령垷 후의垷 법  · ( 431 )｢ ｣
령이나垷 현실여건의垷 변화垷 등을垷 검토하여垷 이垷 고시의垷 폐지 개정垷 등의垷 조치를垷 하여야垷 하는垷 기한은垷, 

년垷 월垷 일까지로垷 한다2027 9 12 . 
부칙 국세청 고시 제 호(2024. 9. 13. 2024-31 )

제 조 시행일  1 ( ) 이垷 고시는垷 부터垷 시행한다2024. 9. 13. .
제 조 적용례  2 ( ) 이垷 고시는垷 이垷 고시垷 시행일垷 이후垷 최초로垷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垷 기한이垷 도래하
는垷 소득분부터垷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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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로 소득계산서에 가산하는 배율[ ]

□ 배율은垷 기준경비율垷 적용대상자가垷 주요경비에垷 대한垷 증빙서류를垷 수취하지垷 않을垷 경우垷 발생할垷 수垷 있
는垷 급격한垷 세부담垷 증가를垷 완화하기垷 위하여垷 적용하는垷 율로서
기준경비율에垷 의한垷 소득금액垷 계산시垷 단순경비율로垷 계산한垷 소득금액에垷 배율을垷 적용한垷 금액을垷 소◦
득금액垷 상한으로垷 함.
복식부기의무자는垷 배 간편장부대상자는垷 배를垷 적용하도록垷 세법3.4 , 2.8◦ *에垷 명시하였음.

업종분류해설 및 유의사항

업종분류 해설1. 

가 분류원칙.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의垷 업종분류는垷 원칙적으로垷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垷( 제2024-2

호 체계에垷 따르되垷 적용상의垷 유용성을垷 갖도록垷 하기垷2024.1.1.) ： 위하여垷 현행垷 소득세법령상의垷 업
종분류垷 규정과垷 다음垷 사항을垷 고려하여垷 필요한垷 경우垷 신축적으로垷 코드번호를垷 부여하였다.

(1) 현행법령에서垷 허가사업으로垷 규정하고垷 있는垷 업종은垷 해당垷 업종의垷 근거법령과垷 국민생활의垷 관행을垷
존중하여垷 분류하였다 예.  ( ) 건설 위생 운수 주류垷 등, , , 

(2) 제조업垷 등垷 종목이垷 다양하고垷 사업자垷 수가垷 많은垷 업종은垷 추가垷 세분하고垷 사업자수가垷 극히垷 적은垷 희
귀업종은垷 통폐합하는垷 것을垷 원칙으로垷 하였다.

(3) 기존垷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상垷 독립된垷 코드가垷 설정되어垷 있는垷 종목과垷 산업구조상垷 가중치가垷 큰垷 종목이
나垷 주요경제垷 통계분석垷 대상종목은垷 별도의垷 코드번호를垷 부여하였다.

나 업종분류체계의 구조. 

(1) 경비율垷 업종분류체계는垷 한국표준산업분류垷 차의垷 대분류 영문 자리 중분류11 ( 1 ), 자리숫자 소분류 자(2 ), (3
리숫자 세분류 자리숫자 단계垷 분류체계를垷), (4 ), 4 근간으로垷 하였으며 업종코드는垷 업종개편에垷 따른垷 혼, 
란을垷 최소화하기垷 위하여 기존코드체계를垷 유지하였다 .

(2) 코드번호는垷 진분류법을垷 사용하고垷 각垷 분류단계에서는垷 까지垷 부호를垷10 1~9 사용하여垷 각垷 분류를垷 개垷9
항목까지垷 분류할垷 수垷 있도록垷 하되 분류대상垷 종목이, 많아垷 코드의垷 여유가垷 없는垷 종목은垷 유사종목垷 또 
는垷 인접종목의垷 코드번호를垷 취하여垷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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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의 구조 예시( ) ◈ ◈
참垷 고< >

코    드 표  준  산  업  분  류

자릿수 코드번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①②③④~⑤ ⑥

C151551552155201155202

대垷 垷 垷 분垷 垷 垷 류중垷 垷 垷 분垷 垷 垷 류소垷 垷 垷 분垷 垷 垷 류세垷 垷 垷 분垷 垷 垷 류품垷 목垷 분垷 류〃

제 垷 조 垷 업음 垷 료 垷 제 垷 조 垷 업알 垷 콜 垷 음 垷 료 垷 제 垷 조 垷 업발 垷 효 垷 주 垷 제 垷 조 垷 업탁 垷 주약 垷 주

업종적용시 유의사항2. 

가 기준경비율垷 및垷 단순경비율의垷 업태垷 구분. 
   업태의垷 정의垷 및垷 타산업과의垷 구분垷 등에垷 대한垷 해설을垷 해당垷 업태垷 단위로垷 주요垷 사항을垷 규정하였고, 

필요한垷 경우垷 중분류垷 단계에垷 대한垷 업종구분垷 규정을垷 두었다.
나 업종분류시垷 특히垷 유의할垷 종목. 
(1) 업종분류시垷 종목간에垷 착오를垷 일으키기垷 쉬운垷 사항은垷 업태단위垷 또는垷 중분류垷 단위垷 해설란에垷 세세

분류垷 단계垷 이상으로垷 수록하였다.
(2) 구체적인垷 품목마다垷 적용착오가垷 예상되는垷 종목은垷 코드번호별垷 적용범위란에垷 별도垷 표시를垷 하였다.  

 예시 인삼식품( ) (＊ → 인삼주154906)    (＊ → 155103)
(3) 실무적용垷 편의를垷 위해垷 별도垷 표기한垷 유의종목의垷 코드번호가垷 자리가垷 아닌垷 경우에는垷 해당분류垷 단6

계에서垷 해당종목을垷 확인하여야垷 한다 위의垷 예시의垷 경우垷 세분류垷 단계인垷 증류주垷 및垷 합성주.( (1551)
에서垷 인삼주垷 코드확인)

다 적용범위란에垷 열거된垷 품목垷 또는垷 적용범위는垷 해당코드垷 종목垷 중에서垷 산업비중이垷 비교적垷 크거나垷. 
상품학상垷 주요종목垷 위주로垷 예시한垷 것이므로垷 열거가垷 되지垷 않았다는垷 이유만으로垷 해당垷 종목코드垷
적용을垷 배제하여서는垷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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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A.  , 

중분류 농업01. 

먗  풏1. 
가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 

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 , , 

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 

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 종자 생산과 버·

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 .

나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 , , , 

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 번식 증식하는 산업활동을 · ·

말한다 다만 운반 경기 등 특정활동을 수행하면. , ·

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은 작물 재배활동과 축. 

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

문화율이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전문화율이 66% 

를 초과할 경우는 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66%

각각 분류한다.

라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 

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 

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 , , , , 

하는 산업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되

나 스포츠 또는 오락성의 사냥활동은 제외한다, .

�캫폀뫷핓 뫻몿2.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  

우에는 별도의 제조업으로 본다.

중분류 임업02. 

먗  풏1. 
이 분류는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  , , 

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

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구입한 임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나. 산림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 

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

동으로 분류하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 

축 하거나 숯을 굽는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한다.

중분류 어업05. 

먗  풏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 , , , , , 

해조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 포획하거나 증식 ·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어로어업은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 , , , 

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 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양식어업은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어로어업 및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 

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구입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나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활동은 . 

낚시장 운영업 에 분류 된다" " .

농  업 변경된 내용은 진하게 표시함01. ( )※

햌줷햧쨫폀  01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01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 -

01100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93.5 9.7
011002 화훼작물 재배업 93.5 5.4
01100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93.5 5.9

011004 과실 음료용 ,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93.5 5.8

011005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93.5 9.0

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93.5 11.1

011007

시설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 작물 재배업 93.5 4.4

011008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 

시설 재배업 93.5 14.4

01100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93.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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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캫폀  01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012101
소 사육업 육우 사육업 97.2 7.8

012104 젖소 사육업 97.2 7.1
012102

기타 축산업

말 및 양 사육업 91.8 11.4

012103
그 외 기타 축산업
사슴 토끼 개( , , ) 88.0 7.4

012204 그 외 기타 축산업 93.9 10.6
012201 양돈업 양 돈 업 96.5 9.1
01220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양 계 업 95.9 8.7

012203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94.2 8.4

햌줷햧쨫 쨊 �캫뫻옣 켗찿킟폀  014. 

014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93.7 28.5

014302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93.7 23.0

014303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93.7 13.7

햌줷햧쨫 쨊 �캫 쫰뾈폀  014. 

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93.7 12.0

퀓옰 쨊 뫻옣 켗찿킟폀  015. 

015000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80.0 14.3

임  업02. 

핿  폀  020. 
020100

영림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91.3 9.1
020101 육 림 업 91.3 10.1
020102 임산물채취업 임산물 채취업 91.3 14.4
020200 벌목업 벌 목 업 90.5 17.7

02030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90.5 17.2

어  업05. 

펯왗펯폀  051. 
051102

해수면 어업 연근해 어업 96.8 16.7
051104 원양 어업 96.4 18.8
051200 내수면어업 내 수 면 어 업 93.5 7.6

펌탘펯폀 쨊 펯폀뫻옣 켗찿킟폀  052. 
052101 양식어업 해수면 양식 어업 95.3 8.9
052103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92.7 9.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052104 양식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95.5 9.5

052200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95.3 11.6

대분류 광    업B.  

먗  풏1. 
가.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 

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 

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 , 

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 , ,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 

행할 수 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 

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 

산되는 주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 

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물 굴착 및 시험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목적의 , ,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 , 

는 광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은 비알. "

콜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나.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구입한 특정 산업, 

용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 ) , 

공하는 산업활동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다.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급수활동은 , , "

수도업"

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

동은 지반조성 건설업 또는 토공사업" " "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10. , 

켘�묌폀  101. 

101000 석탄광업 석 탄 광 업
석탄 조광권자* ( 143106)→

96.9 18.9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10. ; 

밫� 찿밃쾈묌줷 묌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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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01001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96.9 18.9

금속광업13. 

�묌폀  131. 

131000 철광업 철 광 업
*철 조광권자( 143103)→

92.2 23.6

찿�밃쾈 묌폀  131. 
131003 비철금속광업 비철금속 광업 92.2 23.6

찿�밃쾈 묌폀  132. 
132002

비철금속광업

비철금속 광업 95.5 23.6

132003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132002)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 , 
석광 채굴( 131003)→

*연 아연 구리 주석 채굴, , , 
( 132002)→

*금 은 동 조광권자, , (→
143101)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 , , 
조광권자( 143101)→

96.6 21.2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14. ; 

�캧켘 묌폀  141. 

141001
석재 쇄석 및 , 
모래 자갈 , 
채취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직접 분쇄하여 건설용에 적
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 
생산( 141003)→

*조광권자( 143107)→

91.9 26.7

141002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조광권자( 143107)→

94.1 39.9

141003

석재 쇄석 및 , 
모래 자갈
채취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
종 암석 석재 및 판석 채, 
굴( 141001)→

*조광권자( 143107)→

89.4 26.7

141004

모래 및 자갈 채취업
*공업용 모래채취(→

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 
토와 토사석 채취( 141006)→

*조광권자( 143107)→

88.3 39.9

141006 모래 및 자갈 채취업 94.1 39.9

밫� 찿밃쾈묌줷 묌폀  14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42101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93.5 23.3

142102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납석( )
94.2 23.3

142104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납석광 채굴* ( 142102)    →
조광권자* ( 143107)→

93.5 23.3

14220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93.7 18.3

142902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토탄을 채굴 선광· (→
101001)         

*활석 동석 등 채굴, (→
142101)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 , , 
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
질의 흙을 채굴 채취· (→
142101)

*조광권자( 143107)→

94.3 21.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14. , 

퓋픛 쨊 �폫맻킟 �뭯폀  142. 

142909
원유 및 천연
가스 채굴업

원 유 및 천 연 
가 스 채 굴 업 94.3 18.9

켘� 묌폀  143. 
143106 석탄 광업 석탄 광업 조광권자( ) 97.5 23.3

광업 지원 서비스업14. 

묌폀 ힻ퓋 켗찿킟폀  142. 

142910
광업 지원 
서비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94.3 18.9

금속광업14. 

찿�밃쾈 묌폀  143. 

143101
비철금속 
광업

비철금속 
광업 조광권자( ) 97.5 23.3

� 묌폀  143. 
143103 철광업 철 광업 조광권자( ) 94.9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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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14. ; 

�캧켘 묌폀  143. 
밫� 찿밃쾈묌줷 묌폀  143.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431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회석 및 점토 광업

94.9 23.3

석재 쇄석 및 , 
모래 자갈 , 
채취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대분류 제  조  업C.  

혗홫폀핓 혐핓1. 
제조업이란 원재료 물질 또는 구성요소 에 물리적  ( )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 

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 포장 · 재포장하

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

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 

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

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 

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퓋햧웇 쨊 컘캫핓 픛�2.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임 수산물 광  · · , 

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간(

제품 또는 반제품 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 . 

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 

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

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 

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 · 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 , 

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캫폀뫷핓 뫻몿3.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 , ,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 , ,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 , ,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

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

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 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 "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

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 · 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

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 · 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 ,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 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 ,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 ,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 

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단조 ·압형 및 분

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 ·성형

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 , , , , , 

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 장비의 일반 범용, (

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 

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

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 

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섬유제품 염색 정리 " , 

및 마무리 가공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금", " ", "

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을 제외하고, "

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

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 , 

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가지 조건이 3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   (1) ( , 

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2)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   (3)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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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류시 유의사항

중분류 식료품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

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동, , , 

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 ,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 

식탁용 소금 화학조미료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같이 , 

식료품으로 특별히 가공된 제품과 비식용의 육류분말, 

어분 및 동 · 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활동도 이곳에 

포함한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 · 임 · 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 , 

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중분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이 중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

가 섬유물질을 가공하여 생사 및 각종 섬유사 연사. , , 

끈 로프 망 및 기타 끈제품 제조, , 

나 각종 섬유사로 광폭직물 세폭직물 편조원단 카펫 . , , , 

등의 직물 및 편조물 제조

다 각종 섬유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의 염색 표. , , , 

백 및 가공 정리활동

라 의복과 신발을 제외한 직물 및 편물제품 제조. 

마 직물에 다른 물질을 도포 삼투 방수 및 기타 처. , , 

리한 가공직물 제조

바 부직포 펠트 충전용 솜 및 기타 섬유제품 제조. , , 

  이러한 제조활동은 자기소유의 섬유재료로 특정제품

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주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혼합 및 기타 최

종 처리하여 단일 화학물 혼합 또는 복합 화합물 및 ,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주로 다음과 같

은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산 알칼리 염 기타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등의 . , , , 

산업용 기초 화합물 제조

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다 추가가공이 요구되는 원료상태의 합성고무 플라스. , 

틱 물질 화학섬유 등의 중간 화합물 제조, 

라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및 잉크. , , 

비누 및 화장품 등 특정목적에 직접 사용될 수 있

도록 가공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

중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 , 

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제제 및 합성품 천연약물 , , 

유효성분인 의료화학제제 및 원료형태의 항생물질 약, 

용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 ·

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 

를 배합 · 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 , , , 

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 제제품과 의료용품 , 

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식료품 제조업15. 

솿� 픜읓 맻뫰 쨊 헻햠 �잧폀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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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1

도축업

육류 도축업
가금류 제외( )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 
축 임가공( 154803)→

91.1 13.6

151103
가금류 도축업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임, 
가공( 154803)→

91.1 13.6

151102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 고기 냉동 임가공(→
154804)

90.2 5.7

1511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육류 가공 냉동 임가공(→
154804)

90.2 5.2

151105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

90.2 5.3

퀓캫줷 맻뫰 쨊 헻햠 �잧폀  151. 

15120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염장 건조 임가
공( 154805) →

94.2 6.3

1512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94.2 5.0

15120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산물 및 가공식품 냉동 
임가공( 154804)→

94.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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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4.2 7.8

뫷탟 �쾇 맻뫰 쨊 헻햠 �잧폀  151. , 
151301

과실 채소 ,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제조업 92.3 8.4

151302

기타 과실채소 가공 ·
및 저장 처리업

*과실 및 채소 냉동 임가공
( 154804)→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임
가공( 154805)→

92.3 9.7

15130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92.3 8.2

쇔 탘줷켬 픛ힻ 쨊 뺔뾈혗 혗홫폀  151. ·

15140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154805)→

92.6 4.1

151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원료의 착유 
임가공( 154805)→

92.6 5.9

151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92.6 4.1

뺔뾈혗 쨊 탘풤챔뫷읓 혗홫폀  152. 

15200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분유 및 조제분유( )

94.9 6.1

1520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91.2 7.9

152003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91.2 6.1

뫜줷맻뫰 헿쭿 쨊 헿쭿혗 혗홫폀  153. , 

153101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튀김 곡물 임가공(→
154805)

90.2 8.6

153102

곡 물 도 정 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도, , 
정 정부미도정 포함( )(→
154801)

97.5 3.0

153103

곡 물 제 분 업
*떡방앗간( 1548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
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 , 
제분업 정부미 임가공 포(
함)( 154806)→

9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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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0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각종 포도당 과당 맥아, , 
당 등 당류 제조(→
153202)

92.2 7.8

15320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등 , , 
전분제품 제조( 153105)→

89.8 7.1

153106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90.2 6.8

쇔줷풤 캧웇 쨊 홫혗탘 혗홫폀  153. 

15310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90.2 9.3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300 배합 사료 제조업 96.0 9.9

1533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건조되지 않은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거, 
칠게 절단 분쇄· ( 153104)→

96.2 11.7

솿탗앸 쨊 탘캧풤 홫잧탘 혗홫폀  153. 

15310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90.2 7.7

쎜 챰 쨊 뫷햋읓 혗홫폀  154. , 
솿탗앸 쨊 탘캧풤 홫잧탘 혗홫폀  154. 
밫� 탘 혗홫폀  154. 

154101
떡 빵 및 ,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91.9 11.5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90.2 11.0

154104 빵류 제조업 90.2 13.8

15410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91.9 9.0

154200 설탕 제조업 설 탕 제 조 업 91.4 11.5 

15440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94.2 10.0

154501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89.2 6.7

154502 장 류 제 조 업 91.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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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0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 조업 89.2 8.3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93.7 8.7

154901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 피 가 공 업 91.4 11.0

154902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94.1 8.1

154903

건 강 보 조 용 
액 화 식 품 제 조 업 
*한약 및 건강식품 액화처리 
임가공( 154805)→

89.3 11.6

154905 차류 가공업 91.4 7.8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91.4 11.3

154907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94.1 6.9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89.3 11.7

15490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91.4 8.4

퀓캫줷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154904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 산 식 물 가 공 및 
저 장 처 리 업 94.4 4.4

뫜줷맻뫰 헿쭿 쨊 헿쭿혗 혗홫폀  154. , 
154801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 물 도 정 업 91.2 11.5

154802 곡 물 제 분 업 92.7 9.6

154806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91.2 6.8

솿� 픜읓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 
154803 도축업 도 축 업 92.3 2.8

솿� 픜읓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 
퀓캫줷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뫷탟 �쾇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 

154804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3.1 6.0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과실 채소 ,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실채소 가공 ·
및 저장 처리업

퀓캫줷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뫷탟 �쾇 맻뫰 쨊 헻햠 �잧폀  154. , 

쇔줷켬 쨊 탘줷켬 픛ힻ 혗홫폀  154. 
뫜줷 맻뫰 헿쭿 쨊 헿쭿혗 혗홫폀  154. , 
밫� 탘 혗홫폀  154.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54805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92.0 4.4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ㆍ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15. 

퍇�핇웇 혗홫폀  155. 
15510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 정 제 조 업 83.9 17.8
155102 소 주 제 조 업 90.9 17.0

155103
기 타 증 류 주 및 
합 성 주 제 조 업 91.4 18.1

155201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탁주( ) 81.6 15.1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약주( ) 89.1 16.2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88.4 17.2
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85.3 18.1

찿퍇�퐧 핇웇 쨊 펷핇 혗홫폀  155. 

15540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85.7 14.4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탄산음료( 155401)→
89.2 9.4

155403 생수 생산업 85.7 14.4
155404 얼음 제조업 89.2 14.4

담배 제조업16. 

샯쨫 혗홫폀  160. 
160000 담배 제조업 담 배 제 품 제 조 업 94.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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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7. ( )

쨤헼 쨊 맻뫰캧 혗홫폀  17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7110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화 학 섬 유 방 적 업 95.2 13.1 
171102 면 방적업 91.1 17.6 
171104 모 방적업 93.0 9.8

171105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실감기 임가공( 193001)→
94.6 7.7

171106
화 학 섬 유 방 적 업

나일론사( ) 88.0 8.8

171107
화 학 섬 유 방 적 업

사류(PVC ) 92.4 8.8

171108

화 학 섬 유 방 적 업
*인견사 아세테이드사, 
  ( 171101)→
*나일론사( 171106)→
* 사류PVC ( 171107)→

91.5 10.0

ힼ줷ힼ홫 쨊 ힼ줷혗 혗홫폀  171. 
171109

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95.7 5.9

171112 모직물 직조업 94.3 12.1

171115 면직물 직조업 95.7 8.1

171116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기타 직물 직조 임가공(→
193001)

95.7 8.1

쨤헼 쨊 맻뫰캧 혗홫폀  171. 
1711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기타 방적업 95.2 13.1

171114
기타 방적업

*생사 견방적사 제조, (→
171110)

91.1 17.6

켧픛혗 폷컄 혐잧 쨊 쟃줯잧 맻뫰폀  171. , 

17120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 

마무리 
가공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직물 편물 원단 염색 임가, 
공( 193009)→

94.6 9.4

1712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솜 실 염색 임가공, (→

193009)
94.6 11.0

171202
날염 가공업

*날염 임가공( 193009)→
94.6 7.7

1712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의복 액세서리 정리 및 마
무리 임가공( 193001)→

94.6 7.2

ힼ줷ힼ홫 쨊 ힼ줷혗 혗홫폀  17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72101

직물제품 
제조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93.5 8.4

17210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자수 임가공(→
193001)

94.0 11.5

172103
천막 텐트 및 유사 , 

제품 제조업 93.3 9.1

172106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3.5 7.2

172107 직물포대 제조업 93.5 9.8

17210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수건( 172111)→

91.0 8.7

17211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94.0 1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7. 

햋쇔� 탛 쭻 혗홫폀  172. 

172108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93.5 5.5

밫� 켧픛혗 혗홫폀  172. 

17220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카 펫 마 루 덮 개 및 , 
유 사 제 품 제 조 업 91.8 9.8

172300
끈 로프 망 , , 
및 끈가공품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91.5 6.9

172301 끈 및 로프 제조업 91.5 9.6
172901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93.9 9.2

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 
임가공( 193001)→

94.3 7.5

172903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93.2 13.9

172904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94.3 10.3

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94.3 10.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7. , 

홫핓쫰 혗홫폀  173. 

173001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93.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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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7. ; 

홫퓋샣 혗홫폀  173.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73002
편조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 편조 뜨개질 임가공

( 193001)→
94.3 6.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7. , 

핓쫰 퍜켳켗잧 혗홫폀  173. 

173004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스 타 킹 및 
기 타 양 말 제 조 업 94.6 8.6

173006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4.3 3.0

17300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장갑 편조( 173006)→
93.2 10.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8. , 

쬄혗핓쫰 혗홫폀  181. 

181101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기성 제조( 181205)→

90.4 9.6

181103 한복 제조업 한 복 제 조 업
*개인맞춤 제조( 181209)→

93.7 10.5

181105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기성 제조( 181206)→

90.4 5.5

18110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91.5 10.7

181110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91.5 4.4

181201 가죽의복 제조업 93.5 8.8

181203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94.4 8.9

181205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개인맞춤 제조( 181101)→

93.5 6.3

181206
여자용 겉옷 제조업
*개인맞춤 제조( 181105)→

93.5 11.1

181207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 
제조( 181110)→

93.5 5.9

181208 유아용 의복 제조업 93.5 7.7

181209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성 제조( 181103)→

93.8 11.0

181211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93.8 10.4

핓쫰 퍜켳켗잧 혗홫폀  18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81202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94.0 8.6

181204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3.8 8.2

좣혗 혗홫폀  182. 

182001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89.2 9.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 , 

맻훸 맻쨤 쨊 픛캧혗 혗홫폀  191. , 

19110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92.2 7.1

191200

핸드백 가방 ,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93.4 10.2

191201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93.4 7.9

191202

핸드백 가방 및 ,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93.4 10.6

탛쨗 쨊 탛쨗 쭻쭿 혗홫폀  192. 
192001

신발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93.5 10.7
192004 기타 신발 제조업 93.5 5.8

192005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93.5 4.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9. ; 

쨤헼 쨊 맻뫰캧 혗홫폀  193. 
ힼ줷ힼ홫 쨊 ힼ줷혗 혗홫폀  193. 
홫퓋샣 혗홫폀  193. 
켧픛혗 폷컄 혐잧 쨊 쟃줯잧 맻뫰폀  193. , 
밫� 켧픛혗 혗홫폀  193. 

19300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93.8 10.1

직물제품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 
마무리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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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9300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93.8 10.1

켧픛혗 폷컄 혐잧 쨊 쟃줯잧 맻뫰폀  193. , 

193009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 

마무리 
가공업

기 타 섬 유 제 품 
염 색 정 리 및  , 
마 무 리 가 공 업 

91.1 1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20. ( )

혗햧 쨊 좤햧 맻뫰폀  201. 
20100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일 반 제 재 업 92.0 7.4

201002
목재 보존 방부처리, , 
도장 및 유사 처리업 87.7 9.6

201009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90.4 10.2

뺓줯혗 혗홫폀  202. 

202101 박판 합판 및 , 
강화목제품 
제조업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89.5 10.5

202102
박판 합판 및 유사 , 
적층판 제조업 92.8 9.6

202200
건축용 나무
제품 제조업

기 타 건 축 용 나 무
제 품 제 조 업 91.6 9.6

202201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92.1 9.6

20220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6 8.3

20220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92.1 11.9

202901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92.4 9.3

20290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91.0 7.5

�읯� 쨊 홫줷 혗 혗홫폀  202. 

20290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4.5 10.8

뺓줯 혗 혗홫폀  202. 

202904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칠기( 202902)→

92.4 13.9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02905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92.4 7.2

�읯� 쨊 홫줷 혗 혗홫폀  202. 

20290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기타* , , 
자리제품 고공품 제조, (→
202907)
죽세공품 제조* ( 202903)→

92.4 11.4

202907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1.0 1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 

 횀핯 쨊 ힻ 혗홫폀  210. , 
밫� 횀핯 쨊 ힻ 혗 혗홫폀  210. 

210101

펄프 종이 및 , 
판지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89.6 10.7

210102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91.3 9.6

21010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한지( 210112)→
88.7 10.7

210106 펄프 제조업 89.6 10.7

21010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89.6 10.7

210108 위생용 원지 제조업 89.6 10.7

210111

골판지 원지 제조업
91.3 9.6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011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91.3 9.6

뫣ힻ 횀핯 캼햋 쨊 횀핯 풤밫 혗홫폀  210. , 

210200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93.0 7.1

21020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93.0 10.2

210201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9.2

21020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93.6 10.2

210204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210205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93.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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밫� 횀핯 쨊 ힻ 혗 혗홫폀  21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10206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3.6 10.2

210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94.0 10.4

210902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92.4 16.2

210903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90.5 7.3

210905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종이컵 종이 필터 제조, (→
210206)

90.5 7.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핳쾿 쨊 핳쾿뫻옣 캫폀  222. 
222101

인쇄업

경 인쇄업 93.3 12.1
222102 스크린 인쇄업 92.5 12.0

222103

경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각종 인쇄물 프린트(→
222101)

92.5 10.5

222104 오프셋 인쇄업 92.5 9.2
222105 기타 인쇄업 92.5 10.0
222201

인쇄관련 
산업

제 책 업 90.6 14.2
222202 기타 인쇄관련 산업 89.6 11.0
222203 제판 및 조판업 89.6 9.1

밫왘쟟� 쫰혗폀  223. 

223001
기록매체 
복제업

기 록 매 체 복 제 업
녹음업 ( 924901)＊ →

89.7 15.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23. , 

��킟 쨊 폫� 혗홫폀  231. 

23100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코 크 스 및 관 련 
연 탄 제 조 업 95.3 21.7

231002
코 크 스 및 관 련 
연 탄 제 조 업 98.2 21.7

켘픛 혐혗 혗홫폀  232. 

232100
원유 정제
처리업 원 유 정 제 처 리 업 91.1 1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3. ; 

밫�  줷ퟃ 혗홫폀  23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32101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91.1 1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3. , 

켘픛 혐혗 혗홫폀  232. 

232200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95.8 11.0

232201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95.8 1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 ; 

밫�  줷ퟃ 혗홫폀  241. 

241101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수소 제조업
89.3 16.7산소 질소 및 기타 , 

산업용 가스 제조업

241102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 , 
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 ,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
조( 232101)→
가성소다 제조* ( 241105)→

90.7 16.7

241105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92.8 15.9

241106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91.4 10.3

24111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91.4 10.3

241114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91.4 10.3

241109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90.7 16.7

241115

염료 조제 무기 안료, ,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91.4 10.3

찿웇 뾈퍸 쨊 캯믛 캯�혗 혗홫폀  241. , ·

241200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91.4 15.0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 ·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91.4 16.7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91.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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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켬뫛줯 쨊 앷킟 줷ퟃ 혗홫폀  24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413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합 성 고 무 제 조 업 92.8 12.4

241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89.6 7.7

241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89.6 9.5

찿웇 뾈퍸 쨊 캯믛ㆍ캯�혗 혗홫폀  242. , 

242101

살균 살충제 ㆍ
및 농약 
제조업

화학 살균 살충제 및ㆍ
농업용 약제 제조업 85.1 9.4

242102

화학 살균 살충제 및ㆍ
농업용 약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 
살균 및 소독제 제조(→
242101)

92.0 9.4

242103
생물 살균 살충제 및ㆍ
식물보호제 제조업 85.1 9.4

242104

생물 살균 살충제 및ㆍ
식물보호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살균 , 
및 소독제 제조(→
242103)

92.0 9.4

밫� 혗 혗홫폀  242. 

242201

잉크 페인트, ,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회구류 및 유사 물감 제조
( 242202)→

89.2 10.4

242202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인쇄용 잉크 제조(→
242201)

91.4 9.4

242203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92.8 9.4

242204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 242203)→

87.0 10.4

242205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89.2 10.4

242401

세제 화장품 , 
및 광택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 
세제 제조업 92.4 7.9

242402

치약 비누 및 기타 , 
세제 제조업

*세탁비누 제조( 242401)→
89.6 9.1

242403 화장품 제조업 84.8 11.5
242404 계면활성제 제조업 89.6 11.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42405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실내용 가향 및 방향제 제조
( 242406)→

89.6 11.2

242406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표면광택제 제조( 242405)→
85.1 8.4

24290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88.7 7.8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4.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4. 

밫� 혗 혗홫폀  242. 
핓웇풤 쨊 밫� 핓퍸 뫻옣혗 혗홫폀  242. 

242903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95.3 8.6

242904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89.5 9.5

242905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88.7 9.7

242906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성냥 제조( 369907)→
88.7 9.7

242908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95.3 8.6

24290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88.7 5.5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4. 

핓퍸 혗홫폀  242. 

242301
완제 의약품 

제조업

생물 의약품 제조업
85.8 11.9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242302
한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79.3 11.9

밫� 핓퍸 줷ퟃ 혗홫폀  242. 

242303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85.8 11.9

핓퍸 혗홫폀  242.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85.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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밫� 핓퍸 줷ퟃ 혗홫폀  242. 
핓웇풤 쨊 밫� 핓퍸 뫻옣혗 혗홫폀  24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42305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85.8 11.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핓웇풤 쨊 밫� 핓퍸 뫻옣혗 혗홫폀  242.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88.8 11.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쟃믳뼟 쨊 묌 쟟� 혗홫폀  242. 

24290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 그 네 틱 및 
광 학 매 체 제 조 업 89.0 8.6

켧픛 혗홫폀  243. 
243000 화학섬유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90.6 12.1

243001 재생 섬유 제조업 90.6 1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뫛줯혗 혗홫폀  251. 
251101 고무 타이어 

및 튜브생산업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90.2 9.2

251102 94.2 10.0

251901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92.0 8.4

25190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89.0 9.9

251903 고무 패킹류 제조업 92.0 8.1

251904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89.0 12.2

앷킟혗 혗홫폀  252. 

252101

차 1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 
및 호스 제조업 89.2 11.6

25210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94.2 11.1
252103 플라스틱 합성피혁제조업 92.8 8.0

25210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폴리에틸렌필름의 농협 납품분
( 252102)→

92.8 7.8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52106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92.8 11.1

25220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93.3 8.6

252201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93.3 10.6

252301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0.7 8.6

2523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0.7 10.7

252400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92.6 8.8

252401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92.6 9.8

252402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92.6 12.7

252901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92.3 9.8

252403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92.6 9.8

252404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92.6 9.8

25290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2.7 9.9

25290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252902)→

93.1 8.9

252903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2.3 8.4

252904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2.3 10.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픛잧 쨊 픛잧혗 혗홫폀  261. 
26100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86.4 11.3
261004 안전유리 제조업 89.5 10.9

261005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89.5 10.9

261006

산업용 유리 
제조업

차 유리제품1 ,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9.5 10.9

261007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89.5 10.9

261008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9.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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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2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판유리를 가공한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261005)

89.5 9.9

261009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89.5 10.9

261011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89.5 10.9

뺯 찿뺯 풏폀혗 혗홫폀  269. , 

269100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88.6 10.8

269101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88.6 11.1

269102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88.6 4.5

269200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9 17.4

26920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9 17.4

269300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5 11.4

26930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5 12.4

269302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5 12.4

탗졓 켘 앷킟 쨊 믳 혗 혗홫폀  269. , , 
269401

시멘트 석회 ,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95.3 25.3

26940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 269403)→
93.1 25.3

269403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석회 제조( 269402)→
95.3 25.3

269501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91.9 18.8

269502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93.9 18.8

269503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90.2 15.9

269504

콘크리트 타일 기와, ,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섬유시멘트( 269507)→

92.3 11.0

269505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91.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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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06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3.9 18.8

269507
콘크리트 타일 기와, , 
벽돌 및 블록 제조업 90.2 15.9

269508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철강보강콘크리트 제품 제
조( 269503)→

92.3 14.3

인조대리석 제품제조업

26950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 택스 식물성 건물(“ ”, 
재료)( 269506) →

92.3 14.3

밫� 찿밃쾈 묌줷혗 혗홫폀  269. 
269601 석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93.3 9.0

269603 기타 석제품 제조업 93.3 5.8

269901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89.6 12.1

269902
연마재 제조업

*연마지 및 포 연마사 제조, 
( 269907)→

94.4 10.8

269903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95.6 14.2

269904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92.3 14.2

269905 탄소섬유 제조업 89.6 12.1

26990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9.6 12.1

269907 연마재 제조업 92.3 14.2

269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면제품 제조( 269906)→

92.3 14.2

차 금속 제조업27. 1

� �먐 혗홫폀  271. 1
271101

제철 제강 및 , 
합금철 
제조업

제 철 업 92.4 13.3
271102 제 강 업 88.8 16.2
271103 합금철 제조업 88.8 16.2
271104 기타 제철 및 제강업 88.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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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01

기타 차 1
철강 제조업

그 외 기타 차 철강 1
제조업

*특정형의 차 또는 중간재 1
상태의 철강재 제조(→
271902)

91.6 10.1

27190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89.0 10.6

271902

그 외 기타 차 철강 1
제조업

*기타 형강 단공 강재 용, , 
접 형강 제조( 271201) →

88.2 10.0

271202

철강관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91.0 15.1
271207 강관 제조업 91.6 11.2

271208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91.0 15.1

271204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91.6 11.2

271205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91.6 11.2

271206 철강선 제조업 91.6 11.2

� 찿�밃쾈 혗홫폀  272. 1

2721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광석의 스크*
랩을 처리하여 제련 정련 , 
및 합금 제조( 272200)→

86.6 12.4

27210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 
제조업

*동의 스크랩 등을 제련, 
정련 및 재생 동합금 제조, 
( 272201)→

86.6 12.4

27210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 

합금 제조업 86.6 12.4

27210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 

및 합금 제조업 86.6 12.4

2722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 덩어리 등을 처리하여 ( )
제련 및 정련( 272100)→

87.3 12.8

27220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 
제조업

*동 광석 또는 괴 덩어리( ) 
등 제련 정련, ( 272101)→

87.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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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02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원광 보크사이(
트 알루미나 또는 괴 덩), (
어리 등 제련 정련) , (→
272102)

87.3 12.8

27220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 
및 합금 제조업

*연 납 및 아연 광석 또는 ( ) 
괴 덩어리 등 제련 정련( ) ·
( 272103)→

87.3 12.8

272300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89.4 5.4

272301
동 압연 압출 및 , 
연신제품 제조업 89.4 8.3

27230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89.4 8.3

272900
기타 차 1
비철금속 
제조업

기타 차 비철금속 1
제조업 88.8 13.5

밃쾈 훷홫폀  273. 
273101

철강 주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90.1 17.3
273102 강 주물 주조업 88.8 15.7
273200

비철금속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90.1 8.6
273201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90.1 9.2
27320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90.1 9.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8. ; 

뭧홫풤 밃쾈혗 �� 쨊 힘밫쨗컘밫 혗홫폀  281. , 

281100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 , 
관련제품 제조업 91.5 8.8

밫� 밃쾈 맻뫰혗 혗홫폀  281. 

281101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사무실용 금속비품 제조

( 289915)→
*금고 금고실 라이닝 금고, , 
실문 현금괴 제조, (→
289918)

91.5 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핷쨓 좤헼풤 밫몿 혗홫폀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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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0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 
제조업 91.5 9.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 ; 

뭧홫풤 밃쾈혗 �� 쨊 힘밫쨗컘밫 혗홫폀  281. , 

281103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91.5 10.5

281104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91.5 10.5

281105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91.5 12.3

281106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91.5 9.4

281201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중앙난방용 라디에타 히터 * , 
제조( 281202)→

88.4 11.4

281202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90.5 10.8

281204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90.5 13.3

281205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90.5 13.3

28130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91.0 15.7

밫� 밃쾈맻뫰혗 혗홫폀  289. 
28910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91.1 12.3
28910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89.6 9.2

28910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91.1 7.0

28910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91.1 8.8

289201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87.7 10.2

28920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91.5 10.6

289205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87.7 11.8

289206 금속 열처리업 91.5 10.6
289207 도금업 91.5 13.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89208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용접처리( 289201)→

91.5 10.8

289301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94.5 4.8

289302
일반 철물 제조업
자물쇠 및 열쇠 제조* (→
289305)

92.9 9.7

289303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91.6 9.9

289304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91.6 9.7
289305 일반 철물 제조업 91.6 11.0

289306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농림업 및 정원용의 각종 
수공구 제조( 289301)→

91.6 12.2

289901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92.0 11.1

289908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92.0 9.7

289910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92.0 12.3

289913 금속 스프링 제조업 92.0 12.3

289902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88.0 7.9

289903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92.4 10.7

28991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92.0 12.3

28991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2.0 12.3

289916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88.0 10.9
289917 금속 표시판 제조업 92.4 13.0

28991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2.4 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핷쨓 좤헼풤 밫몿 혗홫폀  291. 
291100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내연기관 제조업 91.9 10.2

29110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91.9 14.7

291200
유압 기기 
제조업 유압 기기 제조업 89.6 7.9

291201 액체 펌프 제조업 89.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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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0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89.6 12.2

291300
베어링 기어 ,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90.7 11.5

291301 구름베어링 제조업 90.7 14.5

291401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 
노용 버너 제조업 88.6 16.8

291501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89.2 14.7

291502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91.1 10.3

291503 승강기 제조업 91.1 10.9
291504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91.1 9.6

291901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92.0 9.7

291908
용기 세척 포장 및 , 
충전기 제조업 89.9 11.8

291909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89.9 11.8

291911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89.9 10.9

291902

냉각 공기 , 
조화 여과, ,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89.9 10.6

291903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89.9 5.9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90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89.9 8.3

291905 기체 여과기 제조업 89.9 8.3
291906 액체 여과기 제조업 89.9 5.9

29190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89.9 11.8

핷쨓 좤헼풤 밫몿 혗홫폀  292. 

292201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90.1 10.7

퀓 좤헼풤 밫몿 혗홫폀  292. 

29210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92.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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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0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89.8 9.9

292203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91.9 11.9

292204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89.8 11.8

292205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91.9 9.3

292206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91.9 10.9

292300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92.0 10.6

292400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90.1 11.0

292401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90.1 13.5

292500

음 식료품 및 ·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
가공기계 제조업 89.9 9.7

292600 섬유 의복 및 ,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91.4 9.1

29260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91.4 1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9. ; 

줯밫 쨊 �� 혗홫폀  292. 

2927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89.6 10.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퀓 좤헼풤 밫몿 혗홫폀  292. 

292901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산 업 용 로 봇

제 조 업 89.6 11.5

29290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90.6 10.2

29290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90.8 15.0

292905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90.6 12.0

292906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90.6 12.0

292907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90.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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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08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0.8 12.4

292909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0.8 12.9

전기장비 제조업29. 

맻혐풤 밫밫 혗홫폀  293. 
29300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89.7 10.0

29300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92.4 9.0

293005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89.7 10.6

293004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91.5 8.5

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쨊 훷쪻햠� 혗홫폀  300. 

300100
컴퓨터 
제조업 컴 퓨 터 제 조 업 90.0 12.0

300101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90.0 10.0

30010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기억 장치 제조업 90.0 12.4
300103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90.0 12.4
300104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90.0 1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핷쨓 좤헼풤 밫몿 혗홫폀  300. 

300201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사진식 열식 광학식 밀착식, , , , 
건식 습식 복사기 제조, (→
300202)

91.1 8.1

300202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0.2 11.0

3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헿햋쭻 혗홫폀  311. 

311001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91.5 9.9

전기장비 제조업31. 

  311. 헿쇔밫 쨗헿밫 쨊 헿밫쪻ㆍ뫰밄ㆍ혗펯 햠� 혗홫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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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02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89.6 9.1

311003 변압기 제조업 89.6 11.2

31100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89.6 11.2

311005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89.6 11.2

311006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89.6 8.8

헿쇔밫 쨗헿밫 쨊 헿밫 쪻 뫰밄 혗펯  312. , · ·
햠� 혗홫폀       

312000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90.2 11.2

3120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 

장치 제조업 90.2 10.5

31200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90.2 10.4

혃폫켛 쨊 �핯찏 혗홫폀  313. 

31300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89.3 8.3

3130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90.1 10.2

313003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89.3 10.4

핷�헿ힻ 쨊 �헿ힻ 혗홫폀  314. 

314000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90.7 14.6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314001 일차전지 제조업 90.7 14.6

헿뭧 쨊 홫좀햠� 혗홫폀  315. 

315001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91.4 9.5

31500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88.2 8.9

315005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91.4 11.4

315003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91.4 11.4

헿뭧 쨊 홫좀햠� 혗홫폀  319. 

319001
조명장치 
제조업

운 송 장 비 용 
조 명 장 치 제 조 업 9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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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0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0.5 10.0

319003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90.5 13.1

319004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90.5 13.1

319005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90.5 13.1

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쨓솿� 혗홫폀  321. 

32100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90.7 10.2

32100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0.7 12.8

321003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90.7 12.8

32100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90.7 12.8

헿햋 쭻 혗홫폀  321. 

321001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90.7 11.2

321013 전자 축전기 제조업 90.7 12.4
321014 전자 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90.7 12.4

321015 90.7 12.4
321016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90.7 6.1
321005

표시장치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90.7 12.4

321006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90.7 12.4

321007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90.7 12.4

321008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90.7 7.8

321009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90.7 12.4

321011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90.7 12.4

321012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90.7 4.9

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탛 쨊 쨤쾜 햠찿 혗홫폀  32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22002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90.6 10.2

322003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90.6 11.3
322004 이동 전화기 제조업 90.6 11.3

32200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90.6 6.5

폼캼 쨊 핇밫밫 혗홫폀  323. 

32300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91.2 8.8

323005 텔레비전 제조업 91.2 12.2

323006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 
기기 제조업 91.2 12.2

323007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91.2 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 , 

핓웇풤 밫밫 혗홫폀  331. 

331100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89.6 14.1

331103 방사선 장치 제조업 89.6 14.1

331101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치과기공물 제조업
73.5 12.8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33110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9.6 12.7

331104 치과용 기기 제조업 89.6 14.1

331105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치과 기공소 의치 제조, 

( 331101)→

89.6 14.1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 89.6 14.1

�혐 탗  혗펯 쨊 밫� 혐짻밫밫 혗홫폀  331. , , , ; 
묌밫밫 혗푳

331201
측정 시험, , 

항해 제어 및 ,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물질 검사 측정 및 , 
분석 기구 제조업 90.5 10.3

331203

레이더 항행용 무선 ,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90.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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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04

측정 시험, , 
항해 제어 및 ,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90.5 9.2

33120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90.5 11.4

331206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90.5 8.0

331207

기타 측정 시험 항해, , ,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90.5 11.4

331300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89.6 12.0

핓웇풤 밫밫 혗홫폀  332. 

332000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보정( ), 
용안경렌즈 제조( 332002)→

90.5 9.4

33200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91.0 12.8

캧ힿ햠찿 쨊 묌밫밫 혗홫폀  332. 

332001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91.0 10.2

332003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91.0 12.8

332004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91.0 12.8

탗몿 쨊 탗몿쭻 혗홫폀  333. 

33300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91.3 1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햋쇔�풤 폏ힿ 쨊 햋쇔� 혗홫폀  341. 

341001
자동차 
제조업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89.6 11.4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41003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89.6 12.7

341004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89.6 12.7

햋쇔� �� 쨊 옃핷엧 혗홫폀  34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4200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89.6 9.0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89.6 10.0

3420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89.6 11.1

햋쇔� 탛 쭻 혗홫폀  343. 

343000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9.2

34300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0.2

34300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90.6 10.9

34300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90.6 10.2

343004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90.6 10.2

343005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90.6 10.2

34300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90.6 10.2

햋쇔� 햧혗홫 쭻 혗홫폀  343. 

343007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90.6 10.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켛쨐 쨊 쫯 멯홫폀  351. 
35110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강선 건조업 94.5 11.0
351102 기타 선박 건조업 95.4 4.3

351103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94.1 10.3

351105 기타 선박 건조업 94.5 12.8
351106 합성수지선 건조업 94.1 12.8

351107

기타 선박 건조업
*쇄빙선 공장선 및 특수선박, 
의 건조 및 수리( 351105)→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어선, 
여객선등과 같은 각종 항해용 
선박의 건조 및 수리(→
351102)

94.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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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0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94.1 10.6

�솿햠찿 혗홫폀  352. 

352000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90.2 14.4

3520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90.2 14.4

뫰밫 풫훷켛 쨊 쭻 혗홫폀  353. , 
35300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91.4 14.4

353003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91.4 14.4

35300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유인 항공기 항공 ,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91.4 14.4

3530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91.4 9.6

믳 푳 밫� 풯쾜햠찿 혗홫폀  359. 

359100

모터사이클 
및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89.6 10.4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359200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90.5 6.8

35920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90.5 13.0

359201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90.5 13.0

가구 제조업36. 

맻뭧 혗홫폀  361. 
361001

기타 가구 
제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91.9 7.7

361003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92.8 10.6

361002
목재 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90.3 8.5

361007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90.3 5.6

361005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90.3 9.8

361006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90.3 8.6

기타 제품 제조업36. 

뮻밃쾈 쨊 햠탛풤 혗홫폀  369.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91.0 5.8

36950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90.4 11.7

퍀밫 혗홫폀  369. 
369200

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제조업 90.2 5.0
369201 건반 악기 제조업 90.2 10.3
369202 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제조업 90.2 10.3

풯쇔 쨊 몸밫풤뭧 혗홫폀  369. 

369301
운동 
및 

경기용
구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 
장비 제조업 91.0 10.4

369302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제조업 89.1 10.1
369305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91.0 12.8
369306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91.0 6.5

핳 햠뺗먋 쨊 퐟앸풤 혗홫폀  369. , 
369401

인형 장난감 ,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3.2 15.5

369402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사람 동물 및 가상 형태를 ·
형상화한 인형 제조(→
369401)

91.0 12.2

369404 영상게임기 제조업 91.0 13.1

369405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놀이용 카드 도박게임장비 * , 
등 유희용구 제조(→
369409)

91.0 13.1

369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92.0 13.1

믳 푳 밫� 혗 혗홫폀  369. 

369502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90.9 13.4

369504 표구 처리업 87.6 5.7
369505 전시용 모형 제조업 90.4 11.3

3695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86.3 11.7

369902
사무 및 회화
용품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92.2 9.3

369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92.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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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2.8 5.6

369905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92.0 7.3

369906
라이터 연소물 및 , 
흡연용품 제조업 91.2 1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36. ; 

밫� 혗 혗홫폀  369. 

369907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91.2 12.4

기타 제품 제조업36. 

밫 푳 밫� 혗 혗홫폀  369. 

369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369904)→

91.2 9.2

기타 제품 제조업38. 

믳 푳 밫� 혗 혗홫폀  381. 

381000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90.6 11.4

381003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90.6 12.9

381004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부품 제조업 90.6 7.1

381005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90.6 9.8

381006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90.6 10.4

381007
기타 

소사장제 기타 소사장제 90.6 11.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2. 

캫폀풤 밫몿 쨊 햠찿 퀓잧폀  922. 

922102
일반 기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9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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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03

전기 전자 및 ·
정밀 기기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 ·
기기 수리업 88.9 16.7

922106
일반 기계류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

장비 수리업 88.9 8.0

대분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 

개  요1. 
이 대분류에는 전력의 발전 및 송 배전사업 연료가  · , 

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 , , , 

생산 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 정수 및 공· , ·

급사업이 포함된다.

가 전기업.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

는 송 배전활동 및 판매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나 연료용 가스제조 및 공급업.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또는 혼합가스를 생산하

는 활동과 생산 또는 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상업 및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 ·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온수 냉수· · · · ·

냉방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이들을 배관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 , , 

헿밫폀  401. 
401000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94.6 23.8
401001 원자력 발전업 94.6 20.2
401002 수력 발전업 95.1 20.2
401003 화력 발전업 95.1 20.2

401004
풍력 발전업

94.6 27.8기타 발전업

401005
송전 및 
배전업 송전 및 배전업 94.6 26.2

401006 전기 판매업 전기 판매업 95.1 17.2

폫웇풤 맻킟 혗홫 쨊 쨫뫻뫰밄폀  402. 

402001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89.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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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0
증기 냉온수 , 
및 공기조절 

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 ·
조절 공급업 87.0 27.1

대분류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먗  풏1.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  

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급수, , 

하는 활동 하수처리 활동 고형 혹은 비고형 등 각종 , ,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활동 원료 재생 활동과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 

료재생 활동이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공정이나 하수 . 

처리공정의 산출물은 처분되거나 혹은 다른 생산과정

의 투입물이 될 수 있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 

제조업의 적정항목으로 분류된다.

나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는 경우는 . , 

도매업으로 분류된다.

다 건축물 청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 청소는 건물 및 . “

산업설비 청소업 으로 분류된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5. , , 

� 켛쪿 쨊 퓋웇 햧컘폀  351. , 

351104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93.5 15.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7. , , 

� 켛쪿 쨊 퓋웇 햧컘폀  371. , 
371000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원료 재생업 91.6 14.0

37100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선박해체* ( 351104)   →
폐차처리업* ( 900300)→

91.6 14.0

� 켛쪿 쨊 퓋웇 햧컘폀  372. , 
372000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92.3 12.0

37200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92.3 13.3

환경 정화 및 복원업37. 

몸 혐 쨊 쫰퓋폀  372. 
37200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92.3 13.3

372003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92.3 13.3

수도사업41. 

퀓솿캧폀  410. 

410000
생활용수 
공급업 생활용수 공급업 84.1 28.5

410001
산업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84.1 28.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74. , 

퀓 퀓 쨊 쭿뿣 �잧폀  749. , 

7493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85.5 33.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90. , , 

밫줷 퀓ퟌ 풯쨓폀  900. , 

90010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88.0 20.4

900103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88.0 15.6

900104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88.0 15.6

밫줷 �잧폀  900.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88.0 19.9

900102
방사성폐기물 
수집 운반 및 ,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88.0 20.4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88.0 16.6

900106
건설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88.0 16.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90. , 

퀓 퀓 쨊 쭿뿣 �잧폀  900. , 
900200 하수 및 폐수 

처리업
하수 처리업 84.6 20.4

900202 폐수 처리업 84.6 19.9
900201

분뇨 처리업 사람 분뇨 처리업 83.8 19.9
900203 축산 분뇨 처리업 83.8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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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90. , , 

� 켛쪿 쨊 퓋웇 햧컘폀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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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00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87.9 15.6

대분류 건    설    업F.  

먗  풏1. 
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

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 · · , 

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 · ·

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

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 자영건. ·

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 

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 

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

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주거143 4 "｢ ｣
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

판매 하는 경우는 제외 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

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으122

로 분류한다.

라.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

부터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서 사용검사필증 교부( )

일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사용검사필. , (

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 「

득세법 시행령 제 조제 항각호에 따른다162 1 .」

�캫폀뫷핓 뫻몿2. 
가.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 

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

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

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

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나.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 , , , , 

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건축 기술"74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에 분류되"

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 

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한다.

다.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 토지 광업권 등 을 직접 개발( , )

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

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 ·

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에 해당된다" " .

종합 건설업45. 

멯줷 멯켟폀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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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
양 판매( )( 451105)→

91.6 11.9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지보유 년 미만( 5 ) 91.0 18.7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토지보유 년 이상( 5 ) 87.6 21.8

451105

단독 주택 건설업
91.6 11.8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451106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
양 판매( )( 451105)→

91.6 9.2

451107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
양 판매( )( 451105)→

91.6 12.4

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91.2 12.3

451108

사무상업용 및 ·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91.6 12.7

451109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91.6 17.5

�좤 멯켟폀  451. 

451200

토목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89.6 16.4

451205 도로 건설업 89.6 21.9

451206
교량 터널 및 철도 , 

건설업 89.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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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04

토목 시설물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89.6 18.8

451207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 , 

구조물 건설업 89.6 13.4

451208 환경설비 건설업 89.6 13.4

451300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87.7 14.0

451400 조경 건설업 91.0 13.7

전문직별 공사업45. 

탟뺯멯� 쨊 멯�쟃줯잧 뫰캧폀  452. 

452101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 
공사업 92.8 15.2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92.5 12.2

452105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 
내장 목공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452106)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
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실, 
내장식 공사 내장 목공사, 
( 452107)→

88.7 14.0

452106

도장 도배 및 ,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 장식 및 , 
내장 목공사업 88.2 11.5

452107

도배 실내 장식 및 , 
내장 목공사업

*벽지 부착공사( 452105)  →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 
사 등( 452106)→

91.2 12.7

452121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 92.5 16.5

452129
도장 도배 및 , 
내장 공사업 도장 공사업 88.7 15.2

452200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93.4 15.4

밫쨓홫켬 쨊 탗켟줷 �홫뫻옣 헿줳뫰캧폀  452. 

452103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관
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 
공사( 452112)→

91.1 15.1

452110 토공사업 92.8 17.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452130

기반조성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91.4 20.0

452108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포장 공사업 91.4 15.6
452120 비계 및 형틀 공사업 92.5 17.1

452131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90.7 14.5

452109 수중 공사업 92.2 14.0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92.5 18.1

452118 철골 철근 및 , 
콘크리트 
공사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92.5 14.3

452119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92.5 15.6

멯줷켟찿 켟� 뫰캧폀  452. 

45210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
452132)

91.2 13.4

452115
방음 방진 및 내화 , 

공사업 92.8 20.5

452116 소방시설 공사업 92.8 14.7

452124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
공사업 91.2 15.7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52132
배관 및 냉난방 ·

공사업 90.7 14.9

452201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93.4 15.5

탗켟줷 픛ힻ뫻잧 뫰캧폀  452. 

452111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
기타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 공사업

90.7 15.1

밫쨓홫켬 쨊 탗켟줷 �홫뫻옣 헿줳뫰캧폀  452. 

4521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
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
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452103)→

92.8 20.3

45211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92.8 17.5

452114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조적 및 석 공사업 92.8 13.3
452122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91.1 16.9

452123
지붕 내외벽 축조 , ·
관련 전문공사업 91.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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헿밫 쨊 �탛 뫰캧폀  452. 
452125

전기 공사업 일반 전기 공사업 91.2 13.4
452126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91.2 12.9
452127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91.2 19.7
452128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91.2 17.7

멯켟햠찿 풯폼폀  453.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89.7 22.0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G.  

중분류 50.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먗  풏1.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   , 

및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자동차 매매중개

활동을 포함한다.

중분류 51, 74. 

도매 및 상품중개업 자동차 제외( )

먗  풏1.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 , , 

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 , , , , 

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 , 

될 수 있다.

  �2. 
가. 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을 갖고 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

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 , ,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 ,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별개. 

의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나. 상품중개업

   상품중개업의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

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

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 , 

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 .

�캫폀뫷핓 뫻몿3. 
가.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

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의 해당 항목

에 분류된다.

나. 산업기계 및 장비 건축자재 및 기타 산업용품의 , 

판매하는 활동과 상업 및 기타 산업사용자에게 각

종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

으로 본다 다만 사무용 기계장비 목재 페인트. , , , , 

벽지 종자 농약 등은 산업용품 일지라도 일반대, , 

중을 대상으로 판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

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고철 등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제품을 가공 처리하

여 재생용 원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금속류 해“

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에 분류된다, ” .

도매업 분류시 유의사항

샟핇 픛핓 쟟폀햋삏 솿쟟폀픷왗 쭿읓샟(1) .
가( )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 물품을 판

매하거나 다량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 제조업자에게 제조용 원재료 부재료로 사용되는 ( ) ·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용 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 ) 

량으로 판매하는 사업

라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사업( )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

을 포함한다.)

마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 ) 

납품하는 사업 다만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 

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분류 소매업 자동차 제외50, 52. ( )

먗  풏1. 
개인 및 소비용 상품 신품  ( · 중고품 을 변형하지 않)

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

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 , , ,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 . 

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 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 ) 

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매

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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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 , , 

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

다.

가 소매업 분야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소비재로 한정. 

되므로 통상적으로 광물 원유 산업용 화합물 철, , , 

강 및 산업용 기계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기계장

비 및 용품의 판매는 도매업으로 본다.

나 철물 및 기계공구 페인트 목재 등은 산업용품일. , , 

지라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본다.

다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환. 

시키지 않는 처리활동 분할 냉장 포장 절단 등( , , , )

이 부수될 수 있다.

라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 

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

쾇쟟폀핓 �2. 
가 종합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

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이 포함된다.

다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 가전제품 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 ·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무점포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점포 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통신판( )

매 행사형식에 의한 고객유치판매 배달 및 방문, , 

판매 노점 이동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 , ,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의 특정상품 또는 종합상

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캫폀뫷핓 뫻몿3. 
가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 , 

판매하는 경우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

나 개인 또는 가정소비를 위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 

로 특정제품 양복 커튼 등 을 제조하여 소매하는 ( , )

사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50. 

햋쇔� 쟟폀  50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011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 소매

( 5012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
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
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 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501302)

91.3 8.6

5012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 도매

( 501101)→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
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
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 알선( 501301)→

*신품자동차 판매대리(→
501302) 

92.2 3.8

5013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매매알선( ) 80.7 27.5

501302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판매대리( ) 80.9 30.4

501103

중고 자동차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 소매(→

501202)   
*중고자동차 판매대리(→

501303)

91.3 2.8

501202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 자동차 도매* (→
501103)        
중고자동차 판매대리* (→
501303)

91.8 1.9

501303 중고 자동차 판매업 83.4 15.2

햋쇔� 쭻 쨊 뺯햠 쟟폀  503. 

503001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소매( 503002)→

93.9 4.5

503002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자동차용 신품 타이어 및 
튜브 도매( 503001)→

90.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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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3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소매( 503004)→

91.2 4.3

503004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용 각종 중고 부품 
및 내장품 도매( 503003)→

86.5 6.5

503005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84.6 6.7

503006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자동차 엔진 차체 동력 전· ·
달장치 전기장치 및 그 외 ·
전용 신품 부품 소매(→
503009)

91.2 4.5

503007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기기 · ·

판매업
*내장용 신품 전기 전자 정· ·
밀 기기류 소매( 503010)→

91.2 7.8

503008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소매( 503013)→

*자동차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 도매( 503005)→

91.2 4.7

503009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자동차 엔진 차체 동력 전· ·
달장치 전기장치 및 그 외 ·
전용 신품 부품 도매(→
503006)

86.5 4.9

503010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기기 판매업· ·

*내장용 신품 전기 전자 정· ·
밀 기기류 도매( 503007)→

86.5 3.4

503013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86.5 6.3

좣�캧핯� 쨊 쭻 쟟폀  504. 

5040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93.7 3.1

5040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88.7 3.9

소매업 자동차 제외50. ; 

폫웇 쾇쟟폀  505.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05001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96.4 1.6

505002

운송장비용 수소 
충전업

94.3 4.4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51. 

캼 휌먗폀  511. 

511111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 , 
원료 및 동물 중개업

*농ㆍ축ㆍ임산물 법정도매시장( )
( 511112)→

86.2 5.4

511112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 , 
원료 및 동물 중개업 84.0 16.8

511113
음식료품 및 담배 ·
중개업 청과물( ) 86.3 6.8

511114
음식료품 및 담배 ·
중개업 수산물( ) 87.0 4.1

511115

섬유 의복 신발 및 , , 
가죽제품 중개업

80.4 17.3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차 금속, , 1 ,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6

섬유 의복 신발 및 , , 
가죽제품 중개업

82.4 17.4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차 금속 비료 , , 1 ,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511117

섬유 의복 신발 및 , , 
가죽제품 중개업

79.1 20.5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차 금속 비료 , , 1 , 

및
화학제품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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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17

상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79.1 20.5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사업관련주선* ( 749903)→

511118
음식료품 및 담배 ·

중개업 80.9 18.6

511119

섬유 의복 신발 및 , , 
가죽제품 중개업

78.0 23.1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차 금속, , 1 ,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
장 주유소 편의점 등의 판· ·
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 
제공하는 경우 포함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에 42」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
940909)

511121

음식료품 및 담배 ·
중개업

위탁 급식빵( , 
우유보급서비스 제공)

88.6 4.5

511122

음식료품 및 담배 ·
중개업

* 수산물 법정도매시장( )(→
511123)

*청과물 위탁매매(→
511113)             

*수산물 위탁매매(→
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
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
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511121)

86.0 5.3

511123

음식료품 및 담배 ·
중개업

도매시장 중매인( )
85.8 7.4

캫폀풤 뾈 �캫줷 쨊 쇔 탘줷 솿쟟폀  512. · ·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2111

산업용 
농 축산물 및 ·

동 식물 ·
도매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
장 중도매인( 512112)→

*각종 유지작물 등 도매(→
512119)

97.3 2.6

512112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98.9 1.4

512113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과실 등의 묘목 도매(→

512135)
92.0 3.5

512119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쌀 및 기타곡물 법정도매시*
장 중도매인( 512112)→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
식량작물 도매( 512111)→

94.9 2.5

512120 사료 도매업 94.5 6.1

51213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 법정도매시장* ( )(→
512133)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
물 도매( 512132)→

89.8 5.0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 법정도매시장* ( )(→
512133)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 , 
아있는 식물 도매(→
512131)

92.6 6.1

512133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96.3 2.6

512135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 채소 등의 종자 도매* , 
( 512113)→

89.8 3.6

512140

육지 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관상용 열대어 등 도매* (→
512192)

97.3 2.2

512190 산업용 
농 축산물 및 ·

동 식물 ·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 일반 도매* ( ) (→
512221)            
임산물 법정도매시장* ( )(→
512222)

93.9 3.5

512192
육지 동물 및 반려동물 

도매업 9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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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21

산업용 
농 축산물 및 ·

동 식물 ·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일반( ) 95.8 3.8

51222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 96.3 2.2

핇 탘웇 쨊 샯쨫 솿쟟폀  512. ·

512116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7.3 3.1

512211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과실류 도매업
* 과실 법정도매시장( )(→

512214)
95.9 2.6

512212

채소류 서류 및 , 
향신작물류 도매업
채소 법정도매시장* ( )(→
512215)

94.9 1.6

512214 과실류 도매업 97.4 0.8

512215
채소류 서류 및 , 

향신작물류 도매업 97.0 1.1

512223
육류 도매업

축산물 법정도매시장* ( )(→
512224)

95.8 4.2

512224 육류 도매업 96.5 4.3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 
수산물 도매업

냉동 수산물을 도매* (→
5 1 2 2 3 2 ) 
생선 법정도매시장* ( )(→

512234)

95.1 2.9

512232

신선 냉동 및 기타 , 
수산물 도매업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 , , 
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 512231)→
냉동수산물 법정도매시장* ( )
( 512235)→

95.8 3.1

512233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기타수산물 법정도매시장* ( )
( 512236)→

94.0 3.3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 
수산물 도매업

생선( )
96.9 1.9

512235

신선 냉동 및 기타 , 
수산물 도매업
냉동수산물( )

97.7 2.7

512236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96.9 1.6

512281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96.5 2.7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2241

가공식품 
도매업

빵류 과자류 당류, , , 
초콜릿 도매업

빵류 도매* ( 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 , , , 
고급빵 등 도매(→
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 , (→
512244)

95.6 2.5

512242

빵류 과자류 당류, , ,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 도매* ( 512241)→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 , , , 
고급빵 등 도매(→
512243)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 , (→
512244)

95.7 4.4

512243

빵류 과자류 당류, , ,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 도매* ( 512241) →
           
빵류 도매* ( 512242)→
과자류 초콜릿 등 도매* , (→
512244)

93.4 4.0

512244

빵류 과자류 당류, , , 
초콜릿 도매업

당류 등 도매* ( 512241) →
          
빵류 도매* ( 512242)→
케이크 도넛 파이 기타 * , , , 
고급빵 등 도매(→
512243)

95.1 3.6

512245
낙농품 및 동식물성 ·

유지 도매업 95.1 3.5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95.8 2.8

512272 조미료 도매업 94.9 2.8

512273 커피 및 차류 도매업 94.6 5.5

51227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7.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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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79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라면* ( 512274)→

94.4 2.6

51228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김치 단무지* , ( 512295)→

95.8 2.9

512282

낙농품 및 동식물성 ·
유지 도매업

식용 빙과 도매* ( 512245) →
           
분유 도매* ( 512290)→
발효유 야쿠르트 및 치즈* ( ) 
( 512294)→

94.3 3.1

512283

낙농품 및 동식물성 ·
유지 도매업

동물성유지제품* ( 512285)→
97.5 2.3

51228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5.1 3.9

512285

낙농품 및 동식물성 ·
유지 도매업

식물성유지 참기름* , (→
512283)

91.1 2.2

512287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삼제품* ( 512288)→

89.4 7.0

512288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3.2 3.1

512289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93.9 2.6

512290
낙농품 및 동식물성 ·

유지 도매업 96.5 2.7

512294
낙농품 및 동식물성 ·

유지 도매업 93.9 4.2

51229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93.9 3.0

512286

음료 및 담배 
도매업

담 배 도 매 업 95.3 0.8
512251 주류 도매업 95.1 2.5

512252
주류 도매업

약주 탁주* , ( 512251)→
94.7 3.6

512260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93.7 3.8

컘풤 솿쟟폀  513. 

513111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95.1 3.1

5131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
사 제품 도매( 513113)→

95.6 4.2

513113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
유사 제품 도매(→
513112)

90.8 4.4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3119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카펫 융단 자리 도매* , , (→
513261)

94.0 3.6

513121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셔츠 등 도매*
( 513130)→

93.6 4.3

513130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남녀용 각종 겉옷 도매* (→
513121)

94.2 7.0

513131 유아용 의류 도매업 94.2 4.4
513132 속옷 및 잠옷 도매업 94.2 3.1

513150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93.7 4.4

5131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모조 장신구 등 도매* (→
513920)
단추 및 파스너 지퍼등 기* ( ), 
타 의복부착물 도매(→
513991)

93.7 4.0

513261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94.3 2.8

513141 신발 도매업 신 발 도 매 업 93.2 4.0
513211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93.4 5.1

513230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제· · ·
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 , 
도매( 513271)→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 (→
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 513295)→

93.2 5.0

513241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 

도매업 90.6 6.3

513250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 
경기용품 
도매업

악기 도매업 93.4 5.6

513253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93.4 6.3

밫몿햠찿 쨊 뫻옣 줷 솿쟟폀  513. 

513231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2.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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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21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
난방기구 가스레인지 도매, 
( 513291)→

92.3 5.9

멯�햋햧 �줷 쨊 뺗쨤햠� 솿쟟폀  513. , 

513263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93.5 3.6

컘풤 솿쟟폀  513. 

513271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 · ·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
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 , 
붙이 칼 가위 등 및 기타 ( · ) 
관련 용품 도매(→
513230)
주방용 요업제품 도매* (→
513272)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 513295)→

93.2 5.8

513272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 · ·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생활용 및 주방용 목재제*
품 주방용 금속제품 날, , 
붙이 칼 가위 등 및 기타 ( · ) 
관련 용품 도매(→
513230)
생활용 유리제품 요업제품 * , 
도매( 513271) →
비전기식 이ㆍ미용기구 도매*
( 513295)→

94.4 4.6

513290 생활용 가구 도매업 93.7 4.5

밫몿햠찿 쨊 뫻옣 줷 솿쟟폀  513. 

513291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94.0 4.9

컘풤 솿쟟폀  513. 

513295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 · ·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93.7 4.4

513296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93.7 4.4

513297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93.7 6.7

밫� 헿줳 솿쟟폀  513.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3298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3.7 5.8

513415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4.0 4.6

513414
종이 원지, 

판지종이상자 ,
도매업

종이 원지 판지, , 
종이상자 도매업 94.0 3.8

컘풤 솿쟟폀  513. 

513311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각종 한약류( 513312)→

94.8 5.3

513312 의약품 도매업 89.0 3.9
513313 의료용품 도매업 91.3 6.6

513320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92.4 6.7

513330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95.0 3.8

513410 생활용 
포장 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94.0 3.5

513421
서적 잡지 및 기타 , 
인쇄물 도매업 94.7 7.0

513430
문구용품 회화용품, , 
사무용품 도매업 93.7 4.9

513911

가방 시계, ,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 
광학용품 도매업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등 *
도매( 513913)→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 , , 
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
( 513912)→

94.3 4.6

513912
안경 사진장비 및 , 
광학용품 도매업 92.6 2.6

513913

안경 사진장비 및 , 
광학용품 도매업
광학용품 등 도매* (→
513911)
사진필름 사진용화학물 사* , , 
진용품등 사진재료 도매
( 513912)→

92.2 7.0

513931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
은 황금( 513933)→
각종 귀금속 및 귀금속제*
품 장신구 등 도매, (→
513934)

94.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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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20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귀금속제 제* (
외 등 도매) ( 513191)→
단추 및 파스너 지퍼등 기* ( ), 
타 의복부착물 도매(→
513991)

92.7 5.4

5139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93.1 4.2

513921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93.1 5.4

51394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골프장비* ( 513942)→
93.2 4.6

5139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7.3 5.0

513945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93.2 4.1

513960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유모차 도매* ( 513297) →
       
리어카 휠체어* , ( 515093)→

93.7 3.2

513933

가방 시계, ,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97.1 1.9

513934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제품화 하거나 세공하지 않*
은 황금( 513933)→
각종 시계 및 시계부품 등 *
도매( 513931)→

91.9 3.6

513950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94.0 7.1

513992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93.2 3.7

밫� 헿줳 솿쟟폀  514. 

514111 연료 연료용 ,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7.2 2.2

514112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연탄* ( 514111)→
95.4 4.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4121

연료 연료용 ,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6.0 3.2

514130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4.9 5.0

514122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3.7 3.3

514210

차 금속제품 1
및 금속광물 

도매업

차 금속제품 도매업1 90.7 3.3

514220
차 금속제품 도매업1
동관* ( 514292)→

93.2 3.5

514232 차 금속제품 도매업1 95.6 2.8

514239

차 금속제품 도매업1
함석 아연도철판 석도철판* , , , 
칼라철판 스텐레스판 도매, 
( 514232)→

92.4 3.7

514240 차 금속제품 도매업1 91.3 3.9
514250 금속광물 도매업 93.2 10.0
514291 차 금속제품 1

및 금속광물 
도매업

차 금속제품 도매업1 93.4 6.5

514292
차 금속제품 도매업1
연 주물 도매* , ( 514291)→

91.6 3.7

멯�햋햧 �줷 쨊 뺗쨤햠� 솿쟟폀  514. , 

514312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93.3 4.5

514320

골재 벽돌 및 시멘트 , 
도매업

골재 등 도매* ( 514330) →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
도매( 514380)→

94.4 5.1

514321 유리 및 창호 도매업 94.4 5.7

514330

골재 벽돌 및 시멘트 , 
도매업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
( 514320)      →
벽돌 및 비내화용 혼합물 *
도매( 514380)→

93.5 8.8

514350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도료 도매업 92.7 4.3

514361
냉 난방장치 ·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

철물 금속 파스너 및 , 
수공구 도매업 92.2 4.8

514366
배관 및 냉난방장치 ·

도매업 92.2 4.5

514370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92.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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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80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 
도매업

석회 및 각종 시멘트 도매*
( 514320)     →
골재 등 도매* ( 514330)→

89.0 4.8

514392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92.9 4.5

514393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조립식 건축물 조립용 조립* , 
세트 및 구조재(→
514370)
정화조 도매* ( 514392)→

92.2 4.8

밫� 헿줳 솿쟟폀  514. 

51491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1.1 4.8

514912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3.2 3.6

514916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93.2 4.6

514919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유황 산소* , ( 514911)  →
탄산나트륨* ( 514912)→

92.2 4.8

514920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 

도매업 92.2 3.8

51493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농업용 약품 도매* (→
514940)

96.6 7.2

51494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혼합 화학용 비료 도매* · (→
514930)

95.6 3.6

514950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생고무* ( 514916)→

92.4 4.8

514961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95.3 2.8

514969 직물 도매업 94.8 3.4

514971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공병보증금제 공병취급 수*
수료( 749940)→

95.6 5.0

514990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2.0 4.6

밫몿햠찿 쨊 뫻옣 줷 솿쟟폀  515.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15010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자동판매기* ( 513231)    →
기중기 호이스트 도매* , (→
515031)

91.5 5.0

515031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2.0 6.6

51505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91.4 9.5

515070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92.3 5.9

515074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92.3 6.4
515080 의료 기기 도매업 91.6 6.6

515081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91.6 5.2

51502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4.6 3.9

515030
건설광업용 기계 및 ·

장비 도매업 92.0 6.8

515040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1.6 6.8

5150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91.7 5.3

51505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91.8 8.1

515060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
도매업 90.0 14.7

컘풤 솿쟟폀  515. 

515093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91.7 8.0

519991
오락 취미 및 , 
경기용품도매

업

장 난 감 및 
취 미 용 품 도 매 업 94.8 5.2

밫몿햠찿 쨊 뫻옣 줷 솿쟟폀  515. 

515094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9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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캼 횀 솿쟟폀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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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직수출 대행수출( , ) 94.0 5.2

519112
상품 종합 도매업
직접수입 도소매( · ) 88.4 5.3

519113

상품 종합 도매업
이외 물품 (519112 

도소매· )
85.2 5.3

519910

상품 종합 도매업
직수출 대행 위탁 수출* , ( ) (→
519111)        
수입한 산업용 재화 도소매*
( 519112)→
수입한 기타 물품 도소매*
( 519113)→

93.6 5.9

밫� 헿줳 솿쟟폀  519. 

519992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총포* ( 513298)       →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렌* , 
필름( 513415)→
아스팔트* ( 514122)   →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
재료( 514990)→

93.2 5.0

소매업 자동차 제외52. ( )

횀 쾇쟟폀  521. 
521100

음 식료품 ·
위주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95.2 2.8
521992 체인화 편의점 93.7 7.0

522071
기타 음식료품 위주 ·

종합 소매업 92.7 4.6

521910
대형 종합 
소매업

백 화 점 92.5 4.0
52191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91.3 4.0
521912 대형 마트 91.3 4.0
521913 면세점 면세점 91.3 4.0

521991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95.7 4.7

핇 탘웇 쨊 샯쨫 쾇쟟폀  522. ·

522011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 
사료 소매업

가축용 사료 소매* (→
522012)

96.3 2.4

522012
곡물 곡분 및 가축 , 

사료 소매업 93.7 4.6

522020 육 류 소 매 업 91.2 3.6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2031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 
수산물 소매업 93.7 4.1

522039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91.6 3.8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 
소매업

과일 및 견과류 등 소매*
( 522050)→

94.1 2.1

52205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 *
소매( 522040)→

93.7 2.6

522063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90.1 10.1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52206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 
소매업

설탕 소매* ( 522062)→
90.7 4.8

522062
빵류 과자류 및 당류 , 

소매업 95.3 4.6

522091 건 강 보 조 식 품 소 매 업 92.8 4.0

522080
음료 및 

담배 소매업
담 배 소 매 업
로또 토토 , 749921＊ →

96.0 7.4

밫� 컘풤 쾇쟟폀  522. 

522081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95.0 5.0

밫� 캼 헿줳 쾇쟟폀  522. 

522092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86.3 2,7

52210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85.8 1.5

핇웇 쾇쟟폀  522. 
522093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 료 소 매 업 얼음( ) 86.1 3.3

522094
음 료 소 매 업
알콜성음료( ) 89.1 3.2

522095

음 료 소 매 업
얼음* ( 522093)       →
알코올성음료* ( 522094) →
우유 소매* ( 522098)→
자기명의로 우유 요쿠르트* · , 
두유 쥬스 등을 구입하여 , 
소매하는 외판원(→
522099)

88.3 7.2

522098
음 료 소 매 업

우유( ) 9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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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99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음 료 소 매 업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
를 받는 음료품 배달원(→
940907)

93.5 2.8

핇 탘웇 쨊 샯쨫 쾇쟟폀  522. ·

522096

신선식품 및 
단순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
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
는 업으로서 군밤 군고구, 
마 찐옥수수 호떡 냉차 , , , 
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
공 소매( 522063)→

88.5 4.0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522101 가공식품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홍삼과 홍삼제품* (→
522091)

83.2 2.8

522109 조리 반찬류 소매업 91.2 7.2

밫� 캼 헿줳 쾇쟟폀  523. 

52311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약소매* ( 523114)   →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의료*
용품 소매( 523116)→

83.5 4.0

52311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80.4 9.4

52311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한약소매* ( 523114)   →
각종 의약품 소매* (→
523111)

86.9 7.7

523120 의료용 기구 소매업 86.7 7.6

523131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 

소매업 87.2 9.2

줯혋 쾇쟟폀  523. 

523132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 문 판 매 업
다단계 판매원이 가정이나 *
사업체를 방문하여 특정 
상품 소매( 525200)→

92.2 8.7

켧픛 핓쫰 탛쨗 쨊 맻훸혗 쾇쟟폀  523. , , 

523211

섬유 직물, ,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 
섬유제품 소매업 91.9 3.4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214

섬유 직물, ,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 
섬유제품 소매업
한복지* ( 523211)→
면사 모사 나일론사 인견* , , , 
사 폴리에스테르사 등 화, 
섬사 어망사 및 솜편물사 , 
재봉사 등( 523291)→

91.1 4.5

523221

의복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90.2 5.8
523223 유아용 의류 소매업 90.2 4.5

523231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89.0 4.0

523233 남자용 겉옷 소매업 89.0 5.9
523234 여자용 겉옷 소매업 89.0 8.5
523235 한복 소매업 89.0 8.2

523236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89.0 5.9

523237 기타 의복 소매업 89.0 4.9
523241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 88.1 5.8

523242
신발 소매업

구두 캐주얼화 소매* , (→
523241)

91.2 6.3

523252

섬유 직물 및 ,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가발 소매* ( 524000)  →
각종 모조 장신구 소매* (→
523292)

89.1 8.1

52326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피혁류* ( 523993)→
89.2 6.9

523291
섬유 직물 및 ,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 
섬유제품 소매업 91.6 1.9

52329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가발 소매* ( 524000)  →
각종 의복 액세서리 소매*
( 523252)→

88.5 6.2

밫� 컘풤 쾇쟟폀  523. 
523311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92.0 6.1

523312

가구 소매업
금속제가구* ( 523311)→
가구 전문 판매 대리점 성* (
실신고 회원)( 523314) →

싱 크 대      * ( →
523331)

89.5 4.4

523314 가구 소매업 89.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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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21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가스 레인지 소매* (→
523330)           
전기식 정수기* ( 523390)→

92.8 5.6

523330 가전제품 소매업 90.1 3.3

52332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86.7 18.9

523331 가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90.6 4.1

523332

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가정용 유리제품* (→
523422)

90.6 3.9

523341 악기 소매업 90.2 2.1

523349
악기 소매업

건반악기 피아노 등 소매* ( ) 
( 523341)→

89.6 4.2

523352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88.7 6.2

52337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90.6 4.4

켧픛 핓쫰 탛쨗 쨊 맻훸혗 쾇쟟폀  523. , , 

523361 섬유 직물, ,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87.5 6.2

52336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및 천막 카페트 소매* , 
( 523361)→

90.1 4.4

맻헿혗 쨊 혐쫯 �탛햠찿 쾇쟟폀  523. 

523390
가전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89.3 8.4

밫� 컘풤 쾇쟟폀  523. 

523391
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쓰레기봉투* ( 522081)→
고공품 및 돗자리 각종 등 * , 
세공품 조물제품 및 기타 , 
목제품 죽세공품, (→
523370)
우산 양산 소매* , (→
523981)             
이 미용기구* · ( 523982)→

89.3 5.8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411

철물 공구, ,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 소*
매( 523412)→

90.1 3.5

523412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일반 철물 소매* ( 523411)→
89.3 4.8

523413 공구 소매업 95.1 4.0

52342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 
건설자재 소매업 86.6 5.2

52342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89.1 8.5

52349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 
건설자재 소매업

시멘트( )
91.9 6.1

523492

페인트 창호 및 기타 , 
건설자재 소매업

철근 타일( , , 
위생용도기)

88.9 4.3

523494

페인트 창호 및 기타 , 
건설자재 소매업
하드보드 목재류( , )

89.6 3.4

52349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 
건설자재 소매업
도료* ( 523421)       →
시멘트* ( 523491)→
철근 각종 타일 위생용도* , , 
기 ( 523492)→
하드보드 목재류* , (→
523494)

89.1 7.2

줳 퐟앸 쨊 폧맻풤 쾇쟟폀  523. , 

52351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 
소매업

교구 초 중 고교용* ( · · )(→
523521)

92.8 6.8

523520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도장 인장류* ( )( 523983)→
90.1 6.3

52352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 

소매업 90.1 3.2

맻헿혗 쨊 혐쫯 �탛햠찿 쾇쟟폀  523. 

5235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88.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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밫� 캼 헿줳 쾇쟟폀  523.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532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 소매업 89.4 10.3
52354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82.0 7.7

523550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87.2 2.0

523552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87.2 4.6

폫웇 쾇쟟폀  523. 

523611

가정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연탄( ) 97.5 3.1

523612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무연탄( ) 96.1 3.0

523619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연탄 연탄배달판매* , (→
523611)
무연탄 연탄을 제외한 석* , 
탄연료 유연탄 토탄 소매, , 
( 523612)→

92.8 2.7

523621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95.1 2.1

523630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94.0 5.2

밫� 컘풤 쾇쟟폀  523. 

523910

철물 공구, ,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 
장판류 소매업 89.2 5.5

523981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 )
90.6 1.8

52398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이미용기구( · )

90.0 6.3

밫� 캼 헿줳 쾇쟟폀  523. 
523921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88.5 5.1

52392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시계 소매* ( 523923)  →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
은 황금( 523921)→

82.3 3.6

52392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 , 
장신구 소매( 523922)→
제품화하거나 세공하지 않*
은 황금( 523921)→

86.5 4.1

줳 퐟앸 쨊 폧맻 풤 쾇쟟폀  523. ,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931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88.9 5.1

52393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골프장비* ( 523931)→
89.7 5.5

5239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 
장난감 소매업 90.1 6.2

523970
운동용품 및 
자전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91.9 3.3

52398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90.1 1.0

523983
서적 및 문구
용품 소매업

문 구 용 품 소 매 업
도장 등( ) 86.6 4.6

켧픛 핓쫰 탛쨗 쨊 맻훸혗 쾇쟟폀  523. , , 

523935

의복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등산용의류( ) 89.7 2.1

523936
기타 의복 소매업

스포츠의류( ) 89.7 5.3

밫� 캼 헿줳 쾇쟟폀  523. 

523951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화랑에서의 창작성 예술품* , 
화랑대관수입 포함(→
523952)

86.7 9.1

52395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86.2 9.8

52396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89.9 9.5

523954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수석( )
88.9 6.5

52398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우표( )
98.3 4.6

52398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인지( )
99.6 4.6

523986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소방기구( )
87.7 6.5

523987 화초 및 식물 소매업 90.5 6.7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종자* ( 523987)→

86.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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켧픛 핓쫰 탛쨗 쨊 맻훸혗 쾇쟟폀  523. , ,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3993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91.1 7.8

밫� 캼 헿줳 쾇쟟폀  523. 

523994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91.7 3.0

5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비료( )
96.6 6.8

523996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4.5 10.7

5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백삼 수삼 태극삼 인삼차 * , , , 
등 기타인삼제품(→
522092)
한약업사* ( 522105)→
살충제 살균제 쥐약 성장* , , , 
조절제등 농업용 약품(→
523994)

*수석 우표( 523954), (→ →
인지 소523984), ( 523985), →

방기구 비료( 523986), (→ →
523995)

85.2 5.4

524010

중고상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87.9 4.6

524020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서적( ) 92.4 4.9

524091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철 고물 등( , ) 94.9 4.4

524092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90.1 9.6

524093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중고서적 소매* ( 524020) →
           
고철 등 각종고물* (→
524091)

90.1 2.3

켧픛 핓쫰 탛쨗 쨊 맻훸혗 쾇쟟폀  524. , , 

524000

섬유 직물 및 ,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85.2 5.6

밫� 컘풤 쾇쟟폀  524. 

524001

철물 공구, ,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공구 소매업
농업용 기계공구수공구 소* ,
매업( 523413)→

85.2 8.6

줯혋 쾇쟟폀  525.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86.0 9.5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87.6 11.8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86.0 12.5

525104 마켓 SNS 86.0 8.3
515105 해외직구대행업 86.0 13.0

525200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방문 판매업
외판원이 가정이나 사업체를 *
방문하여 자기 명의의 화
장품을 소매( 523132)→

83.6 23.6

525300 계약배달 판매업 95.6 8.0
525910 자동 판매기 운영업 88.7 6.7

525912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86.3 8.6

525911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87.6 8.7

도매 및 상품중개업74. 

캼휌먗폀  749. 

749927 상품 중개업

섬유 의복 신발 및 , , 
가죽제품 중개업

71.1 17.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차 금속, , 1 ,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밫� 헿줳 솿쟟폀  749. 

749940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83.4 22.3

대분류 운 수 업H.  

폀�핓 먗뽋1. 
이 대분류에는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 

관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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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객 및 화물 운송업을 지원 보조하는 화물취급업· ,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 , 

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 주선 사업체 등은 고. 

객과 운송업체간에 화물의 수수업무에 이용되는 

운송시설을 보조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한 운송활동 전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캫폀뫷핓 뫻몿2.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 

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 

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

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

나 자동차의 유지 및 수리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 "

업 에 분류되며 철도 역사 항구 비행장에서 철도 " , , , 

차량 선박 항공기 운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 , 

수행하는 유지 보수 활동은 각각의 운송지원 서비·

스에 분류된다 철도 선박 및 비행기의 개량 재생 . , , 

및 개조활동은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에 분류된다" " .

다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운송장. 

비의 종류에 따라 운송장비 임대업 의 해당 항목" "

에 각각 분류된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0. 

픜캼 폧먘 풯쾜폀  60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0100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95.1 24.5

�솿 풯쾜폀  601. 
601001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95.1 24.5
601002 철도 화물 운송업 95.1 24.5

픜캼 폧먘 풯쾜폀  602. 

602101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83.0 21.1

602102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운송* ( 602101)→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외버*
스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4)
시외버스 지입* ( 630701)→

92.0 16.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02103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
스 총운수수입금액(→
602204)
시내버스 지입* ( 630701)→

93.5 26.0

602104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93.5 26.5

60210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공항버스 운영 정기노선* ( )(→
602104)

85.6 23.6

602110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운전기사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
우( 940928)→

85.6 14.0

602201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 602203)→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
액( 602206)→
택시의 지입료 수입 및 대*
여료 수입( 630701)→

90.8 24.3

602203 택시 운송업 86.0 22.8

602204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95.7 22.3
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시내버*
스 시외버스의 종운수수입, 
금액

602205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87.6 23.6
602206 택 시 운 송 업 95.7 19.8

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86.3 29.1

솿왗 줷 풯쾜폀  602. 

602301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1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
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 602307)→
이사화물 운송 톤 이하* (1 )
( 602308)→
지입* ( 630702)→

91.6 23.4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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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2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덤프트럭 톤 미만 을 이용하* (12 )
여 각종 화물 등 운송(→
602303)

*덤프트럭 톤 이상을 이용하여 (12 )
각종 화물 등 운송( 602304)→
견인 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 ·
형 특수 자동차 톤 이상 를 (10 )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
( 602305)→
지입* ( 630702)→

91.1 21.5

602303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 톤 이상 를 * (5 )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
( 602302)→

*덤프트럭 톤 이상을 이용하여 (12 )
각종 화물 등 운송( 602304)→
견인 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 ·
형 특수 자동차 톤 이상 를 (10 )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
( 602305)→
지입* ( 630702)→

90.8 24.9

602304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 톤 이상 를 * (5 )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
( 602302)→

*덤프트럭 톤 미만을 이용하여 (12 )
각종 화물 등 운송( 602303)→
견인 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 ·
형 특수 자동차 톤 이상 를 (10 )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
( 602305)→
지입* ( 630702)→

86.2 23.4

602305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 톤 이상 를 * (5 )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
( 602302)→

*덤프트럭 톤 이상을 이용하여 (12 )
각종 화물 등을 운송(→
602304)

*덤프트럭 톤 미만을 이용하여 (12 )
각종 화물 등 운송( 602303)→
지입* ( 630702)→

90.8 23.9

픜캼 폧먘 풯쾜폀  60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02306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88.6 23.5

솿왗 줷 풯쾜폀  602. 

602307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89.2 27.9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08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87.3 26.7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0.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602. 

60230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 
및 관련 서비스업 93.5 21.6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0. 

솿왗 줷 풯쾜폀  602. 

602310

도로 화물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운송 톤초과 톤* (1 5
미만)( 602308)   →
지입* ( 630702)→

91.6 25.9

602313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93.5 41.7

602314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90.8 23.1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602315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91.6 24.2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02316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1.1 33.2

핯앷핳 풯쾜폀  603. 

603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91.9 27.5

수상 운송업61. 

캼 풯쾜폀  611. 
611001 내항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93.3 27.1
611002 외항 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88.2 22.2
611003 내항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88.8 24.8

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88.2 22.6

611105 외항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88.2 24.7

뺯읔 퀓캼 쨊 쟇뺯 풯쾜폀  612. 

61200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87.6 29.5

6120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88.7 25.2

612002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88.7 2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1.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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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3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88.7 25.2

항공 운송업 62. 

뫰 폧먘 풯쾜폀  621. 

62100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97.0 23.5

뫰 줷 풯쾜폀  621. 

621001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97.0 2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630. 

630101

화물 취급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89.2 18.9

630102

수상 화물 취급업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 , 
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612003)

92.4 20.5

쫯뫻 쨊 �뫛폀  630. 
630201

보관 및 
창고업

일 반 창 고 업 80.6 22.5
6302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76.7 20.9
630203 농산물 창고업 76.3 17.7
630204 위험 물품 보관업 76.3 19.3
630205 기타 보관 및 창고업 81.0 22.6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630. 

630301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업 91.5 25.2

63030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87.6 31.3

630303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82.7 16.7
630305 물류 터미널 운영업 87.6 31.3

630309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대리운전연결업체* ( →
930917)

84.9 29.2

630311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
징수대행사업( 749930)→

81.3 19.5

630401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58.2 29.8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30403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60.2 34.7

630402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 ,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 
부상작업 침몰선의 화물회, 
수 조난선의 예인 등을 ,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 
서비스 포함( 630401)→
도선사* ( 630403)→

83.9 13.1

630405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83.9 25.2

63050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97.2 25.2

630501 공항 운영업 97.2 25.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3. 

픜캼 폧먘 풯쾜폀  630. 

63070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78.7 26.8시외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솿왗 줷 풯쾜폀  630. 

630702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80.3 28.5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쾇줷 헿줳 풯쾜폀  630. 

6309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 배 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 ·
하는 업

 ( 641201)→

86.5 25.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630. 

630902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관세사* ( 749906)→

84.4 25.0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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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3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 
계량 서비스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 (
이사)( 630905)→

84.7 20.5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3. 

쾇줷 헿줳 풯쾜폀  630. 

630904
소화물 전문 

운송업 늘찬 배달업 86.5 35.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63.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630. 

630905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 
계량 서비스업 85.2 22.1

630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82.1 24.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64. 

쾇줷 헿줳 풯쾜폀  641. 

641201
소화물 전문 

운송업 택 배 업 93.3 24.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4. 

밫� 풯쾜뫻옣 켗찿킟폀  749. 

749906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2.1 24.8

749930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77.2 16.7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I.  

먗  풏1. 
가 숙박업.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

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 

산업활동을 말하여 음식제공설비가 결합된 음식을 , (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 

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

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

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 , 

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 , ,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 

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 제공 하거나 ( )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

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 

도매업 또는 소매업" "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 

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

다 철도운수사업체에서 철도침대차 및 식당차를 직접 . 

운영하는 경우 철도운송업" "

숙박업55. 

퀔쨐탗켟 풯폼폀  55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100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 텔 업 87.1 26.1

551004
휴 양 콘 도 운 영 업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 551010)→

77.0 26.1 

551002
여 관 업

여인숙* ( 551009)→
85.0 23.7

551005 민박업 82.9 23.6

551006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 (→
551015)

87.4 22.9

551007 숙박공유업 84.6 20.2
551009 여관업 86.0 21.0
551010 휴양 콘도 운영업 84.9 21.2
551015 야영장업 87.4 23.3

밫� 퀔쨐폀  55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1016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87.1 23.0

551017 그 외 기타 숙박업 87.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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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55. 

핇탘혋폀  552. 
552101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89.7 11.4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88.4 12.0
552103 일식 음식점업 86.7 11.5
552104 서양식 음식점업 87.4 12.1

552105
출장 및 

이동 음식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86.0 13.1

552107
피자 햄버거 , 
및 치킨전문점 치킨 전문점 86.1 12.6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체인점* (→
552119)

91.0 14.2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기관 구내식당업 90.0 10.1

552114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89.7 13.2

552115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89.7 11.0

55211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89.7 11.0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86.0 14.6

552118
피자 햄버거 , 

및 
치킨 전문점

피자 햄버거, ,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 552309)→

86.1 16.3

552119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86.1 10.2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
552305)

91.0 14.9

훷혋 쨊 찿퍇�퐧 핇웇혋폀  552. 

552201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바 비어홀 극장식 식당* , , (→
552202)
관광음식점 외국인 전용 * , 
유흥음식점( 552204)→
룸살롱 빠 나이트클럼 외* , , , 
국인전용 유흥주점 이외의 
기타 유흥주점( 552206)→
단란주점* ( 552207)→

46.0 10.7

552202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64.6 15.2
552203 무 도 유 흥 주 점 업 56.5 12.5
552204 일반 유흥 주점업 84.2 20.5
552205 생맥주 전문점 88.2 12.6
552206 일반 유흥 주점업 56.5 12.9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2207

주점업

기타 주점업
단란주점( ) 58.4 13.1

552208
기타 주점업
기타 서양식주점( ) 82.2 15.4

552209
기 타 주 점 업

소주방* ( 552210)     →
기타 서양식주점* ( 552208)→

88.7 11.5

552210 기타 주점업 88.2 13.3
552211 기타 주점업 64.6 22.6
552303

비알콜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87.5 15.1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89.0 13.3

핇탘혋폀  552. 
552301 제과점업 제과점업 89.9 11.8

55230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87.1 13.5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 , 

및 유사 음식점업 87.1 15.2

5523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87.1 13.6

552310
비알코올 
음료점업 동물카페 87.5 13.1

대분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먗  풏1.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

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 ; ,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 · 개발 · 공급 영상 및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 ,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 , 

보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가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 ,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의 , , ,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 

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편집 구, 

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도 있다.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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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

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영상 영화 등 물 음악 및 오디오물 관련 스트리밍 ( ) ,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 , · 수신하거

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

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 정보서비스업.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뉴스제공 등. 

의 기타 정보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인쇄하. 

는 산업활동은 인쇄업" "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 

동은 기록매체 복제업" "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 

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온라인 증권 중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온라인    - , , 

인력 알선 등

출판업22. 

켗헼 햜ힻ 쨊 밫� 핳쾿줷 �폀  221. ,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21100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95.6 13.2

22110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95.2 16.0

221104 만화 출판업 93.2 14.2

221200
신문 잡지 및 , 
정기간행물 
출판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94.6 20.4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221201 신문 잡지 및 , 

정기간행물 
출판업

신문 발행업 94.6 25.9

22120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94.6 20.1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2. 

퐟쌏퐟줷 � 쨊 퓋 뽴핇폀  221. 

22130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91.2 22.1

출판업22. 

켗헼 햜ힻ 쨊 밫� 핳쾿줷 �폀  221. , 

22190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92.6 18.9

우편 및 통신업64. 

뫰폼 풫폀  641. 
641200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92.5 23.0

헿밫�탛폀  642. 

642001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81.2 19.6

642002
기타 전기 
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83.9 21.7

642003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79.9 21.1

정보서비스업64. 

햋웇�잧 킟 � 쨊 밫� 핳�뼲 혐쫯 쟟먗  642. , , 
켗찿킟폀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7.9 19.0

우편 및 통신업64. 

헿밫 �탛폀  642. 
642005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81.2 19.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 왗믳얓쨈 탗킟� � 쨊 뫻잧폀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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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00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5.0 23.4

721001 컴퓨터시설 관리업 78.1 26.3

출판업72. 

쾇퓣펯 먗쨗 쨊 뫰밄폀  722. 

722000

시스템 응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 24.7

72200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 20.7

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8.0 11.4

722003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8.4 24.7

722004
시스템 응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 2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 왗믳얓쨈 탗킟� � 쨊 뫻잧폀  722. ,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5.2 24.3

방송 및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72. ·

정보서비스업72. 

폼캼 퐟쌏퐟줷 혗뫰 켗찿킟폀  723. ·
햋웇�잧 킟 � 쨊 밫� 핳�뼲 혐쫯 쟟먗  723. , , 
켗찿킟폀

723000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82.0 18.3

72300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80.5 27.1

밫� 혐쫯 켗찿킟폀  724. 

72400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76.0 22.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4002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77.8 23.4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724001 뉴스 제공업 뉴스 제공업 76.7 23.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72. , 

�� 왗믳얓쨈 탗킟� � 쨊 뫻잧폀  729. ,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2900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82.2 25.3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2. 

폼 찿쌏퐟줷 쨤쾜왗믳얣 혗햌 쨊 쨫밄폀  921. , , 

92110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81.8 24.8

921200
영화 및 비디
오물 상영업 영화관 운영업 82.4 22.7

방송 및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92. ·

앷쌏퐟 쨤쾜폀  921. 

921301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79.1 32.2

�옃찿헿 쨤쾜폀  921. 
921302 지상파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78.3 23.7

921303
유선 위성 및 , 
기타 방송업 유선 방송업 75.8 16.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2. 

폼 찿쌏퐟줷 쨤쾜왗믳얣 혗햌 쨊 쨫밄폀  921. , , 

921304
영화 비디오물 , 
및 방송프로
그램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88.6 27.6

방송 및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92. ·

�옃찿헿 쨤쾜폀  921. 
921305 유선 위성 및 , 

기타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5.8 23.7

921306 프로그램 공급업 88.6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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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2. 

폼 찿쌏퐟줷 쨤쾜왗믳얣 혗햌 쨊 쨫밄폀  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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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0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2.0 24.5

921502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3 21.6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87.3 24.2

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3 11.8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73.8 14.2

퐟쌏퐟줷 � 쨊 퓋 뽴핇폀  924. 

924901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녹음시설 운영업 80.4 28.8

폼 찿쌏퐟줷 쨤쾜왗믳얣 혗햌 쨊 쨫밄폀  924. , , 

대분류 금융 및 보험업K.  

먗  풏1. 
가 금융업. 

   자금을 여 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 

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 리스 개발 금융 신용 카드 및 , · ·

할부 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 

외 공공 기금 관리 운용 기관과 지주 회사 등이 ·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나 보험 및 연금업. 

   장 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

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보험·

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

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

사업이 포함된다.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또는 보험업 및 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운용리스는 임대업 에 분류. " "

나 특정 사업용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 

금융업에 포함되나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

금융업65. 

픻 쨊 헻�밫뫻  659.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59201 일반은행 국내은행 71.7 17.6
659202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83.5 18.0

659205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71.7 21.8

659207 일반은행 외국은행 71.7 17.6

밫� 밃픰폀  659. 

659203

여신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25.7 16.2

659204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40.9 32.8

659206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78.5 17.4

659208 금융 리스업 78.5 17.4
659209 개발 금융기관 78.5 17.4

659902
그 외 기타 
금융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83.4 12.2

659904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금융회사 이외의 자가 영위*
하는 대금업( 659203)→
전당포업* ( 659204)→

79.3 17.4

659905 그 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79.3 17.4
659906 지주회사 79.3 17.4

탛�폀 쨊 ퟌ 햋폀  659. 
659900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77.6 17.4

659903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77.6 17.4

보험업66. 

쫯폀  660. 

924910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81.2 15.1

660100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 96.5 24.4

660301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 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손해보험( 660303)→

88.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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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02

손해 및 
보증보험업

손해보험업
*자동차 및 해상보험(→

달660301)          *
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
해보험( 660303)→

72.8 26.3

660303

손해보험업
*자동차 및 해상보험(→

660301)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
보험( 660302)→

70.6 26.3

660304
손해 및 

보증보험업 보증보험업 70.6 26.3

햧쫯폀  660. 
660101 재 보험업 재 보 험 업 96.5 28.6

폫밃 쨊 뫰혗폀  660. 
660307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70.6 26.3

660308 사업 공제업 70.6 26.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7. 

밃픰ힻ퓋 켗찿킟폀  671. 

67120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99.8 8.0

67120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95.0 8.0
671203 선물 중개업 95.0 8.0

671900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
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에 한함( 671201)→

85.1 27.4

671902
증권 발행 관리 보관 , ,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85.1 29.0

671903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85.1 25.3

671901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85.1 29.0

쫯 쨊 폫밃뫻옣 켗찿킟폀  672. 
67200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대리 및 중개업 73.0 25.6

672001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3.0 20.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4. 

쫯 쨊 폫밃뫻옣 켗찿킟폀  749. 

749904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73.6 25.8

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L.  

먗  풏1.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 묘지 제  , (

외 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 , ,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 , , 

리 자문 감정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 , 

말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 (

재판매 하는 경우는 제외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43뺷 뺸
조 제 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4 .  

�캫폀뫷핓 뫻몿2.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  

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

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 "

건설업 에 분류"

업종분류시 유의사항

1.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의 토지보유기간은 토( )

지취득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사용검(

사필증 교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 )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다162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부동산2. 2 2「 」 

의 매매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 중· ) 

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1

중에 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회 이상 판매1 2

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업70. 

쭻쇔캫핿샻폀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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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 37.4 9.1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 61.6 20.1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

*기준시가 억원 초과9 ( 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
단독주택)( 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
( 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1)→

42.6 15.5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다가구주택( ) 59.2 17.2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점포( , 
자기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 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 701203) →
*광고용 건물 임대( 7012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0)→

*공장재단 대여 자기땅( )(→
701501)           

*공장재단 대여 타인땅( )(→
701502)

*극장임대( 921404)→

41.5 19.9

7012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점포( , 

타인땅) 36.9 9.8

70120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 57.2 19.0

701204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 42.3 18.5

701205 공유주방임대업 43.4 4.2
701206 공유오피스 임대 41.5 19.9
70130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3.7
7013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43.4 8.7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 43.4 5.5

701400

기타 부동산 임대업
*광업재단 대여 자기땅( )(→

701503)       
*광업재단 대여 타인땅( )(→

701504)

14.6 3.1

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자기땅( ) 50.1 13.6

7015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타인땅( ) 65.8 15.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01503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자기땅( ) 50.1 9.6

701504
기타 부동산 

임대업 타인땅( ) 66.4 18.1

쭻쇔캫 뫻옣 켗찿킟폀  702. 
702001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78.2 22.1
702002 부동산 감정 평가업 58.2 29.3
702004 부동산 투자 자문업 80.6 29.7

702003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84.2 21.5

702005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85.8 23.8

쭻쇔캫쟟쟟폀 뫰밄폀  703. ( )

7030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년 이상* 5 (→
703012)

82.1 15.8

70301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년 미만* 5 (→
703011)

70.0 11.0

703014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년 이상* 5 (→
703016)         
토지보유 년 미만 도급건* 5 (
설판매)( 703021)→
토지보유 년 이상 도급건* 5 (
설판매)( 703022)→
토지보유 년 미만 건축 시* 5 (
행사)( 703023)→
토지보유 년 이상 건축 시* 5 (
행사)( 703024)→

82.1 12.6

703015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토지매매 토지보유 년 이* ( 5
상)( 703017)→

82.1 11.4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0.0 11.4

703017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0 10.0

7030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건설 토지보유 ( /
년미만5 )

85.6 20.5

7030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토지보유 년이상( 5 )
83.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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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2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시행사 보유 년미만( / 5 )
86.7 12.0

70302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시행사 보유 년이상( / 5 )
85.6 13.8

부동산업92. 

쭻쇔캫 핿샻 쨊 뫰밄폀  921. 
921404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85.5 16.8

대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먗  풏1.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  , 

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

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포

함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 

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

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 

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 , , , ,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 과학 기, , ‧ ‧
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 

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 ,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 , 

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축산 동물 및 반려 애완 ·

동물 대상의 수의 서비스 번역 및 통역 매니저업 , , 

및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등의 기타 전·

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구개발업73. 

핳줳 쨊 캧뫷 폫뭧먗쨗폀  73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3000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9.3 24.3

730008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9.3 23.9

햋폫뫷 쨊 뫰 폫뭧먗쨗폀  730. 

73000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 
연구개발업 79.3 17.4

73000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81.4 31.9

73000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80.2 23.2

730004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9.3 23.5

730005 공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
연구개발업 79.3 22.4

730006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9.3 21.0

730007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85.9 25.3

핳줳 쨊 캧뫷 폫뭧먗쨗폀  730. 

730008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9.3 31.1

전문서비스업74. 

쪐줯뫻옣 켗찿킟폀  741. 
741101

법무관련 
서비스업

변 호 사 업 44.6 15.9
741104 변 리 사 업 60.7 19.8

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증인( ) 53.8 16.7

741107 법무사업 58.3 15.5

741108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집행관( ) 51.5 27.3

74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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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노무사( ) 66.1 22.5

741114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증인* ( 741106)       →
집행관* ( 741108)→
행정사* ( 741109)       →
공인노무사* ( 741110)→

72.7 13.5

몿 쨊 켳줯뫻옣 켗찿킟폀  741. 
74120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세무사업 58.2 23.0
741202 공인회계사업 58.2 23.0

741203

세무사업 기장대리( )
72.9 23.0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41204

공인회계사업 기장대리( )
72.9 23.0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탗햠 홫캧 쨊 폧왛 홫캧폀  741. 

7413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8.8 26.4

캧 쫳쭻 쨊 몸폼 �켟 켗찿킟폀  741. 

741400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경영지도사* ( 741401)→

77.3 25.7

741401
경영 

컨설팅업 경영지도사( ) 73.2 23.9

741403 공공관계 서비스업 77.8 28.4

7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밫� 뫷밫퀛 켗찿킟폀  742. 
742101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측량업 72.3 23.5

742102 지도 제작업 74.2 20.6

멯� 밫퀛 폏ힻ샃펯잼 쨊 뫻옣 밫퀛 켗찿킟폀  742. , 

742103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 축 설 계 및 관 련 
서 비 스 업 

건축사 ( 742105)＊ →
74.4 23.3

742105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축사( ) 73.6 21.0

742107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6.0 23.9

74210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6.3 19.8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42106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사( )
77.4 30.2

밫� 뫷밫퀛 켗찿킟폀  742. 

742108 측량 지질 , 
조사 및 지도 

제작업

제도업 72.3 26.3

74211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6.3 19.9

74220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 
및 분석업

기술지도사* ( 742202)→
76.0 24.0

742202
기타 기술 시험 검사 , 
및 분석업 기술지도사( ) 80.2 28.8

742203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6.0 24.8

멯� 밫퀛 폏ힻ샃펯잼 쨊 뫻옣 밫퀛 켗찿킟폀  742. , 

742109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사* ( 742106)→

76.3 24.4

742110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6.3 19.9

전문 서비스업74. 

묌뫛폀  743. 
743001 기타 광고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9.9 17.4
743002 광고 대행업 광고 대행업 79.3 22.1

743003

기타 광고업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81.5 40.9

743004
광고물 문안 도안, , 
설계 등 작성업 81.4 19.8

743005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9.3 22.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 

캧ힿ �폼 쨊 �잧폀  749. 

74940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예식사진촬영업* ( 930904)→
87.1 21.2

7494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87.1 25.1
749403 사진 처리업 87.1 22.8

믳 푳 밫� 헿줳 뫷 쨊 밫퀛 켗찿킟폀  749. , 
749902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 
기술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7.5 29.2

749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7.9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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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10

전문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78.8 19.1
749914 인테리어 디자인업 81.5 23.0
749915 제품 디자인업 80.7 19.7

749916
패션 섬유류 및 기타 , 

전문 디자인업 80.5 20.8

믳 푳 밫� 헿줳 뫷 쨊 밫퀛 켗찿킟폀  749. , 
749911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 

기술 
서비스업

매니저업 80.7 30.2

749912
물품 감정 계량 및 , 

견본 추출업 80.9 29.3

74993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 

서비스업 
79.8 22.6

749941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사업 재산권 감정 중개 및 * , 
알선( 749903)→

49.9 22.0

전문 서비스업74. 

밫� 헿줳 켗찿킟폀  749. 

749942
기타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81.9 25.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5. , 

퀓핓폀  852. 
852000 수의업 수 의 업 65.1 15.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3. , 

캧ힿ �폼 쨊 �잧폀  930. 

930904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82.5 22.2

대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먗  풏1.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 관  , ·

리활동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 , , 

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밀접, 

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 

계 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 장비 및 용품 등을 · ·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 

스 활동은 대분류 에서 분류한다M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 , 

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

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 

각종 산업용 기계 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 ·

장비 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 재· , 

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법률자문 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 , , 

제공활동은 대분류 " M"

나 부동산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은 부동산 . ( ) "

관리업"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화훼작물 재배업. " "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은 조"

경건설업"

마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 장비 임대는 그 기계 장. · ·

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영역에 분류

임대업 부동산 제외14. ; 

줯 햧캫뮇 핿샻폀143.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1432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88.0 15.8

사업지원 서비스업 52. 

폧캧 쨊 밫� 폧쫯홫 켗찿킟폀  523. 

5239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98.3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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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부동산 제외63. ( )

풯쾜햠찿 핿샻폀  63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30304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렌트카( ) 82.1 29.7

사업지원 서비스업63. 

폧캧 쨊 밫� 폧쫯홫 켗찿킟폀  630. 
630600 여행사업 여행사업 84.2 23.9

630601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버스표* ( 523990)→
86.9 34.7

사업지원 서비스업65. 

밫� 캧폀ힻ퓋 켗찿킟폀  659. 

659901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70.3 11.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70. ; 

줯햧캫뮇 핿샻폀  701. 

701600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67.2 14.3

임대업 부동산 제외71. ; 

캫폀풤 밫몿 쨊 햠찿 핿샻폀  712. 

71210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1.2 25.1

71220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농업용 기
계장비를 리스 또는 임
대( 712100)→

*연극공연 및 영화제작 
용품임대( 713003)→

79.6 21.4

712202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장비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79.6 22.5

71220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장비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9.6 15.3

풯쾜햠찿 핿샻폀  71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1220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8.5 19.0

먗핳 쨊 맻혐풤 핿샻폀  713. 

713001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84.9 23.3

713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84.8 21.9

713004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83.4 14.6

713005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서적 임대업 86.6 18.8

713006
의류 임대업

신부 신랑 드레스대여* ( ) (→
930903)

85.8 22.7

캫폀풤 밫몿 쨊 햠찿 핿샻폀  713. 

71300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3.2 24.4

사업지원 서비스업74. 

뫛풤 퍇켛 쨊 핳옠 뫰밄폀  749. 
749100 고용알선업 고 용 알 선 업 84.1 17.9

749101

인력공급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83.7 19.2

74910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83.7 17.5

몸찿 몸 쨊 �혐폀  749. , 

74920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85.0 25.7

749201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85.0 25.7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 

멯줷ㆍ캫폀켟찿 �쾇 쨊 쨤혗 켗찿킟폀  749. 

749300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85.5 17.3

749302
소독 구충 및 , 

방제 
서비스업

소독 구충 및 방제 , 
서비스업 85.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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홫몸뫻잧 쨊 픛ힻ 켗찿킟폀  749. 

749303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85.5 17.2

사업지원 서비스업74. 

밫� 캧폀ힻ퓋 켗찿킟폀  749.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49500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88.6 22.9

7496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84.1 30.0

7496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85.7 12.0

7496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91.4 17.4

7496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임가공( )
88.4 15.4

7496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상품권 매매업* ( 659901)  →
종이재단 지원 서비스* (→
749601)

*해태건조 마세크탄 도급가, 
공 갈포가공, ( 749602)→
선박 임가공* ( 749603)   →
기타 임가공* ( 749604)→
기타 대리* ( 749921)→

86.4 22.5

749901

사무지원 
서비스업

문서 작성 및 복사업 81.5 25.3

749905
문서 작성 및 복사업
속기사* ( 749901)→

78.7 26.6

749909 복 사 업 85.2 18.1

749907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 
대행업 83.6 26.5

74991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81.7 21.9

74992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타 대리( )
77.2 17.4

임대업 부동산 제외74. ( )

줯햧캫뮇 핿샻폀  749. 

749934
무형재산권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광업권자 조광권자의 채굴권·
리의 대여 수입( 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 
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 143200)→

46.6 9.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49935

사업시설 
유지 관리 ·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
서비스업 81.5 17.5

749937
사무 지원 
서비스업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81.4 21.9

749938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84.8 3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90. 

멯줷 캫폀켟찿 �쾇 쨊 쨤혗 켗찿킟폀  900. ·

900900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 
공공장소 청소업 86.9 17.4

임대업 부동산 제외93. ( )

먗핳 쨊 맻혐풤 핿샻폀  930. 

930903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의류 임대업 85.1 20.2

사업지원 서비스업93. 

몸찿 몸 쨊 �혐폀  930. , 

930916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 정 및 조 사 
서 비 스 업 82.0 37.7

밫� 캧폀ힻ퓋 켗찿킟폀  930. 

930917
그 외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미케팅 
서비스업 85.3 27.9

대분류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 

먗  풏1. 
이 대분류에는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  

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 · 

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 

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 공공 행정 및 국방.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 ,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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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동 보건 문화 및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 , , 

행정 산업 진흥 행정 외교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 , , 

공공 질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

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단위들에 의해 수행되기. 

도 한다.

나 사회보장 행정.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계획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행정 사무를 말하며 질병 사고 실직 퇴직 및 , , , , 

기타 수입 결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이전지출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회

보장 행정을 포함한다.

�캫폀뫷핓 뫻몿2.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 

통신 교육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 , , , 

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

정 산업에 각각 분류

해당 코드 는 비과세단체 내용 참조* (841110~84500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6. , 

캧쫯햠 쫯폀 쨊 폫밃폀  66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660305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보험업 70.6 26.3

660306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70.6 26.3

660309 연금업 70.6 26.3

대분류 교 육 서 비 스 업P.  

먗  풏1. 
가 초등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을 말한다.

다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 

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

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 , 

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 , , 

리에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 

함된다.

마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 

는 교육지원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사직원의 훈련기관이 독립. 

성과 지속성이 없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지 

않음.

교육서비스업55. 

밫� 뭋픜밫뫻  55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5510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7.8 29.9

교육서비스업74. 

밫� 뭋픜밫뫻  741. 
741402 직원훈련기관 직원 훈련기관 85.2 25.9

교육서비스업80. 

퀓뭋 푳뭨핳뭋 쨊 샻퍃뭋  804. , 
804101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 -

밫� 뭋픜밫뫻  809. 

809001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운전학원
*자동차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 809011)→

80.2 29.8

809002

기 타 기 술 및 
직 업 훈 련 학 원 
가정계열학원* ( 809010)→

83.3 21.6

80900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소* ( 921902)→

84.1 21.8

809009 예술 학원
음악학원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 음* (
악실기지도)( 809007)→

81.8 24.8

809010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3.8 19.4

809011

운 전 학 원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 , ,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
( 809001)→

80.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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핷쨓 뭋킰퓋  809.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809004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83.3 23.6

809005

일반 교과학원
*체육계열 입시 전문학원(→

예809004)           *
능계열 입시 전문학원(→
809012)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 
도 등( 809007)→

80.0 22.6

809007

일반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78.0 22.3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809012
일반 

교습학원
예 술 학 원

예능입시전문학원( ) 81.9 25.1

밫� 뭋픜밫뫻  809. 

809013
그 외 기타 
교육기관 컴퓨터 학원 82.7 23.4

8090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1.1 22.6

809015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1.1 24.0

809017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
회화 또는 외국어( )(→

809007)

83.2 23.7

809018 기타 교습학원 79.9 24.4

809020

예술학원

미술학원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 미(
술실기지도)( 809007)→

83.3 22.7

809021
기타 예술학원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
예능실기지도( )( 809007)→

83.9 24.4

809022
그 외 기타 
교육기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84.2 20.3

핷쨓 뭋킰퓋  809. 

809016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83.2 31.1

교육서비스업92. 

밫� 뭋픜밫뫻  921. 

9219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6.7 24.1

교육서비스업93. 

뭋픜ힻ퓋 켗찿킟폀  930. 

930915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3.3 25.1

93092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1.9 21.8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먗  풏1. 
가 보건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

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 

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이 포함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업. 

   아동 노령자 장애인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 , 

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

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

는 비거주 복지시설을 말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치과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 

체 교정장치의 생산활동은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

정용 기기 제조업"

나 수의서비스 활동은 수의업 대분류 . " ( M)"

보건업85. 

쫌퓋  85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851101

병원

요양병원 78.6 19.0
851102 치과병원 63.6 21.5
851103 한방병원 67.5 23.4
851113 종합병원 78.6 19.0
851114 일반병원 78.6 19.0

  

핓퓋  851. 

851201

의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 , , 

전문의)
70.5 27.9

851202

일반의원
일반외과 정형외과( , , 
항문과 신경외과 , 

전문의)

74.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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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03

의 원

일반의원
신경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 , ) 73.9 27.0

851204
일반의원

피부과 비뇨기과( , ) 68.3 25.9

851205 일반의원 안과( ) 69.5 28.7
851206 일 반 의 원 이비인후과( ) 73.1 31.0
851207 일 반 의 원 산부인과( ) 65.0 22.8

851208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의원
세균검사* ( 851905)      →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 851909)→

71.1 29.1

851209 일반의원 42.7 16.1
851211 치과의원 61.7 17.2
851212 한 의 원 56.6 18.9

851219
일 반 의 원
기타의원( ) 67.1 15.0

밫� 쫯멯폀  851. 

851901

기타 
보건업

그 외 기 타 보 건 업
조산소 조산업( , ) 75.2 15.0

851902

유 사 의 료 업
*안마사 안마시술소 미개설( )(→

851903)      
*안마사 안마시술소 운영( )(→

851908)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

( 851904)→

67.9 18.5

851903 유사 의료업 79.1 18.9

851904

유사 의료업
*안마사 안마시술소 미개설( )(→

안마사 안마시851903)       * (
술소 운영)( 851908)→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
( 851902)→

58.1 11.1

핓퓋  851. 

851905

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70.4 15.8

851909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기타 병리실험 서비스( )
78.0 17.1

밫� 쫯멯폀  851. 
851906

기타 
보건업

그 외 기타 보건업 83.5 15.6

851907

그 외 기타 보건업
조산소 조산원 독립된 간호사 포* , (
함)( 851901)    →
혈액원* ( 851906)→

78.0 16.0

851908 유사 의료업 85.3 18.9
851911 앰뷸런스 서비스업 78.0 17.1
851912 안마원 85.3 19.6

사회복지 서비스업93. 

멫훷 쫰ힻ탗켟 풯폼폀  93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30914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 인 양 로 
복 지 시 설 운 영 업 

실버타운( )
54.0 14.6

사회복지 서비스업95. 

찿멫훷 쫰ힻ탗켟 풯폼폀  950. 

950002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
육 인가된 경우( )(→
872100)

86.6 17.5

대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먗  풏1. 
  이 대분류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캫폀뫷핓 뫻몿2. 
가 연극제작 설비 임대는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 "

임대업 에 " 분류

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교육은 스포츠 및 .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에 분류"

라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 서비스는 영화 비. , , " , 

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에 분류,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51. 

픛퓋ힻ 쨊 밫� 퐟앸뫻옣 켗찿킟폀  512. 

51229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 소매(→

522082)             
*각종 복권 발행(→

924906)

95.3 1.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52. 

픛퓋ힻ 쨊 밫� 퐟앸뫻옣 켗찿킟폀  522. 

52208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 도매(→

512293)              
*각종 복권 발행(→

924906)

94.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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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80. 

킟� 켗찿킟폀  809. 

809006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7.2 24.5

픛퓋ힻ 쨊 밫� 퐟앸뫻옣 켗찿킟폀  809. 

80901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원 운영업 88.2 26.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2. , 

�햌 쨊 퐃퀛뫻옣 켗찿킟폀  921. 

92140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85.0 26.1

921402
공연단체 무 용 및 음 악 단 체 94.3 27.9

921403 연 극 단 체 96.7 28.4

921405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83.5 29.4

921406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83.5 26.7

921407 공연단체 기타 공연단체 94.3 36.6

921901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87.3 19.2

픛퓋ힻ 쨊 밫� 퐟앸뫻옣 켗찿킟폀  921. 

92190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4.0 18.2

921904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87.4 13.7

솿켗뫻 캧헼ힻ 쨊 픛캧 폧맻뫻옣 켗찿킟폀  923. , 
923100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87.4 19.4

92310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83.9 16.2

923102 〃 독서실 운영업 87.4 22.5
923200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89.6 19.8

923201 사적지 관리 운영업 87.9 19.1

923300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87.5 19.7

923301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88.9 21.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2. 

킟� 켗찿킟폀  924.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2410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개인마주* ( 924102)→
84.3 33.6

92410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85.3 30.2

924103 스포츠 클럽 운영업 81.6 17.5
924200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87.6 23.4
9242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82.7 18.4

924202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82.7 18.4

924302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87.2 17.6

9243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 프 장 운 영 업 81.0 23.5

924304 스 키 장 운 영 업 77.7 22.6

924305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85.5 22.8

92430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3.4 19.6

924307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
영( 924308)→

83.4 21.2

924308
골프 연습장 운영업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
영( 924307)→

88.9 25.4

924309 당구장 운영업 84.1 17.5

924310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7.6 18.9

924311 수영장 운영업 83.4 15.6

924312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라켓볼( . 
스쿼시경기장)

82.4 26.0

924313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82.3 24.8

924314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 , ,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
809006)

*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924312)
스트레스해소방* ( 924306) →
           

*눈썰매장( 924310)→

87.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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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02 오락장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전화방* ( 924904)       →
보드게임방* ( 924913)→

84.1 17.7

924903 노래 연습장 운영업 80.8 14.8
924904 오락장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75.1 17.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2. , 

솿켗뫻 캧헼ힻ 쨊 픛캧 폧맻뫻옣 켗찿킟폀  924. , 

924905
식물원 동물원 , 
및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87.4 20.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2. 

픛퓋ힻ 쨊 밫� 퐟앸뫻옣 켗찿킟폀  924. 

92490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 도매* ( 512293) →
각종 복권 소매* ( 522082)→

35.4 10.3

924907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실내운전연습실( 924912)→
*청소년게임장( 924908)→

75.9 11.4

924908 전자 게임장 운영업 86.4 13.8
924909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89.0 19.1

924911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88.6 17.4

924912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77.6 13.5
924913 기타 오락장 운영업 87.2 18.4
924914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88.7 18.3

924915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9.4 32.2

924916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85.8 17.5

924917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운영업
35.4 13.7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분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먗  풏1. 
가 협회 및 단체. 

   회원 상호간의 복리 증진과 특정 목적 실현을 위

하여 조직된 각종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산업, ,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종교 정, , , 

치 및 기타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나 수리업. 

   켬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및 소비용, , 

품의 경상적인 유지 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소 이, · 미용실 장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인적용역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

적용역 제공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 조제 항제( 26 1「 」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인적용역의 범위15 42 ( )

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의 업종분류를 인)

적용역 으로 분류하였다( 94) .→

�캫폀뫷핓 뫻몿2. 
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은 가구. "

내 고용활동 에 분류”

나 협회 및 단체가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 , , 

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에 따라 각각 분류

다 기계장비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그 제품의 . , 

제조업으로 분류

기타 개인 서비스업70. 

믳 푳 밫� 먗핳 켗찿킟폀  701.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701700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 
및 관리업 89.0 15.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72. 

�� 쨊 �탛햠찿 퀓잧폀  725. 

72500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80.9 16.9

기타 개인서비스업74. 

믳 푳 밫� 먗핳 켗찿킟폀  749. 

7494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3.3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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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2. 

먗핳 쨊 맻혐풤 퀓잧폀  922.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22101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0.9 19.3

922104
가전제품
수리업 가 전 제 품 수 리 업 89.4 18.0

922105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89.4 18.3

922108
가죽 가방 및 신발 , 

수리업 89.4 18.6

922109
시계 귀금속 및 악기 , 

수리업 89.4 14.0

�� 쨊 �탛햠찿 퀓잧폀  922. 

922107
통신장비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88.9 20.9

햋쇔� 쨊 좣�캧핯� 퀓잧폀  922. 
92220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86.5 10.2
922202 자동차 전문 수리업 83.9 8.4
922203 자동차 세차업 84.9 14.0

922204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7.2 5.9

기타 개인 서비스업93. 

믳 푳 밫� 먗핳 켗찿킟폀  930. 
930100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83.3 18.3

930101 산업용 세탁업 83.1 18.0
930102 세탁물 공급업 84.8 20.2

930301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75.2 12.6

93030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
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
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
입( 701700)→

77.4 27.9

930901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예 식 장 업 79.2 15.0

짳풤 풐� 쨊 픛캧 켗찿킟폀  930. ,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30208 욕탕 마사지 ,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84.5 17.8

93020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85.8 17.4

930902 욕 탕 업 87.5 16.7

믳 푳 밫� 먗핳 켗찿킟폀  930. 

93090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3.7 30.8

930909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61.5 20.1

930911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8.3 21.5

930912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84.2 27.7

93091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83.9 16.6

930919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81.7 20.9

93092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
영( 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 관 ( 9 3 0 9 0 8 ) →
목공* ( 930911) →

*가구 내 기타 개인 서비스
( 950000)→

86.8 21.2

인적용역94. 

핳헼풤폨  94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  순 기준기본 초과
940100 저술가 작   가 58.7 42.2 9.0

940200
화가 및

관련 예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68.0 55.2 14.4

940301

음악가및
연예인

작 곡 가 49.7 29.6 8.2
940302 배우 탤런트 등, 29.0 10.6 5.9
940303 모 델 45.9 24.3 8.3
940304 가 수 12.3 3.8 4.4
940305 성 악 가 등 61.6 46.2 20.5

940500
연예보조
서비스

연예보조 
서비스 70.9 59.3 16.2930201

이용 및 
미용업

이 용 업 82.7 21.8
930203 두 발 미 용 업 82.4 21.4
930205 피부 미용업 85.8 17.0
930207 기타 미용업 86.9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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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06

기타
자영업

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1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
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적용 921505 

64.1 49.7 12.1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 , ,

료교정료, 58.4 41.8 5.9

940901 바 둑 기 사 62.6 47.6 13.0
940902 꽃 꽂 이 교 사 81.8 74.5 27.9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 ,

습자재단사, 61.7 46.4 14.9

940904 직 업 운 동 가 54.5 36.3 14.9

940905
유 흥 접 객 원 

및 댄 서 61.7 46.4 22.5

940906 보 험 설 계 사 77.6 68.6 26.5

940907
음료품 배달원
음료품 소매판매원(＊ →
522099)

80.0 72.0 34.7

940908

서적외판원학습지방문,
판매원화장품외판원, ,
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

원기타외판원,

75.0 65.0 17.6

940909 기타자영업 64.1 49.7 13.4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
당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
( 525200)→

67.8 54.9 10.9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
수당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는 부
동산중개업 적용(702001)

67.7 54.8 13.2

940912 개 인 간 병 인 80.2 72.3 27.0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25.3
940914 골 프 장 캐 디 71.4 60.0 20.8
940915 목 욕 관 리 사 78.2 69.5 35.1
940916 행 사 도 우 미 69.8 57.7 14.7
940917 심부름 용역원 71.5 60.1 25.4
940918 퀵서비스 배달원 79.4 71.2 15.3
940919 기타물품 배달원 72.8 61.9 21.3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75.0 65.0 31.5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75.6 65.8 28.6
940922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75.0 65.0 29.9
940923 대출모집인 67.5 54.5 24.8
940924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70.3 58.4 29.2
940925

기타
자영업

방과후강사 69.3 57.0 14.9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64.1 49.7 20.9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64.1 49.7 13.1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71.3 59.8 15.3
940929 중고자동차판매원 75.0 65.0 24.2

기타 개인 서비스업95. 

믳 푳 밫� 먗핳 켗찿킟폀  950. 
코드번호 종            목 경비율세  분  류 세 세 분 류 단순 기준

950000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84.3 22.1

대분류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T.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95. 

맻뭧 뺯 뫛풤쇔  950. 

950001
가구 내 
고용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79.7 25.0

대분류 비과세단체U. 

금융업64. 

픻 쨊 헻�밫뫻  641. 
641100 중앙은행 중앙은행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햀쪐 쨊 핷쨓 혐쭻 혐  841. 
841110

일반 공공 행정

입법기관
841121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1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1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0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캧 쨊 캫폀혐� 혐  842. 
842110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교육 행정
842121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0 환경 행정
842140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0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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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종            목세  분  류 세 세 분 류
842211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노동 행정
842221 농림수산 행정
842231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1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1 기타 산업 진흥 행정

푳줯 쨊 뭨쨤 혐  843. 
843100 외무 행정 외무 행정
843200 국방 행정 국방 행정

캧쪐 쨊 뫰뫰 ퟃ켗 혐  844. 
844010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법원
844020 검찰
844030 교도기관
844040 경찰
844050 소방서

844090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캧쫯햠 혐  845. 
845000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85. 

�심 뭋픜밫뫻  851. 
851100 유아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
851200 초등학교 초등학교

휌심 뭋픜밫뫻  852. 
852110 일반 중등 교육기관 중학교
852120 일반 중등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852210

특성화 고등학교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20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90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뫛심 뭋픜밫뫻  853. 
853010

고등 교육기관
전문대학

853020 대학교
853030 대학원

퀓뭋 푳뭨핳뭋 쨊 샻퍃뭋  854. , 
854100 특수학교 특수학교
854300 대안학교 대안학교
856400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보건업86. 

뫰휌 쫯멯 핓웇폀  863. 
863000 공중 보건 의료업 공중 보건 의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멫훷 쫰ힻ탗켟 풯폼폀  871. 
코드번호 종            목세  분  류 세 세 분 류

871110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210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0

정신 질환 정신 지체 ,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0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0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찿멫훷 쫰ힻ탗켟 풯폼폀  872. 

872100 보육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유아 및 취학 전 어린이 
보육 인가된 경우 제외( )(→
950002)

872910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872920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0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872990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94. 

캫폀 쨊 헿줳맻 샣�  941. 
941100 산업 단체 산업 단체
941200 전문가 단체 전문가 단체

뽳쇔홫  942. 
942000 노동조합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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밫�  쨊 샣�  949. 
949111

종교 단체

불교 단체
949121 기독교 단체
949131 천주교 단체

949141
민족 종교 단체

천도교* ( 949142)     →
원불교* ( 949143)→

949142 천도교 단체
949143 원불교 단체

949190
기타 종교 단체

유교* ( 949191)→
949191 유교 단체
949200 정치 단체 정치 단체

949311
시민운동 단체 환경운동 단체

949390 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90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 949901)  →
종중* ( 949902)→

949901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2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국제 및 외국기관99. 

뭨혗 쨊 푳뭨밫뫻  990. 
990010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 외국 공관
990090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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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첫해가 고비, ! 창업 첫해가 고비, ! 창업 첫해가 고비, !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생활업종 생존율생활업종 생존율

국세청 － －

□ 국세청 청장 강민수 은 년 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 ) ’17 11 100

계를 생산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는 최근 년 년 년 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하여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5 (’19 ~’23 ) 100

는 비율 이하 생존율 이라 함 을 작성하였습니다( “ ” ) .

○ 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 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하여 창업 업종 , · ‧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  생활업종 생존율  추이1.  [100 ] 

□ 대 생활업종 년 생존율은 년에서 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년 다소 하락하100 1 ’19 ’22 ’23

였습니다.

○ 년 생존율 은 년 년 년 이고 년 기준 년 생존율은 3 * ’21 51.4%, ’22 54.7%, ’23 53.8% , ’23 5

입니다39.6% .

예  * ( ) 년 기준 년 생존율은 년에 창업한 사업자 중 년까지 계속 사업한 자의 비율임’21 3 ’18 ’21

세 무 정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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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심  생활업종 년  생존율  상위 하위  업종2.  [ ]  1 ·

□ 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개 업종 창업 관심 생활업종 을 년 기100 20 ( ) ’23

준 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1 ,‧
○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 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순이며(91.1%), · (90.8%), (90.3%) ,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 순입니(69.8%), (74.2%), (77.3%) 

다.

○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가 창업 , , 30.2%, 25.8%, 22.7%

후 년 내에 폐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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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관심  생활업종 년  생존율  상위 하위  업종3.  [ ]  3 ·

□ 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개 업종 창업 관심 생활업종 을 년 기100 20 ( ) ’23

준 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3 ,‧
○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 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순이며(73.4%), · (73.1%), (70.1%) ,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입니(45.7%), (46.6%), (46.8%) 

다.

○ 미용실 펜션 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이상으로 , · , 3 70% 

대 생활업종 년 생존율 평균 보다 크게 높습니다100 3 53.8% .

창업  관심  생활업종 연령대별  년  생존율  상위 하위  업종4.  [ ]  3 ·

□ 각 연령대별 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개 업종을 대상으로 년 100 20 ’23

기준 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3 , ‧
○ 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 세 이상 세 미만 사업자는 펜션 게스트하우스40 (73.9%), 40 60 ·

세 이상 사업자도 펜션 게스트하우스 가 가장 높고 세 미만에서는 (73.8%), 60 · (76.3%) , 40

분식점 이 세 이상 세 미만 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가장 낮습니다(41.9%) , 40 60 , 60 .

□ 보다 자세한 대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는 국세통계포털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100 (TASIS)

기 바라며 향후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의 정기적 공개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수록도 검토할 ,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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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년 생존율 업종간 비교 년 기준1. 3 (’23 )

사례  1 편의점이냐 식료품가게냐  ?  ?   

사례  2 커피음료점  치킨전문점  피자 햄버거전문점  제과점  vs  vs  · vs   

사례  3 옷가게냐 화장품가게냐  ?  ?

□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피자 햄버거전문점 치킨, ( · , 

전문점 제과점의 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제), 3 , 

과점 커피음료점 피자 햄버거전문(58.5%), (53.2%), ·

점 치킨전문점 순입니다(51.0%), (45.4%) .

□ 편의점과 식료품가게는 동네 상권을 책임지는 대표

적인 소매업입니다 두 업종의 년 생존율을 비교. 3

해 보면 편의점이 식료품가게는 으, 69.1%, 54.3%

로 두 업종 모두 생활업종 평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가게 편의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소   * : 

매 점포

□ 옷가게와 화장품가게의 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3 , 

옷가게는 로 생활업종 평균보다 높고 화장54.3% , 

품가게는 로 생활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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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창업 관심 생활업종 선호 업종 및 생존율 2. [ ] 

개요숔
년 중 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개 업종을 선정한 후 각  ’23 100 20 , ○ ① ②

업종 사업자의 년 기준 년 생존율 및 년 생존율 산정’23 1 3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숕

업 종 명 업 종 명
년 생존율1 년 생존율3

⑪ 미용실 91.1% ⑪ 미용실 73.4%

⑳ 펜션ㆍ게스트하우스 90.8% ⑳ 펜션ㆍ게스트하우스 73.1%

⑬ 편의점 90.3% ⑫ 교습학원 70.1%

⑫ 교습학원 90.0% ⑰ 스포츠교육기관 69.9%

⑦ 교습소ㆍ공부방 87.8% ⑦ 교습소ㆍ공부방 69.3%

⑰ 스포츠교육기관 87.6% ⑬ 편의점 69.1%

⑤ 피부관리업 86.0% ⑤ 피부관리업 67.3%

⑲ 일식음식점 85.3% ⑥ 실내장식가게 66.8%

⑥ 실내장식가게 83.7% ④ 부동산중개업 60.1%

③ 커피음료점 83.5% ⑩ 옷가게 54.3%

⑧ 패스트푸드점 82.1% ⑯ 식료품가게 54.3%

↳ 치킨전문점 (80.7%) ⑲ 일식음식점 53.8%

↳ 피자 햄버거전문점· (84.1%) ③ 커피음료점 53.2%

⑭ 기타외국식음식점 81.8% ⑭ 기타외국식음식점 51.1%

⑱ 중식음식점 81.0% ② 한식음식점 50.1%

④ 부동산중개업 80.7% ↳ 일반한식점 (50.1%)

⑨ 분식점 80.4% ↳ 고깃집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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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식음식점 80.3% ↳ 면요리점 (52.9%)

↳ 일반한식점 (80.2%) ↳ 해산물요리점 (50.9%)

↳ 고깃집 (81.3%) ⑱ 중식음식점 49.4%

↳ 면요리점 (83.9%) ⑮ 화장품가게 47.6%

↳ 해산물요리점 (79.5%) ⑧ 패스트푸드점 46.8%

⑩ 옷가게 78.6% ↳ 치킨전문점 (45.4%)

⑯ 식료품가게 77.3% ↳ 피자 햄버거전문점· (51.0%)

⑮ 화장품가게 74.2% ⑨ 분식점 46.6%

① 통신판매업 69.8% ① 통신판매업 45.7%

업종명 앞 * “◯n 은 년 신규 사업자 수 순위” ’23

붙임 연령대별 창업 관심 생활업종 선호 업종 및 생존율3. [ ] 

개요숔
년 중 연령대별 세 미만 세 이상 세 미만 세 이상 대 생활업종 신 ’23 (40 , 40 60 , 60 ) 100○ ①

규 사업자수가 많은 상위 개 업종을 선정한 후 각 연령대별 업종별 사업자의 년 20 , · ’23②

기준 년 생존율 산정3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숕
세 미만40 세 이상 세 미만40 60 세 이상60

업종명
년 3

생존율
업종명

년 3

생존율
업종명

년 3

생존율

⑥ 미용실 73.9% ⑱
펜션ㆍ게스트하우

스
73.8% ⑦

펜션ㆍ게스트하우

스
76.3% 

⑧ 스포츠교육기관 70.7% ⑬ 미용실 72.9% ⑩ 편의점 68.6% 

④ 피부관리업 70.6% ⑨ 편의점 71.2% ⑭ 채소가게 63.9% 

⑯ 교습학원 70.2% ⑥ 교습소ㆍ공부방 71.1% ⑥ 옷가게 59.7% 

⑨ 교습소ㆍ공부방 67.1% ⑦ 교습학원 70.9% ⑤ 실내장식가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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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실내장식가게 67.0% ⑤ 실내장식가게 68.3% ③ 부동산중개업 57.8% 

⑳ 사진촬영업 66.0% ⑳
기술ㆍ직업훈련학

원
65.9% ⑫ 노래방 57.3% 

⑲ 편의점 65.3% ⑪ 피부관리업 62.4% ⑧ 식료품가게 54.9% 

⑱ 제과점 57.5% ④ 부동산중개업 62.1% ⑯ 주차장운영업 54.7% 

⑬ 부동산중개업 55.4% ⑫ 옷가게 57.3% ⑲ 당구장 53.8% 

⑭ 일식음식점 53.2% ⑮ 식료품가게 55.7% ④ 커피음료점 53.7% 

③ 커피음료점 51.8% ③ 커피음료점 54.8% ⑳ 여관ㆍ모텔 53.3% 

⑦ 기타외국식음식점 50.8% ② 한식음식점 52.4% ⑰ 슈퍼마켓 53.1% 

⑰ 중식음식점 50.4% ⑰ 기타외국식음식점 52.1% ② 한식음식점 52.1% 

⑪ 옷가게 49.6% ① 통신판매업 51.6% ⑨ 분식점 51.0% 

⑮ 화장품가게 46.8% ⑩ 패스트푸드점 49.7% ⑱ 중식음식점 45.5% 

② 한식음식점 46.1% ⑯ 중식음식점 49.3% ⑪ 화장품가게 45.0% 

⑤ 패스트푸드점 44.4% ⑧ 분식점 49.0% ⑬ 패스트푸드점 44.1% 

① 통신판매업 43.5% ⑭ 화장품가게 48.8% ① 통신판매업 44.0% 

⑩ 분식점 41.9% ⑲ 호프주점 46.7% ⑮ 호프주점 44.0% 

업종명에 밑줄 표기된 업종은 전체 신규 사업자 수 기준 상위 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20

업종명 앞 ** “◯n 은 년 신규 사업자 수 순위” ’23



세 무 정 보· · ·

12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ㆍ상담 ( 02)829 7575)－  2025/05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국세청 － －

과세  개요1. 

가 의의. 

법인세법 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 ｢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 

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

당 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 2 3 )

외국법인  의  분류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2 )※ 

법인세법 제 조  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2 3 “ ”｢ ｣
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1.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3. 
단체*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삭제      *  ’20.1.1.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4.  ｢ ｣
경우의  그  외국단체

세 무 정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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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분류기준의 적용은 실질귀속자 등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4 )

또한 위 분류기준 시행일 전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법인판단기준적용에 따  

라 사업자등록한 내용이 판정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 ｢ ｣ ｢ ｣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  , 

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ㆍ
는 단체를 포함 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 2 4 )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  

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있어서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인 .(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  

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 , ｢ ｣ ｢ ｣ ｢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 ｣ ｢ ｣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세법1)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4 (｢ ｣
인세 제 조 제 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91 ~ 99 ) , ： ｢ ｣
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91 1 , 97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으로서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출자금액대비 과다차입  , 

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가 간 조세 행정 협, 

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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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3)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 헌법 제 조 제 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  ( 6 1 ), 

법보다 우선 적용 특별법 우선의 원칙 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 .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  

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4)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  ｢ ｣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5)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 등 외국인투자 절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의 사  , 

후관리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인세 과세상 요점.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1)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  93｢ ｣
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  유무2)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  , 

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

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면세소득  해당여부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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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이라고도 함 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  (‘ ’ )

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종합과세 되거나 원천징‘ ’ ‘ㆍ
수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ㆍ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 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이하 국내원천소득   93 (｢ ｣
이라 함 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 ,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포함 은 법인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 ) 55 2 ｢ ｣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 조( 95

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2), .( 4 4 )

국내원천소득 종류 법인세법 제 조< ( 93 )>

구 분 소득의 종류

제 호1 이자소득

제 호2 배당소득

제 호3 부동산소득

제 호4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제 호5 사업소득

제 호6 인적용역소득

제 호7 부동산등 양도소득

제 호8 사용료소득

제 호9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 호10 기타소득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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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방법3.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ㆍ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 )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 

신고 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ㆍ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아르  .(

헨티나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외국법인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 호 5 사업소득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 종·◦ ：

합과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

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 분리과·：

세

분리

과세･

원천

징수

2%◦

제 호 1 이자소득 채권20% ( 14%)◦ 

제 호 2 배당소득 20%◦ 

제 호8 사용료소득 20%◦ 

제 호3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납부 종합과세·◦ 

신고납부 종합과세( · )

제 호 7 양도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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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4 선박 등의 임대소득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 종·◦ ：

합과세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 ：

이 원천징수 분리과세 ⋅

분리

과세･

원천

징수

2%◦

제 호6 인적용역소득 20%◦ 

제 호9 유가증권양도소득 10%,20%◦ 

제 호 10 기타소득 20% (15%)**◦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 “ ” . (

같음)

국외 특허권 침해 보상대가는 적용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 (2020.1.1. )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  , ‘ ’, ‘ ㆍ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ㆍ

외국법인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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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허권 침해 보상대가는 적용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5% (2020.1.1. )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 , ※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98 8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 감독 등에 관한 용  - , , · ·

역 및 제 조 제 호 인적용역소득 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93 6 ( )

이후 조세조약에서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 ’13.1.1 · · · ·※ 

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을 적용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소(0~15%) ( 93 8 , 

득세법 제 조 제 호119 10 )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  , 

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관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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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연도 과세기간. (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서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 ㆍ
은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

사업연도는 신고납부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 그 기간을 한 단위로 하여 법인세가 과  ㆍ
세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천징수 분리과세되는 , 98 1｢ ｣ ㆍ
외국법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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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1) 

법인세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94｢ ｣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국내사업장 지점 설치신고 ( )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 조 .( 6

제 항3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 지점 설치신  2 ( )

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109 2 )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  93 ‘｢ ｣
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 ‘ ’

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1 .(

제 조 제 항6 4 )

사업연도의  변경3)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이내  3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기. 

한 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7 1 2 )

의제사업연도4) 

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  

국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월 일부터 1 1

월 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 조제 항 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12 31 .( 6 5 ) , 

첫 사업연도는 지점 사업소 등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 ’, ‘ㆍ
도소득 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월 일까지로 합니다 법인세’ 12 31 .(

법 제 조 제 항 법인세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6 6 , 4 1 2 )

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1 .(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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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  ,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까지

를 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1 .( 8 7 )

라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  

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보며 다만 그 기간이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1 , 1

기간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7 3 )

납세지4.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해당 외국법인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이며 법인세에 관한 신고 납부 등에 , ㆍ
관한 일체의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 ,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ㆍ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 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  94｢ ｣
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 조 규정에 따른 부동산소득 부. , 93 , ｢ ｣
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 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 )

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항.( 9 2 )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세법   2 .(

제 조 제 항9 3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 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  

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 .(

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7 2 3 )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  

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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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세지의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  . 

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세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10 , 8 2 )

첫째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 2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 1 3 )

둘째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이상의 자산이 있는   , , 2 

외국법인이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 1 4 )

위의 경우 납세지 지정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일  45 , 45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

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8 3 4 )

다 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  15

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의 소재지를 국내에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

제 조11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1.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 

라는 자본 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capital)

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 조세협약 조세협정 이  (tax treaty), (tax convention), (tax agreement), 

중과세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double taxation convention), .

조세조약은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개국 간 조약 양자조약  2 2 , (Bilateral Treaty)

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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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주요내용 모델협약 기준< (OECD )>

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 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  (resident) . , 

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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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제 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bilateral treaty) 3 . 

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 영 조세조약 이 적용됩니｢ ㆍ ｣
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 일 조세조약 상 제 국 영국 의 거주자이므로 한 일 조세조. 3 ( )｢ ㆍ ｣ ｢ ㆍ
약 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 의 이중과세 회피 및   (taxes on income)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 조세가 아닙니다, .

다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  ’ , 

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국내사업장 의 범위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와 소득원, 

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 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나 이중과세 조정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2.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 와 탈세방지 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 간의 과세권의 배분  ‘ ’ ‘ ’

문제 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의 위

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  

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  , 

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  , 

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 

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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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R&D)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R&D)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R&D) ’ 

신청하세요신청하세요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

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년 개월간 최대 억원 지원 - 110 1 6 2

창업지원사업 후속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연계 분야 트랙 신설 - (R&D) “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는 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도약기술개발  ( , ) ‘25 -

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월 일 수 부터 월 일 금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R&D) 4 30 ( ) 5 30 ( ) .

신청기간 목    * : ‘25.5.15.( ) ~ 금’25.5.30.( )

이번 도약 기술개발 과제는 창업기업 초기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과 시장경쟁력   (R&D) 

강화를 위한 도약 기술개발 을 지원한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 년 이‘ (R&D)’ . (‘25.5.30.) 7

하 신산업 분야 창업 년 이하 이면서 매출액 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10 ) 20 .

창업성장기술개발 공고 개요<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첫걸음
개240

억원(160 )
년1.5 억원2 75% 차1 월4 월5 월7

도약
개110

억원(72 )
년1.5 억원2 75% 차2 월4 월5 월7

는 팁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 예정 * TIPS

경 영 정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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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 도약기술개발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  - (R&D) , 

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년당 억원으로 확대 1.5 2➊
지원한다.

기존 최대 년 억원 년 최대 년 억원    * ( ) 1 , 1.2 (‘25 ~) 1.5 , 2→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인 초격차 창업기업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민관협력 ( ) 1000+ ➋
개방형혁신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에서 발굴된 기업에 대한 후속 기술개발 지원 외( ) (R&D)

에도 과기부의 연구개발특구재단과 협업하여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 에서 발굴된 기술을 , ‘ ’

후속기술개발 지원하는 부처연계 분야 트랙 를 추가 신설하였다(R&D) ‘ ’ ( ) .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기술개발 와 소재 부품 장비분야 여성참여활성화 기, (R&D) · · , ❸ 

술개발 등 다양한 세부분야 트랙 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R&D) ( ) .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개발 을 통해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부처간 연계지원을   “ (R&D) , 

통해 창업기업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

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www.ms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iris.go.kr) .

참고 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개요1. ‘25

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 ) (R&D)□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개요 < ‘25 >

내역 사업 세부 지원구분
신규과제

지원규모( )
사업내용

디딤돌

최대 년 억원( 1.5 , 2 )

첫걸음
개240

억 원(160 )

지역별 창업생태계 환경에 맞는 중소기업의 기 • 

술개발 수요 발굴 지원‧

도약 여성참여활성화
개20

억 원(13 )

여성 스타트업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의  •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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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40

억 원(27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진출이 목적인  • 

글로벌 중소기업의 및 사업화 지원 R&D 

연계 지원
개30

억 원(20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  1000+ • 

연계를 통한 유망기업 지원OI R&D 

부처 연계
개10

억 원(7 )

과기부 등 타 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우수  • 

중소기업 선별 지원

소부장
개10

억 원(5 )

소재 부품 장비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 ·• 

및 사업화 지원R&D 

동 사업은 업력 년 이하이며 직전연도 매출액 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7 20※ ① 

   기업은 총 사업비의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25% , 10% ② 

참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참여요건2.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기준

공통

자격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에서 정한 사항 2 ( )「 」

업력 산정기준

업력 년 이하인 중소기업 7

업력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 25「 」 「

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 2024-2 )」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10

매출액 기준
최근년도 매출액이 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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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첫걸음

지역별 산업 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 ·

를 통해 추천받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R&D

첫걸음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 단 *** R&D . , 

중소기업 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R&D , +( ), 舊 

학연 예비연구 네트워크형 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Collabo R&D( ), 1 , 

지원 기획지원 등 비 사업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R&D

도약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여성연구자 중심 중소기업 *, **,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유효기간 필수 확인  * ( )

접수마감일 기준 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 경 ** 3 (

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과제 참여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이상인 기업*** 50% 

글로벌

R&D

제한된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독보적인 기술 대 초격차 분야 을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 1000+뺷 뺸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민관협력 

연계 OI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협업 민관협력 플랫폼 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 OI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부처연계

R&D

과기부의 이노폴리스캠퍼스 등 기술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연계 추천받은  

중소기업

소부장 

R&D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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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준

공통

자격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에서 정한 사항 2 ( )「 」

업력 산정기준

업력 년 이하인 중소기업 7

업력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 25「 」 「

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 2024-2 )」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10

매출액 기준
최근년도 매출액이 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디딤돌

첫걸음

지역별 산업 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 ·

를 통해 추천받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R&D

첫걸음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 단 *** R&D . , 

중소기업 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R&D , +( ), 舊 

학연 예비연구 네트워크형 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Collabo R&D( ), 1 , 

지원 기획지원 등 비 사업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R&D

도약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여성연구자 중심 중소기업 *, **,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유효기간 필수 확인  * ( )

접수마감일 기준 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 경 ** 3 (

력단절 여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필수 확인)

과제 참여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이상인 기업*** 50% 

글로벌

R&D

제한된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독보적인 기술 대 초격차 분야 을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 1000+뺷 뺸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민관협력 

연계 OI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협업 민관협력 플랫폼 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 OI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부처연계

R&D

과기부의 이노폴리스캠퍼스 등 기술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연계 추천받은  

중소기업

소부장 

R&D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R&D



14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 · 02)829 7575)－  2025/05  

통    화    명 월 일화4 1 ( ) 월 일수4 2 ( ) 월 일목4 3 ( ) 월 일금4 4 ( ) 월 일월4 7 ( )

미  달  러 (USD) 1470.60 1471.70 1467.80 1467.00 1439.30

위 안 화 (CNH) 202.68 202.08 201.43 200.70 198.42

일  본  엔 (JPY) 980.11 982.48 989.95 1006.00 992.45

유  로  화 (EUR) 1590.90 1589.14 1592.05 1620.89 1582.15

영 국 파 운 드 (GBP) 1900.02 1902.10 1911.74 1920.67 1855.04

캐 나 다 달 러 (CAD) 1021.89 1029.41 1029.31 1041.53 1010.64

홍  콩  달  러 (HKD) 189.03 189.13 188.57 188.61 185.14

통    화    명 월 일화4 8 ( ) 월 일수4 9 ( ) 월 일목4 10 ( ) 월 일금4 11 ( ) 월 일월4 14 ( )

미  달  러 (USD) 1465.90 1470.20 1482.90 1458.50 1450.80

위 안 화 (CNH) 200.00 200.18 200.82 198.19 198.29

일  본  엔 (JPY) 990.91 1008.61 1004.81 1012.07 1009.74

유  로  화 (EUR) 1600.10 1613.10 1624.22 1635.56 1644.41

영 국 파 운 드 (GBP) 1866.68 1878.84 1900.71 1891.60 1897.43

캐 나 다 달 러 (CAD) 1029.53 1031.03 1051.37 1044.17 1045.47

홍  콩  달  러 (HKD) 188.69 189.20 191.06 187.98 187.07

통    화    명 월 일화4 15 ( ) 월 일수4 16 ( ) 월 일목4 17 ( ) 월 일금4 18 ( ) 월 일월4 21 ( ) 월 일화4 22 ( )

미  달  러 (USD) 1427.40 1423.30 1427.40 1419.90 1421.50 1418.90

위 안 화 (CNH) 195.44 194.40 194.77 194.33 194.77 194.46

일  본  엔 (JPY) 996.41 993.89 1006.42 997.26 1003.53 1007.99

유  로  화 (EUR) 1619.31 1606.48 1626.88 1614.78 1626.12 1634.43

영 국 파 운 드 (GBP) 1880.67 1882.67 1889.59 1883.85 1981.23 1898.56

캐 나 다 달 러 (CAD) 1027.13 1019.41 1029.91 1026.05 1027.95 1025.36

홍  콩  달  러 (HKD) 184.06 183.48 183.89 182.90 183.15 182.87

통    화    명 월 일수4 23 ( ) 월 일목4 24 ( ) 월 일금4 25 ( ) 월 일월4 28 ( ) 월 일화4 29 ( ) 월 일수4 30 ( )

미  달  러 (USD) 1422.60 1426.60 1430.20 1434.60 1439.30 1438.50

위 안 화 (CNH) 194.92 195.64 195.93 196.76 197.40 197.70

일  본  엔 (JPY) 996.99 997.03 1001.68 997.88 1011.85 1011.07

유  로  화 (EUR) 1615.15 1616.98 1628.28 1628.41 1642.10 1638.24

영 국 파 운 드 (GBP) 1888.22 1893.24 1907.17 1907.87 1933.77 1928.60

캐 나 다 달 러 (CAD) 1028.04 1028.14 1032.30 1034.73 1040.67 1039.98

홍  콩  달  러 (HKD) 183.37 183.85 184.34 184.94 185.56 185.40

※상기의  기준 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 ㈜
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 전화 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http //www.smbs.biz,  3705-5500)㈜ ：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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